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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

각되면서  취약계층  대상의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

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전  국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

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노력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  훈련, 생산적  복지정책, 그리고  2001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경기회복  이후에도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저소득층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빈곤과  능력개발기회  구조의  취

약성은  사회의  건전한  통합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취약계층이  건

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체계적인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교육훈련과  고용  등에서  소외될  가능성

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

도되었다.

연구는  먼저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의의에  입각하여  대표적

인  우리나라  취약계층으로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 장애인,

수용자,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이들  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의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후  각  집단별로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

고,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추진할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각  집단별로  제시된  과제들을  정책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통

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서  논의  및  제안된  정책방안들이  우리나라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본  연구는  2002년에  이어  본원이  주관하여  진행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

구로서, 본원  이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국립특수교육

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정부출연  연구

기관  및  관련  단체간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학제간  및  기관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정책방

안  개발에  도움을  주신  관련  부처  관계관  및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6개  연구기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2003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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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 기술의  습득  및  활용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사회안정을  침해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불완전

취업, 장기  실업  등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될  경우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사회  각계  각층이  전

면에  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다원적  수평사회  로  급변하는  가운데  국

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강화하여  능력주의  확산, 집단

간 ·계층  간  갈등  조정  등의  사회통합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실업대책  훈련, 생산적  복지정책, 그리

고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빈

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게다가  저소득층의  빈곤과

능력개발기회  구조의  취약성으로  사회의  건전한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수단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각종  정책결정  및  제도

적  혜택에서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효율적인  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흡,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

계의  부재, 최종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과제가  발굴되지  않음으로서  실

효성이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정보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훈련, 고용  등

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다양성과  공통성  확

인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이슈를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사회건설

을  위해  취약계층  목표집단별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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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계층의  개념  및  범위

일반적으로  남다른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집단보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좀더  어려운  집단을  취약집단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

부분  이런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규정할  경우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한된  개

념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범위를  넓혀서  이미  노동시장  진입이전부터  배제

된  집단, 학교중도탈락자, 장애자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좀더

적합하다(CEDEFOP, 1999).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exclusion)로  인해  한  특

정  집단이  사회적  지원  및  보조가  없다면  자활 ·자립하기  어려운  불우한  집

단으로  구조화되었을  때, 그  불우한  위치에  있는  집단  을  취약계층으로  규정

할  수  있다. 그  불우한  집단은  공통적으로  ①  개인과  사회  간의  결속부재  ②

특수한  징후에  의한  차별(불이익) ③  희소자원에의  접근불가능(빈곤, 저임금)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구조화됨은  권력관계를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열등감  또는  박탈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특징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배제  상태는  개인적  불우  또는

경제적  불우한  상태일  수도  있으며(복지수혜자) 이로  인해  직업이나  시민생

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특정사회에  지배적인  사회통합과  시민

권의  패러다임,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다양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으로  지

칭되는  집단은  각  사회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표2, 3). 즉, 사회적  배제

는  특정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범위는  매우  광

범위하고  다양하다. 국내외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도  나타나

듯이  사회적  배제는  모든  사회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면서  각  사회

에  따라  특수한  의미를  가지며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최근  국제기구  등의  보고서  및  국내  연구에  나타난  취약계층의  범위를  살

펴보면  취약계층은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전통적인  경제 ·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  저소득층(복지수혜자  층) 및

저학력층, 중고령  취업자, 여성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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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특징

기준
구체적인

취약계층
특징

연구

범위

①  전  통  적  인

경제적 ·사

회적   배

제계층

- 저소득층
-전통적인  빈곤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및  자활  대상자

- 저학력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등은  교육제도로의  재

통합  등으로  해결될  수  없음.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 저학력  노동자
-저숙련, 저임금일자리에  종사하면서  실

업과  취업을  반복
×

- 여성취업자    -전통적, 가부장제  문화의  차별계층     ×

②  노  동  시  장

배제  계층

- 장기실업자

-노동시장에서의  빈번한  구직실패로  낙

인효과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

가  심각

- 비정규근로자
-경기  등에  따라  임시적인  취약계층으로

서  노동보호정책이  시급함
×

③  특  수  취  약

계층

-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사회통합  곤

란

- 성인장애인
-사회구성원으로  자활에  필요한  직업능

력개발  및  고용기회의  부족

- 수용자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④한시적  취

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은   일종의  난민위치이면

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별도

관리되고  있음. 이들은  사회적으로  특

별한  지원이  없다면  자활, 자립이  어려

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한시적

인  취약계층임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대부분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한  문제임. ×



4  지식강국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

<표  Ⅰ-2> 최근  국제기구  등의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범위

출  처            취약계층의  범위          비고

OECD(1999)  『성인학

습을  통한  배제의  극

복』

-벨기에: 중년층  여성실업자, 소수인종집단, 실업위험

에  직면한  저학력  공장노동자, 장기실업자, 이민자,
장애자  등

-멕시코: 도시  판자촌  거주자  및  농촌거주자, 원주민

등

-네덜란드: 소수인종집단, 장기실업자  및  저숙련  성

인근로자, 여성노동자

-노르웨이: 모자가정, 건강상태가  취약한  근로자, 낙후

기술  보유자  등

-포르투갈: 판자촌  거주자, 고립지역  농어촌거주자  등

-영국: 은퇴자  및  병약한  장기실업자, 서비스산업부문

저숙련근로자

ILO(1999),  『세계고용

보고서  1998-99』

저숙련노동자/ 비공식  부문종사자/ 노동시장  약자  집

단: 청년  및  장기실업자, 중고령  해고근로자/ 장애자

CEDEFOP(1999),  『취

약계층을  위한  훈련과

고용기회』

이민자  및  소수인종  집단/ 장애자(신체, 정신적)/ 구직

자/ 저숙련자/ 조기  학업중단자/ 복지수혜자/ 중고령구

직자/ 전과기록을  가진자/ 장기실업자/ 임시, 일용근로

자/ 건강약소자

ADB, 『사회적  배제와

통합: 아시아와  유럽의

발전과  도전』(2000)

빈곤층/ 난민(망명자)/ 정치적, 종교적  소수자/ 정치적,
종교적  이민자

CEDEFOP(2001),  『사

회적  배제와  목표집단

별  훈련』-노동시장  관

련  취약계층

청년  및  중고령  근로자/ 장기실업자/ 저숙련자/ 조기

학업중단자/ 병약자/ 장애자/ 복지수혜자/ 정치적  난민

/ 정신과병동  수용자/ 소수인종집단/ 빈곤층

성,  연령,
교육수준,
주거상태,
국적,  직

업  및  경

제부문  등

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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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최근  국내  취약계층  관련연구에서  나타난  취약계층의  범위

출  처              취약계층의  범위       비고

홍기형  외(1996). 『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

교육기회  확대방안  연구』. 교육부

-실업계여고생/ 여대생/ 주부

-비진학자와  중도탈락자

-조기퇴직자와  준고령자

-영세중소기업  취업자/ 자영업자

나영선  외(1998), 『여성  및  특수  취약계층의  직업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직능원

-미혼여성,여성근로자,전업주부  등

-조기퇴직자, 중고령자

-중소영세기업근로자

-장애자, 재소자, 학교중퇴자

김유배  외(1999), 『생산적  복지를  위한  HRD전

략』. HRD포럼, 직능원

-저학력, 저기능  실업자

-청소년,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대상자

노동시장

정책

김영화  외(1999).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교육의  역

할  분석』. 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학습부진아, 특수아

-유휴  청년층, 실업자

-중소기업근로자

교육정책

대상

이병희  외(1999), 『취약계층의  재취업능력  제고방

안』. 노동연구원

-청년층  실업자

-장기실업자

노동시장

정책

이장원(2000).  『근로취약계층의  노동연계복지방

안』. 노동연구원

-장기실업자

-공공근로  참여자

복지정책

대상

정지선(2000), 『소외계층  성인교육  참여율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교육부

-저소득층

-저학력층

교육정책

대상

교육부  (2001),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중

사회취약계층  능력개발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노인-정보소외계층

직능원  (2002), 『사회통합성  제고를  위한  평생직

업능력개발』HRD포럼.직능원

-비정규근로자

-자활훈련대상자

나영선  (2002), 사회통합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촉진  . 『직업과인력개발』제5권제6호

-저소득층

-근로취약계층: 학업중단청소년, 청년

및  장기실업자, 비정규근로자

-중고령층  근로자  및  조기퇴직자

-특수취약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농어촌거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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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집단으로서  청년실업자  및  장기실업자, 구직자,

여성,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중고령자, 조기퇴직자  등

③  가시적인  특징을  보유한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 농어촌거주자, 전과

기록  보유자, 수용자  등

④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타국  이주  등에  인한  한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  및  특징은  <표  Ⅰ-1>과  같으

며,1) 국내의  연구  및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표

Ⅰ-2>와  < Ⅰ-3>과  같다.

다. 연구의  목적

첫째, 취약계층의  다양성과  공통성  확인을  통하여  먼저  인적자원개발에  대

한  이슈를  정립하고  분석  틀을  제시한다.

둘째,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사회  건설

을  위한  7개  목표집단별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그림  Ⅰ-1]에서  보듯이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능력개발의  성과제고,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취업-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적성  개발을  통한  취업지원  방안,

그리고  학령기  장애인의  특수  교육훈련  기회  확충방안, 성인  장애인의  직업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1) 전통적으로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하였으나  여성의  교육수준을  통한  인적자원역량이  확

대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은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임.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여성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단지  중장년층  여성

실업자  및  모자가족의  여성만을  장기실업자에  포함하여  검토함. 외국인근로자는  북한이탈주

민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대부

분  주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고용허가제  도입  등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논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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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등  취약계

층을  계층에  따라  7개  계층으로  세분화한다.

셋째, 종합적인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그림  Ⅰ-1] 연구범위  취약계층  분류도표

2. 연구의  내용

앞서  분류한  경제 ㆍ사회적  배제계층으로서  저소득층과  학업중단  청소년과

노동시장  배제계층으로서의  장기실업자, 특수취약계층으로서의  학령기  장애

인과  성인장애인, 수용자, 그리고  한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북한  이탈주민들

의  취업능력  제고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각  계층의  세

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인력수요  중심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확대

- 선고용 ·후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장기실업자  유형별  특화사업의  전개

-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 직무순환제: 유급훈련  확대와  대체인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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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취업-복지서비스  연계방안

- 복합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  지원방안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 직업훈련 ·취업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  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 학업중단  이후  불완전  근로  보호방안

-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별  취업지원방안

학령기  장애인의  직업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충방안

-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현장의  개선방안

- 취업현장의  개선방안

- 정부, 부모,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성인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성  제고

- 장애인  직업훈련주체의  기능재정립

- 장애인  직업훈련  사업  인프라  구축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관련법령  등  직업훈련체계의  개선

- 수용자  집단별  직업훈련  운용의  개선방안

- 수용자  집단별  직업훈련  종목의  제안

- 출소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 정부차원의  직업능력개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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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추진방향

목표집단별  접근  및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분담

- 취약계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취약점  극복을  위한  목표집단별  접근이  필요

- 주관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  연

구의  주제  및  과제를  기획하고, 참여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

(저소득층, 학업중단청소년, 학령기  장애인, 성인  장애인,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 주관연구기관은  실업자와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방안

을  연구하며(2개  과제) 참여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를  종합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평가에  기초한  대안  제시

- 개별  목표집단별로  접근하되, 각각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적  및  현황분석, 평가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

ㆍ첫째, 정책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는가(고객지향성)

ㆍ둘째, 일자리와  결합하여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ㆍ셋째, 교육훈련, 고용,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  체제가  효율적인가

-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의  주안점은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연계, 실질적인  일자리와의  연계이므로  본  협동연구에서도  이를  강조

워크샵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사소통채널의  구축

- 협동연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계획서  작성단계, 중간보고단계에서  참

여연구자  전원  워크샵  개최

-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  의견  수렴하기  위해  12월  22일  정책토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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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

총괄사업  추진절차

개별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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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의  분석  틀

1.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의의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기술의  발전, 유연성의  증대로  특징  지워지는  노동

시장의  구조의  변화로  고숙련, 고지식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한편으

로는  기초능력  및  학습기회가  부족한  저숙련, 저학력자들은  장기  실업층이

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고소득을  누리는  지식근로자

가  창출되는  한편  인력의  질적  수급  불일치와  지식격차, 정보소외계층이  확

대되고  있으며, 오히려  저학력  근로자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학력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과거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의  편입되고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

제는  사회  및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사회적  배제집단은  사회와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에  직

면한  계층으로서  저숙련층, 실업자, 소수인종집단, 외부자, 하층계급, 복지의

존계층, 신빈민계층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  자체가  구성원들이

수시로  사회적  지위를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사

회적  배제  개념은  일련의  관련된  이슈들의  총칭이라고도  볼  수  있다(OECD,

1999, ILO, 1997)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수립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

본계획에서는, 전  국민의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서  저소득층, 장

애인, 고령자, 정보소외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지원  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취업  및  복지와의  연계

를  강조하고  있다(2001, 2002)

그러므로  인적자원개발은  자립적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의  기반  위에  일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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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구현  의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취

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은  사회보장제도  및  공공복지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교

육훈련, 자활지원  등  자립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가능토록  하는  사전적  복

지로서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김유배, 2000)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식강국의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과제에서  취약계

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의  목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social exclusion)되지  않고  자

립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취약계층  인적

자원개발이  지체된다면  구조적  실업, 빈부격차, 장애인  등  소외계층  차별

등이  심화되고  사회복지를  비롯한  상당한  재정투자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평한  학습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협의의  인적자원개발은  생애단계별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이  중핵을  이루고  있지만  광의의  인적자원개발은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뿐만  아니라  양성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는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이란  인력의  양성 ·배분 ·활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교육과  훈련을  중심  축으

로  하지만  배분 ·활용의  관점까지  포함하며, 특히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에

서  배분 ·활용이라  함은  취업알선, 복지  개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들에게  특별한  지원이  없다면  교육훈련이  취업으로  연계되기  어려우며, 추

가적인  복지서비스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교육훈련은  물론  취업지속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은  교육훈련 ·취업

알선 ·복지  개념이  통합된(integrated) 정책이다(그림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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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의  분석틀

2.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와  교육훈련의  역할

전  국민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조성하는  국가의  역할에서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사회적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저학력, 저기능의  취약계층에

공평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IMF 위기시  만큼  실업률

은  높지  않지만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우려가  높다.

사회적  배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면적(multi-faceted)

개념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인해  나타나는  주

변화, 빈곤화임. 이  때  개인적인  반응은  심리적인  위축, 자긍심(self-esteem)

의  상실로  나타난다(Byneer &  Parsons, 2001)

사회적  배제의  주된  원인은  낮은  교육수준, 숙련의  부족, 낡은  지식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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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육훈련은  빈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잠

재적  수단이  된다고  간주하고  있다(ILO, 1999)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극

단적인  빈곤이나  장기실업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배제

될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생학습

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  바  있다. OECD(1999)의  『성인학습을  통한  배제

의  극복』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벨

기에  등  6개국의  성인학습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배제의  극복을  위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도  다양해지는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

습  접근기회  확대  등  성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교육체제  확충

이  절실하다. 더욱이  인간의  수명의  연장과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

시간  활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

고  있는  바, 정부는  이러한  평생학습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평생학습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인단계의  평생학습

참여율(17.2%, 1997년  통계청  조사)이  선진국(41.1%, 1998  OECD)에  비하여

매우  낮고, 교육의  내용이  주로  교양 ·오락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개인

의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해  인적자원개

발  및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  추진하여야할  정책

방향은  첫째,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국민이  민

주시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둘째, 급변하는

직업환경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을  갖추도

록  하며, 특히  재직자  실직예방  및  실직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서비

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노령화사회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중고

령자  등  퇴직자의  평생학습  및  재취업  교육을  활성화하며  고용촉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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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

여야  한다. 셋째, 저학력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라  하겠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3.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효성

많은  노동시장  프로그램  평가연구가  보여주듯이  합의된  결론은  없으며

직업훈련  등  관련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직업훈련은  장기적으로는  구직능력  개선에  효과적

이라는  판단이  일반적이다. 실업자훈련  평가에서도  저학력, 저숙련의  취약

계층에게서  상대적으로  훈련성과  더  좋다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Fay, 1996).

기존의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낮은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즉, 취약계층은  실업자, 저소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애자

등으로  구성되며  외견상  각각  이질적인  특성을  보유한  집단이지만, 공통점

은  최초  교육의  불충분성  또는  교육훈련의  부족  으로  인해  보유  지식이

빠르게  낙후되고  이로  인해  지식 ·정보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둘째,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수혜를  받을

자격에  도달하지  못한다. 통상  직업능력개발기회는  실업자들에게  상당히  개

방된  편이지만  자격에  따라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제한되어  있으며,

할당제  등이  명시되지  않는  한  훈련기관에서는  좀더  유능한, 취업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훈련생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취약계층은  먼저  기회  접

근성에  있어서  장애에  직면한다. 셋째, 취약계층  자신들이  대부분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동기가  부진하다. 그  이유는  훈련참여  자체가  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투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훈련수료  후  구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CEDEFOP,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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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다음의  기준

하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CEDEFOP, 1999). 첫째, 분배적  효과로서

그  정책이  어느  정도  목표집단을  포함하는가, 다른  집단에  대한  측면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개인의  취업기회, 소득  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셋째, 거

시  경제적  효과로서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감소효과(예: 실업률의  하락) 정부

재정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가  등이다. 한마디로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특수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경우  교육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전체국민들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51.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보임) 교육훈련기회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의  21%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장애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일정수준은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변재관, 2001).

대부분  복지대상자들인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연계프로그램  사례들

을  평가한  결과, 순수한  구직알선의  효과는  얼마가지  않지만  교육훈련과  병

행한  경우, 복지대상자  감소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복지  수급자

들  상당수에게  일과  복지를  병행하는  노동-복지  병행  프로그램을  한시적으

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olow  et al, 1998). 미국의  경우, 복지수혜자의  근로활동  자체에  중점을  두

고  추진된  근로우선(Work First)모델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면서  대부

분의  주에서  시행되었지만, 복지수혜자의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으로서

경력향상과  가족부양을  위한  영구적인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주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주와  지역정부는  근로와  훈련을  결합하는  새

로운  모델, 즉  Post-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Models 를  개발

하였다. 즉, 취업한  후에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근로와  훈련을  결합하는  방식은  (1) 신규근로자의  임금이  정부보

조금으로  지급되는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 (2)구조화된  교실수업과

2-4년간의  현장훈련을  결합한  공식적  도제  프로그램(formal apprenticeship)

(3)일주일에  4일은  근로에  종사하고  1일은  훈련을  제공하는  유연시간제

(flexible scheduling) 등이  있다(ET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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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어느  한가지  정책수단

이  아닌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제3섹터  개발(사회적  기업) 등  기존  틀

에서  벗어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이장원, 2000)주장이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과하는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교

육훈련기회를  확충하고  취업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편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부가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가  합의된  결론이  없다는  자체가  훈련대상별로  특화된(목표집단별) 접근이

불가피함을  입증하고  있다. 특수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취업연계  문제는

특수교육의  불가피성, 서비스섹터  고용, 보호고용  등  정책수단이  한정되어

있다. 이를  고려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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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목표집단별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방안

1.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가. 정책현황

1)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의  지원대상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또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

임을  증명한  자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임금의  경우  업무특성, 노동강도,

지역의  노임수준  등을  반영하여  일당  19천원∼29천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부대비용  포함시  월  60만원  내외)하되, 임금  외에  교통비, 중식비  등  3

천원∼5천원  규모의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9개월  참여  가능하

게  한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

하여  정책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수단으로서  실시

하였다. 1999년  이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은  투입예산과  인원에서  급격

하게  감소하여  2002년말  현재  연간  5,232억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508천명에

게  단기일자리  제공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연인원  78천명에

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에  있다.

공공근로사업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수혜자를  제외

하고  순수하게  2002년도에  316,845명이  본  사업에  참가하였다. 이  중  성별로

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중고령층이, 그리고  학력별로는  저학력층이  보다  많

이  참석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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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이직자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이거

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졸  및  대졸의  신규실업자가  졸업  즉시  취

업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

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이때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피보험자였던  자로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6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 에  의해  채용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구직신청  후  6개

월의  기간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계속해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해야  한다. 이상의  자들을  채

용한  사업주에게는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002년  기준으로  1인

당  월  60만원)을  6개월  간  지원하며, 지원절차는  구인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

기관의  알선을  받고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던  장기실직자를  채용한  후

임금을  지급할  때  매  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실적은  1999년  49백만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7,154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규모는  다

른  장기실업대책  예산보다  매우  적은  규모이며, 수혜인원(건수  기준)도  1999

년  128건에서  2002년에는  13,55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른

장기실업자  대책의  수혜인원보다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3년도

정부의  목표는  7,017백만원으로  2,000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2002년  기준으로  중복수혜자를  제외하면  순

수하게  3,383명이  수혜하였다.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정책의  수혜자  특

성을  보면, 앞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특성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본  정책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20 ㆍ30대의  청년

층이, 그리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계층의  수혜율이  높다.

3)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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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

태에  있는  자  등은  우선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 기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도록  한다. 실업자재취직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

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서  지급되며, 본  과정의  훈련생  선발은  재취직훈련

을  희망하는  자료서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훈련기관의

재취직훈련과정에  등록한  자로  하며, 만약  재취직훈련과정에  등록한  자가  해

당  년도의  재취직훈련의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

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실적을  보면, 1999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기  시작

하여  참여인원면에서나  예산면에서나  2000년  이후  훈련생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먼저  성별로는  전체  참가

자  중  여성이  59.0%로서  남성의  41.0%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

으로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청소년층이  전체  참가자  중  50.8%로서  과반수

를  차지한  가운데, 그  다음으로  30대  32.7%, 40대  11.0%  등의  순서로  나타나

앞서  분석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참가자  구성과  비슷한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연령계층별  구조와  마찬가지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  참가자  분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가) 성취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은  실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

득을  용이하게  하여  취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모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고졸  이

상  45세  이하의  이·전직  희망자, 취업의욕을  상실하여  자신감이  없는  구직

자, 신규  구직자  중  구직기술의  향상을  요하는  자  등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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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은  구직자를  우선  참가시켜  이들의  취업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자신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상상담  방식의  해결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방식을  제고하

고  자신감과  구직동기를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구직기술을  교육하여

효율적으로  직업탐색이  가능케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프로그램

은  장기실업자  및  취업의욕을  상실하여  자신감  없는  구직자  등이  근로의욕

및  취업자신감  증진과  구직기술을  배양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성취프로그램은  2000년도에  최초로  실시된  이래  운영회수  및  참가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운영회수는  2000년의  112회에서  2002년에는

432회로  거의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참가자수도  같은  기간동안에  1,160명

에서  4,87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이수자  중  취업률은

30%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3년에  참가자수를  7,500여명까지  늘

릴  계획을  갖고  있다.

2) 동행면접  및  심층상담

동행면접  및  심층상담(depth counseling)은  취업  중점관리  대상자  중  취업

의사는  있으나  다른  구직자에  비해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취업능력과  이력

서작성  및  면접요령  등  취업기술이  부족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어  심층상담  및  지원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직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하

고  있다. 이중  동행면접은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직업상담원이  구인업체에

같이  동행하여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이며, 심층상담은  자기존중감  강화로  심리적  안정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능력의  증진과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게  하며,

구직자의  재취업  의지를  고양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지원하는  프로그램

의  성격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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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실업자  실태

1) 장기실업의  범위  및  정의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노동력의  상당수가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를

넘나들고  있고, 심지어는  비경제활동과  취업만을  오가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가지  특수한  노동구조  때문에  연속적인  실업기간으로만  측정한  장

기실업은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보여주는  적절한  지표가  아닐

수도  있다. 즉, 현재에는  실업기간  기준으로는  단기실업  상태에  있지만  실업

과  취업을  오가는  반복실업, 장기실업상태에서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업

(discouraged  worker), 그리고  장기실업상태에서  취업하였더라도  한시적  취

업의  특성이  높은  임시 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취업  등이  광의의  장기실업  범

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장기실업자의  규모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실업기간  12개월  이상  16천명에서(6개월  이상  93천명) 지

난  1년  동안  2회  이상  반복  실업의  경험이  있는  자  84천명과  6개월  이상  장

기실업상태에서  취업하였으나  임시 ㆍ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9천명,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였다가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여  비경제

활동상태로  된  자  11천명  등  광의의  개념으로서  반복실업자와  비정규직  취

업자, 그리고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여  19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장기실업자  규모는  경제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동행적으

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전체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13%∼18%대(12개월  이상은  1∼3%대)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실업자의  비중(incidence of long-term  unemployment)

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기실업자  비중이  외국에  비

해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와  생계유

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기대수준을  낮추어  취업할  수밖

에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사회보장제도  및  공공직업안정기능의  미비로

구직등록이  낮고  비경제활동상태와  실업  사이의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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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 이밖에  장기실업자들의  상당수가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낮

고  직종전환이  용이한  점도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에  기여하고  있다.

2) 장기실업자  실태조사

가) 실업유형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각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지속실업형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높지만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20∼30대의  비교적  저연령층대에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에

지속실업형의  비중이  높음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들의  평균  지속실업기

간은  13.45개월로  나타났다. 둘째, 반복실업형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이  다

소  높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고졸  학력의

경우에  반복실업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지속적인  실업기간은  6개월  이

내이지만  이들의  평균  반복실업횟수는  2.46회에  달한다. 셋째, 비정규직  재취

업형도  성별  차이는  없으며,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고졸이하의  경우에,

비정규직  재취업형의  비중이  높았다. 비정규직에  재취업하기  이전의  평균실

업기간은  14.69개월에  달하며, 장기실업상태에  있다가  아주  열악한  조건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구직단념형도  성별차이가  없으며, 30대  연령

층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전문대  이상  학력보유자의  비중이  다소  높으며,

이들의  구직단념  이전  실업기간은  17.16개월에  달한다. 지속실업상태에서  구

직단념으로  이행한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유형별  특성을  검토한  바, 저연령 ㆍ고학력층은  지속실업형  다수,

고졸  이하의  저학력 ㆍ고연령층은  반복실업형  또는  비정규직  재취업형  다수

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변노동력  계층은  실업  부담이  너무  커서  연

속적인  장기실업상태에  머물기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신속하게  재취업

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구직활동

각  실업유형별로  구직활동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가  보면, 먼저  구직단념형

의  경우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가  가장  많

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사, 육아로  인한  이유가  많았다.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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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구직단념은  성별과  연령계층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여서  여

성이거나  30대의  경우에  가사, 육아로  인한  이유가  가장  분명한  특징으로  드

러났다. 다음으로  지속실업형, 반복실업형의  실업자에게  모두에게  새로운  일

자리를  어떻게  찾고  있는가  질문한  결과, 가장  응답수가  많은  것은  구인광고

를  통해서이며, 다음으로는  친구, 친지의  소개에  의한  경우이다.

지속실업형과  반복실업형이  일자리를  알아보는  방법은  연령계층  및  학력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구인광고는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가장

선호하며, 고졸  이하의  장기실업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친구 ㆍ친지의  소개는

고졸  미만  및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데, 특이한  점은  20대

및  전문대졸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전산망을  통해  알아보는  경우도  꽤  많았

다. 이들  중  과반수가  일자리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는  성별, 연령,

학력과도  무관하여  불안정한  일자리는  꽤  있음을  시사한다.

다) 실업원인

실업의  원인은  통상  개인적이고  자발적  원인, 그리고  회사  및  노동수요  측

요인인  바자발적  원인  등으로  대별된다. 본  조사에서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원인으로서  능력부족, 노력(성실, 책임성)부족, 직업관련  경험  및  전문지식  부

족, 학벌, 나이  등의  5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차별, 회

사부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국내산업의  경기불황  등  4가지를  비자

발적인  노동수요  측  요인으로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각각의  원인에  대하여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의  세  가지  선택항을  두고  응답케  한  결과, 전반적

으로  실업의  원인에  있어서, 비자발적인  원인은  국내산업의  경기불황이며,

자발적으로는  나이가  많음  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들었다.

실업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에  따른  실업의  원인을  검증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관련경험  및  지

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학력이  낮은  자는  학벌이  실업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령이  많은  자  및  학력이  낮은  자는  나이가  실업

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여성일수록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실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 30∼40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

리해고가  실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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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불황이  실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전직경험에  따른  실업의  원인을  검증한  결과,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실업원인이  직업관련  경험, 전문지식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

며, 고용형태  및  직무의  종류에  따라  학벌은  실업의  원인이라는  응답에  있어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기간이  1년  이상  장기

인  경우에  실업의  원인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인  경우가  주요  원인

이라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요컨대, 전직경험자들이  고려하는  주된  실업원인은  비자발적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의  경기불황을  가장  많으며, 자발적  요인으로는  연령, 직업관련  경

험, 지식의  부족  등이  많았다.

라) 생활실태  및  사회심리적  상태

먼저, 조사  대상  장기실업자의  실업  후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가

족에서  차지하는  위치, 생계유지  방법  등을  질문하였다.

가족  내  위치에  있어서  가구주는  응답자의  46.6%, 배우자는  36.2%로  나타

나서  전체의  82.8%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계

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주된  방법으로서  1순위는  배우자의  소득  을  꼽았으

며, 2순위는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생

계  유지  수단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있는데,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연령별, 학력별  수준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예상한  바대로  20대는  부모의  소득으로, 30, 40대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50대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자녀의  소득에  생계를  의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

우는  고졸, 전문대졸  이상,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의  순으로  많았

다. 전반적으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이자, 집세, 저축

등의  자립적인  기반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실업자가  되면  부모, 배

우자, 친지  등  다른  주변인물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

한다.

다음으로  실업으로  인한  내부적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심장이  마

구  뛰거나, 잘  다툰다  등의  증상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기운이  없고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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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분이다,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에  희망이  없다, 신경이  예민

하다. 두려운  느낌이다, 짜증이  난다, 울화가  치민다  등의  우울증을  나타내는

증상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기실업자의  생활실태와  사회심리적  상태가  4가지  실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검토하기  위해  가계생활의  변화정도,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구직효능감  등을  지수화하여  실업유형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스트

레스  정도  및  구직효능감  등은  실업유형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단지  가계생

활에서의  변화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비정규재취업

형, 지속실업형, 반복실업형, 구직단념형  등의  순으로  변화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업유형에  따른  차이는  매우  미미하여  실업유

형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가계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며, 유사한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 구직효능감을  보유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판단된다.

3) 장기실업자  실업대책의  평가

가) 평가

짧은  기간동안  실업대책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그  효과성  검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장기  실업자의  재취

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이  무엇인가  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부재한  실정이다.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보조금  제

도, 공공근로, 재취업훈련  등은  그  효과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장

기실업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개별사업이  독립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

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고용촉진보조금제도  및  공공근

로는  실질적인  직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훈련과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장기실업화를  막기  위해서는  취업자신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의  병행  적용이  유용하다.

실업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실업률이라도  단기간  실업자에

비해  장기실업자가  많을수록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 즉  실업의  장

기화는  의욕상실을  가져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저해하고  자신이  보유한  기

존의  숙련도  상실하고  있다는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주로  하여금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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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실업자들은

비교적  인적자원측면에서  우수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자들이  보유

한  인적자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도  장기실업자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

수단에  평가를  통해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각  정책

수단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실질적인  효과(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를  분석하였다. 다만, 평가  대상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재취업훈련, 공공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제한하였으며, 성취프로그램  및  동행면접,

심층상담  프로그램은  추적조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책수단과  최종  정책

목표와의  인과관계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나) 성과분석

(1) 실업자재취업훈련

인적자본론의  입장에서  재취업훈련의  목적은  재취업  성공뿐만  아니라  노

동시장에서  일정기간  퇴장해  있는  동안  보유하고  인적자원의  마모를  방지하

고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재취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이와  같은

성과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검토해보자.

재취업훈련이  실제  재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약간  도움됨  과

매우  도움됨  을  합하여  전제의  반수가  넘는  53.4%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

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에  미취업자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더  많았다. 재취업훈련이  인적자원  마모  방지, 즉  기존에  보유한  직무기술이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어떠한가를

질문한  결과이다. 재취업  성과에  대한  인식과는  달이  인적자원  마모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약간  도움됨  과  매우  도움됨  을  합하여  36.9%에  불과

하였다. 또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경우, 재취업자는  51.4%에  달했으나

미취업자의  경우는  29.0%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재취업훈련이  재취업자체의  성공에는  어느  정도  정

책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적자원의  마모  방지, 직업능력

의  보존, 향상의  측면에는  기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취업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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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으로는  정책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훈련의  내용  및  수준  등  질적  측면

에서  보완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견사항이다.

실업자  재취직훈련  이수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  남자일수록, 연령

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재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이상의  결과도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종사상의  지위(상용근

로자  경험) 외에는  이전  직장에  대한  경험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실업  탈출기간에  대한  추정모형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훈련직종  변수  중에서는  산업응용  및  공예분야, 서비스  분야가  재취업

확률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기관으로서는  직업능력개발  법인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실업기간  중  생계유지  방법이  재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

정결과는  소득, 저축, 부채  등  실업급여  이외로  생계유지를  하는  자보다  실

업급여를  통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실업자가  유의한  수준에서  재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유지자가  그렇지  않는  생계유지자보다  보

다  많은  구직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또한  저축  등을  통한  생계유지는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보다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하

려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취업을  고

려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훈련  수료  후  노동시장이  개선될  경우는  장기실업자에게도  재취업의  기회

가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훈련수료  후  일자리  사정이  좋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취업확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매우  상식적인  결론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

기실업자의  일자리  창출도  노동시장  상황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된다.

(2)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의  참여동기를  보면, 생계곤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일자리를  못  구함으로  나타났다. 생계곤란으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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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중에서, 미취업자보다  취업자가  적었으며, 일자리  못  구함으로  참여

하거나  아르바이트, 소일거리로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는  취업자가  더  많았

다. 이와  같은  참여동기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남자

이거나, 40대  이상의  중고연령층,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은  생계곤란으로  공

공근로에  참여하며, 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쉽사리  노동시장

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연령층이나  대졸  이상의  고

학력자에게  공공근로는  일정  정도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

한편, 이상과  같은  저연령층, 고학력  위주의  재취업연계는  참여한  공공근

로사업의  종류에서  나타난다. 대부분  단순노동  또는  전산사무  등의  공공근로

에  참여하는데, 전산/ 사무에  참여한  경우  취업자의  비중이  미취업자보다  크

고, 단순노동에  참여한  경우  취업자의  비중이  미취업자의  비중보다  낮았다.

공공근로사업이  재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는  응답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아서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이  사

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근로  사업  종료  후  일자리  사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이

일자리가  없다  는  응답을  보여, 공공근로는  노동시장  인력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3)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진

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해  오고  있으며, 그  효과성  여부를  떠나서  실업자

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일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1999년  제

도가  도입된  이래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실업대책으로서  성과에  대한  연구

도  거의  없어서  관련  연구결과도  축적되지  못한  상태다. 단, 재취업소요기간

을  단축하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에  종사하는  분야로  재취업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고용안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사분석  결과  장기실업자  고용촉진보조금  수급은  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

장의  사이에서  고용안정의  다리  역할을  분명히  하여  실업기간  동안  노동시

장  지위가  급격히  낮아짐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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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직장으로의  재취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통신

을  통한  재취업보다는  가족, 친지를  통한  경우, 인력은행, 고용안정센터를  통

한  경우가  많아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일

자리  소개  업무가  활성화되고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려금  수급자들의  재취업은  비교적  원활한

편이지만  재취업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이다. 즉, 여성의  경우

에, 30대의  연령층에서, 고졸이하의  저학력층에서  훈련의  필요성  인식이  높

은  편이다. 이는  고용안정과  함께  신기술  습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안

정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다. 정책방안

1) 기본방향

첫째, 다양한  장기실업자  유형  및  특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력층의  상당수가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를  넘나들고

있으며, 단기간  실업상태를  반복하는  반복실업의  지표들이  장기실업과  비슷

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장기실업자  실태조사에서도  장

기실업자로서  지속실업형, 반복실업형, 구직단념형, 비정규직  재취업형  등  여

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유형간에  노동시장  전망뿐만  아니라  사회

인구학적  특성도  차이가  있으며, 구직방법  등에도  차이가  있다. 저연령 ㆍ고

학력층  지속실업형  다수, 고졸  이하의  저학력 ㆍ고연령층은  반복실업형  및  비

정규직  재취업형  다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장기실업자  대책은  이와  같은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대책  및  재취업훈련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

다. 특히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업대책에  참여한  경험도  매우  적고, 또한  직

접적인  일자리  외에는  기술습득에  대한  동기도  낮은  편이며, 성별, 연령, 학

력에  따라  생계유지  방법  및  사회심리적  대응방식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차

별화된  서비스가  병행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인력수요  측면의  대책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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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현재  장기실업자  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업대책의  내용은  일

자리  제공이다. 대부분  연령  및  학력과  무관하게  직업에  필요한  경험  및  기

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종사하던  직업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

또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무직을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실업자들이  재취업하더라도  다시  실업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경력향상  또는  고용유지와  연계되지  않은  일자리는  다시금  반

복실업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짧은  계약기간  동안의  단순한  정부

보조금  일자리  또는  공공근로  외에  고용과  훈련이  연계된  직업능력개발  프

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고용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시도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실업자들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으로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개

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  충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실업상태가  장기

화되거나  반복실업의  경험으로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급격

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취업동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직업의식  고양, 사회적응

력  향상  프로그램이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직접적인  고용과  연계된  실업대책을  통하여  장기실업을  사전에  예방

하고  일자리경험을  통하여  장기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한다. 고숙련  균

형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저숙련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를  충원할  절대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더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진전, 경력자  채용  관행의  정착으로  신

규  청년실업의  문제가  당분간  각종  사회문제로  진전될  우려가  많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단축, 유급훈련  휴가제, 직무순환과  같은  혁신적인  고

용관행을  도입하여  사회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대처방안에  사회적  담론이  필

요한  시점이다.

2) 인력수요  중심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확대

가) 인력수요에  기초한  실업자훈련  공급

장기실업자들이  숙련을  높여서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종국적으로  재취업으

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은  이들에게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장기실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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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재취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부문  등  신산업의

인력은  부족한  반면에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인력은  공급과잉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에  통신업  등의  인력  부족률은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지식·기술의  수준으로

볼  때에도  고급수준의  인력은  부족한  반면에  초·중급  수준의  인력은  공급과

잉상태에  있다.

기업에서  어떠한  기술  및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  필요한지, 어떠한  산

업에서  인력과잉공급이  되고  인력부족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며, 이에  기초하여  장기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프

로그램도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반적으

로  정보통신부문  등  신산업의  인력은  부족한  반면에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인력은  공급과잉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하는  인력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나)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부응하는  실업대책의  실시

동일직종일지라도  실업자직업훈련의  재취업  성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을  볼  때, 지역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실업대

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역밀착형  실업대책의  핵심은  특정  지역에서  고용

성장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좀

더  세밀한  훈련수급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3) 선고용 ·후훈련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과  훈련통합  프로그램모형은  다음과  같이  개발되

고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고용과  훈련의  통합프로그램은  특정  숙련기술에  대한  이론  훈련,

작업장  훈련을  병행하여야  하며,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후

고용  이  아닌, 고용  후  훈련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과  훈련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 숙련개발과



34  지식강국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

노동시장  및  가족생계의  요구에  균형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개별적  사례

관리를  포함한  사회심리적  지원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고용과  훈련의  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력수요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수반하여야  하며, 그것이  프로그램의  성공

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공공재정을  추가하는  훈련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

방고용주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실제로  훈련사업에  고용주를  포함하는

것이  추가적인  훈련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  훈

련생을  충원하고  더  괜찮은  일자리로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넷째, 고용과  훈련의  통합프로그램에서는  일단  일자리  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의  서비스를  전망하여야  한다. 다음단계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한다.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를  때, 현재  남

아있는  일자리만을  찾기보다는  경력향상  또는  승진(advancement)의  기회를

찾는다. 훈련직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경력향상, 승진이  가능한가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이전에  참여한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먼저  직무경력개발의

기회를  준다. 경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한다. 고용주, 구직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승진기회가  있음을  제시한다.

실제로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훈련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기술을  향

상시켜  좋은  일자리로  안내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단지  그들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훈련기회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수료의  잇점, 개인경력개발의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수업료  환불시스템을  두어  고용·

훈련  통합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즉, 종업원이자  훈련생이  도

중에  일자리를  그만두면, 고용주가  그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장기실업자  유형별  특화  사업의  전개

장기실업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실업의  정확한  실태  및  구조를  파악한  후, 각  특성에  맞는(target specified)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장기실업자는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지속실업

형  뿐만  아니라  반복실업형, 비정규직  재취업형, 그리고  구직단념형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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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방안도  다르게

설계 ㆍ시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실업대책  중에  대한  평

가  중  장기실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장기실업자의  특성별  체계적  지

원대책이  부족하며,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훈련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서  만이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나아가  이들이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먼

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생산

능력을  향상이  골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들은  이미  대학교육이  보

편화되어  있으며, 이들  계층의  장기실업의  원인은  주로  구조적  또는  마찰적

인  요인이  크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숙련향상으로  취업능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또

한  저학력  고령층에게는  직업교육훈련보다는  단기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정

책이  맞추는  이중적인  장기실업자  대책  구조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실업자의  특성과  현행  장기실업자  관련  대책들간  적절한  매칭이

필요한  바, 반복실업형과  비정규직  재취업형의  장기실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개인의  숙련향상에  대책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구직단념

형에게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책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실직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구직에  필요

한  기술을  습득시키는  일  등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직자  개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직업생활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의욕

을  갖추고  있어야  이러한  정책들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실직자들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몇

가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무기력, 특히  학습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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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업무  수행에  대한  자

기효능감을  제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기실업자

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간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

고, 새로운  직업생활의  시작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자신

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의식  배양  및  적응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취업

을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실직자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하

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직업

에서  필요로  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  둘간에  궁합이  잘  맞도록  연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간관계능력, 자기표현능력  등을  배양하여  성공적인

직업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성취프로그램의  보급 ㆍ활성화  및  구직정보  획득방법의  교육을  통한

지원이다. 성취프로그램은  본래  실직자들로  하여금  재취업  의욕을  고취시키

고  구직기술을  습득시켜  재취업이라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현재  여러  고용안정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행인력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직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

고를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직기술의  습득에도  매우  유용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확대  보급이  요청된다.

넷째,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Career Assistance Program, CAP)의  활성화

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신규구직자  및  청년층

실직자들에게  활용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도  몇몇  고

용안정센터에서  운영되고는  있으나, 진행자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업무  과중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현재  무척  많은데

비해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역량이  너무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안정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

의  진행은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도

외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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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양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지원  현재  직

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양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교양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앞에서  지적된  자신감  회복, 직업의식

배양, 직업적응에  대한  교육, 직업기초능력  배양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교양교육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교양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내용  구성과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6) 직무순환제: 유급훈련  확대와  대체인력  활용방안

장기실업자의  고용과  훈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선고용  후훈련  프

로그램  외에  또  다른  대안은  직무순환제의  도입이다. 직무순환제란  한편으

로는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통해  전체  노동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유급휴

가), 다른  한편으로는  훈련과  실무체험을  실시하는  대체근무  프로그램을  통

해  실업자들이  최신기술수준에  뒤쳐지지  않게  계속  개발, 새로운  기능을  익

히도록  함이다. 이는  고용정책에  있어서  적어도  실업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preventive) 조치이면서  실업치료(remedial)적  정책이기도  하다.

교육훈련휴가와  실업대책의  양면전략으로서  직무순환제의  필요성을  구체

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들에게  교육훈련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둘째, 고용주와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교

육훈련  휴가는  노동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서  급변하

는  기술변화에  적응력을  높여주고  고령화되는  숙련  노동력을  대신하여  자질

을  갖춘  신규노동력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실업자들이

장기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고용될  기회를  부여하

며,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업대

책으로서  필요하다.

전자의  프로그램이  국가, 고용주와  장기실업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수렴

하고자  했다면, 직무순환제는  재직근로자에게는  훈련휴가를  통해  자기주도

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고, 빈  일자리를  장기실업자로  대체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직무순환제를  도입하는  기업주에게는  훈련비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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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원,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세제혜택의  정책수단을  적용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선고용  후훈련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직제한  규

정  ,  훈련비용  환불제  등을  두어  훈련기회의  확대와  훈련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취업 ·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가. 정책현황

1) 자활직업훈련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를  위해  하위사업으로  자활직업훈련과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활직업훈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자립  및  취업능력배

양을  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중  직업훈

련이  가능한  자이며, 훈련비  보조(훈련생  1인당  월평균  27만원을  훈련기관에

제공) 및  훈련수당(훈련생  1인당  월평균  24만원을  훈련생에게  지급)이  지원

된다. 그리고  일반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직업적응훈

련  중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자활직업훈련은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빈곤탈피와  자활·자립  여건을  조

성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부에  주

관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이다.

2002년  10월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1,883명  중  직업훈련  참여자는  659명

이며, 2003년  훈련  목표인원은  2,500명으로  약  77억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하

고  있다.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을  포괄하는  자활사업은  사업별  단계화  및  연계를  통하여  점차  안정되

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대상자를  포함하여, 전체  취업대상자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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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

을  보이고  있다.

2)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은  빈곤정책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지원사업은  저개발국가의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복지선

진국에서도  복지개혁차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취업  대상자에게  점포  임대를  해주고  창업을  통해

신속한  자립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취업경쟁력이  취

약한  40∼50대의  중장년층  실업자와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의  자영업  창

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족을  부양

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이고, 지원금액은  7000만원(서울시  및  광역시는

1억원까지  가능)으로, 지원조건은  점포지원금의  7.5%  금액을  12월로  분할하

여  납부한다. 창업지원사업은  모든  지원내용이  동일한  가운데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사업은  초창기  수준이고, 창업자본  지원, 인적자본  보

완, 경영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  의미에서  창업지원사업이

라기보다는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임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부

분적인  사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3) 실업대책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자재취

직  훈련, 고용촉진훈련, 취업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 그리고  창업훈련  등으

로  구분된다.

1998년부터  시작된  실업대책  직업훈련사업의  실적을  보면,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는  시점인  1998년  17천명에게  1,912억원을  지출

하였고, 1999년은  약  22천명을  대상으로  무려  3,062억원을  사용하였다. 그러

나  실업률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인원  및  예산은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

세로  나타났다.



40  지식강국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

가) 실업자  재취업훈련

실업자  재취업훈련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초기와  비교

할  때, 가장  주목되는  변화를  겪은  사업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

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를  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

다. 본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1년까지  가능하

며, 훈련수당은  교통비  등  5만원부터  25만원까지  지급한다. 훈련직종은  성장

유망성, 자격취득의  용이성, 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기관  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취업이  용이한  과정을  우

선순위에  두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업자  재취업훈련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실시현황을  계획인원  대비  실시인원  비율을  통해서  보면,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던  시점인  1998년과  1999년은  각각  120.6%와  113.1%로  초과

달성  하였다. 그리고  실업률이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던  2000년부터  실시인원

이  계획인원에  미달하게  된다.

한편, 훈련참여자의  훈련  이수정도를  중도  탈락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8년  19.7%, 1999년  20.4%, 2000년  20.5%, 2001년  17.3%, 2002년  19.6%로

20%의  내외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직업훈련의  목적은  재취업에  있다. 특

히  실업자의  경우  재취업이  용이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실업자의  인적자본수준을  제고하여  실업탈피를  주도하는  재취업

훈련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직업훈련  수료인원  대비  취업

인원을  시기별로  살펴보자. 1998년은  21.2%이고, 1999년은  38.8%, 그리고

2000년  45.2%까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은  전년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43.7%에서  2002년은  48.0%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

으며, 뿐만  아니라  재취업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다. 이  같은  높은  취업률을  볼  때, 본  사업이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소득

보장  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취업유망훈련

취업유망훈련은  신규  미취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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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규  미취

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이다. 지원내용은  훈련비  훈련생  1인당  월평

균  400,000원을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훈련수당을  훈련생  1인당

월평균  100,000원을  지급한다.

취업유망훈련의  성과를  보면, 1998년을  제외하고  훈련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은  계획인원  16,000명에  63.5%에  해당되는  10,715명이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인원  중  수료한  인원은  4,788명으로

47.0%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도탈락률은  26.1%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교

육  수료인원  중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474명으로  9.8%에  지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참여

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143.1%, 2000년  158.7%, 그리고

2001년과  2002년  각각  125.7%와  123.3%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훈련참여  인원의  증가는  크게  두  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경제위기  이후  신규  취업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웠음을  감안할

때  취업유망  분야  훈련에  지원자가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으로부터  퇴출된  실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취업전망이  높은  유망직종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

료  후  취업한  인원은  1998년과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

지만, 교육을  수료한  인원  10명  중  4명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업알선에  보다  정책적  집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우선직종훈련

우선직종훈련은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  또는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훈련직종은  건설기계정비, 특수용접, 건축배관  등

36개  직종이  이루어지고, 훈련대상은  비진학청소년(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

록한  15세  이상인  자), 인문계고교  3학년  재학중인  자로  상급학교  비진학자

이다.

우선직종훈련은  실업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훈련사업  중  유일하게  훈련

참가  인원이  계획인원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훈련참가자



42  지식강국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

의  교육  수료율도  1998년  26.4%, 1999년  10.2%, 2000년  7.0%, 2001년  11.5%,

2002년  13.4%  등으로  매우  낮은  수료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훈련수료자

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훈련수료  인원의  100%를  초과하는  인원

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훈련기간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하면, 전년도  교육이수자가  익년도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능사  양성훈련

기능사  양성훈련은  장기실업자,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에  대하여  기능습

득  기회를  부여하고, 산업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다. 훈련기관  6개월, 1년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원내용은  훈련비와  식비

가  제공된다.

기능사  양성훈련  실적을  보면, 타  훈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도탈락

률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1998년  10.8%  1999년  12.3%의  탈락률을

보인  반면에, 이후에는  10%  미만의  중도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훈련  역시  낮은  취업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이후로

는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훈련수료자  40%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어, 교육과  취업알선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 고용촉진훈련

고용촉진훈련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직업훈련사업이다. 고용정책기

본법  20조에  근거하여, 영세민, 이농예상  농어민, 군전역자  등  고용보험  미적

용실업자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교통비  5만원, 우선직종  20만원을  지급한다.

바)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은  여성가장실업자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1998년  하반기부터  취업·창업이  용이한  직종(한식조리사, 베이비시터  등) 중

심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고, 훈련수당이  5만

원∼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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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소득층  실태  및  사업평가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취업, 복지서비스의  실태를  각각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취업·복지서비스  수요를  추정하였다. 이는  저

소득  근로능력자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직업훈련·취업·복지서비스

의  연계방안을  이끌어내는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며,

분석을  위해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노대명  외, 2003a)를  사

용하였으며, 소득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2001)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1)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일반적  특성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분포는  남자

44.2%, 여자  55.8%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근로능력자의  대부분이

30~50대에  분포하고  있었다. 학력수준은  고졸  36.7%, 초졸  23.5%, 중졸

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기혼이  6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였다. 또한  주된활동은  임금근로자  36.0%, 비경제활동인구  22.8%, 비임금근로

자  22.4%, 실업자  18.7%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은  7.4%, 만성질환자는

24.9%로  나타났다.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가구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구형태는  저소득  근로능

력자  가구의  42.9%는  일반가구이며, 부부가구  20.4%, 기타가구  16.5%, 단독

가구  10.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로는  2인가구가  31.2%로  가장  많았으

며, 3인가구(24.2%), 4인가구(22.7%)가  그  뒤를  이었다.

소득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60%를  기준

으로  구분했을  때, 비빈곤가구는  79.6%, 저소득가구는  20.4%를  차지하였고,

저소득가구  중  차상위가구는  53.7%, 빈곤가구는  46.3%의  분포를  보였다. 또

한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69.2만원, 연간총소득은  약  830만원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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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직업훈련실태

직업훈련  참여실태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  근로능력자  중  6.7%만이  직업훈

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참여분야는  서비스분야가  22.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참여한  프로그램은  주로  공공직업훈련기관(38.8%)을  통해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90.2%)이  특별한  직업기술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자격증  없는  기능자가  5.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기술  직종에서는  섬유/ 산업디자인  쪽이  14.4%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고, 절반  이상인  63.4%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6.9%가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취업실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개인적  특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있어서  임

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여성(51.5%, 55.9%)이  남성(48.5%, 44.1%)보다  높

은  비율을  보였다. 실업자는  남성  53.9%, 여성  46.1%인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는  여성이  78.2%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분포

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40대(32.6%)가, 비임금근로자는  60대(30.9%)가, 실업자

와  비경제활동인구는  30대(28.1%, 29.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학력

수준은  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고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초졸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기혼비율이  각각

61.3%, 82.0%, 55.8%, 78.7%로  가장  높았다. 장애유무에  있어서  취업자층이

미취업자층보다  장애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층(33.2%)

에서  만성질환자  비율이  다른  집단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

다.

저소득  임금근로자의  취업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용직이  58.2%, 정규직은

10.9%에  불과하였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21.9%로  가장  많았다. 고용

형태는  직접고용  66.7%, 호출근로  1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이상이  10

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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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63.9%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라고  응답

하였으며,  월평균  임금수준은  50∼70만원  미만이  27.4%,  70∼100만원이

23.6%로, 평균  6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평균  88.8만원, 임시직

74.5만원, 일용직  50.3만원이었으며, 임금지급형태는  월급제  51.3%, 일당제

37.7%로  나타났다.

저소득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실태를  살펴본  결과,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

영업자  67.2%, 무급가족종사자  31.2%, 고용주는  1.6%에  불과하였으며, 농업 ·

수렵 ·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93.1%)이  종사자

수  2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이어서  ( 43.0%),  별다른  이유  없음  (15.8%)

등  대체로  비자발적임을  알  수  있다. 월평균  매출액은  50∼100만원  미만이

32.6%로  가장  높고, 평균  10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매출규모가

일정하지  않거나(49.3%), 매우  불규칙한  경우(38.0%)가  대부분이고, 76.4%가

사업이  계절을  타거나  특정시기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미취업자의  실업실태를  살펴본  결과, 미취업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가  59.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실업기간은

67.2개월(약  5년  7개월)로  나타났다. 임금취업  희망비율은  85.5%, 평균  구직

활동기간은  8.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의  39.8%가  창업을  희망하

였고, 창업준비기간은  1개월  미만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7.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8%가  구직기간  동안  직장제의를  받았음에도  거절

한  경험이  있었고, 45.2%가  향후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4)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사회보장실태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수급자

수는  2001년에는  144만  2천명, 2002년에는  135만  3천명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수는  2001년  32만  3천명에서  2002년

28만  7천명으로  감소하였으나, 특례수급자  가구수는  2001년  2천  3백만명에서

2002년에는  2천  5백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구특성

은   가구원수의  경우  1명인  경우가  36.9%, 2명은  29.7%, 3명  18.4%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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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단독가구의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고,

주거유형에  있어서는  월세가  47.3%, 자가  24.5%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근로능력자가구의  5.2%만이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었으며, 서비스  유형으로는  식사준비  및  밑반찬  제공이  48.3%, 도배  18.2%,

방문간호  및  간병  9.7%  순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지원기관으로는  사회복지관

이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5) 직업훈련 ·취업 ·복지서비스  대상자  규모  및  집단별  규모  추계

직업훈련 ·취업 ·복지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직업훈련의  경우  직업기술  유무를  기준으로  조사  당시  특

별한  직업기술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면  직업훈련  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취업

지원서비스의  경우,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실업자와  실

망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를  본  연구의  취업지원서비

스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미취학자녀, 초등학생자녀

및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  유무를  조사하여  세  문항  중  한  개  이상에서  있다

고  응답한  경우를  본  연구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저소득  근로능력자  중  특별한  직업기술이  없는  사람이  83.1%를  차지하여

그  규모는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며, 미취업  상태에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가

시급한  대상자는  약  87만명,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약  63만명,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60만명이고, 약  26만명이  간병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취업서비스  대상자는  약  67만명,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약  93만명, 취업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취업 ·복지서비스  모두  필요한  대상자를  추계한  결과, 저소득  근

로능력자의  11.4%인  약  32만명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만을  필요로  하는  집단  1의  경우,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37.5%(약

105만명)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집단  2(취

업지원), 집단  3(복지서비스)은  각각  4.3%, 6.4%, 집단  4(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는  12.6%, 집단  5(직업훈련 ·복지서비스)는  21.6%, 집단  6(취업지원 ·

복지서비스)은  다소  낮은  2.8%, 집단  7(직업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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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를  차지하였다.

대상  집단별  개인적  특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있어  집단  1, 5, 6,

7에서  여성비율(65.3%)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연계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있어서는  집단  1에서  40대  이상

고연령층이  약  88%가  분포되어  있고, 집단  7에서  30대  46.8%, 40대  22.1%로

30, 40대  연령층이  직업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장  시급한  집

단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집단  1에서  초졸  38.6%, 무학  22.5%로  나

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훈련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혼인상태는

모든  집단에서  기혼의  비율이  65∼83%를  보였으나  집단  2에서  미혼의  비율

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  3에서  비임금근로자(23.3%)보다는  임금근로

자(70.8%)가  더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으며, 모든  집단에서

장애인  비율이  약  6∼8%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질환의  비율은  집단  1에

서  37.4%, 집단  2에서  23.9%로  나타났다.

대상  집단별  가구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부부+자녀로  구성된  일

반가구가  대부분이었고, 가구원수는  복지서비스  집단  3, 5, 6의  경우  평균  가

구원수가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복지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6) 저소득  근로능력자  직업능력개발사업  실태분석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체계는  인력개발  및  노동시장  효율성을  총괄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기

반하여  실시되고  있다. 고용보장형  빈곤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은  빈곤탈피, 복지의존성  감소, 노동시장으

로  재진입을  통한  사회적  참여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오게  되므로  저소득

층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더욱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소득  근로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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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

는  실업대책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자활직업훈련사업  및  창업지원사업의  실

태를  살펴보고  문제점  분석해  저소득  근로능력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정

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저소득층  자활직업훈련실태를  살펴보면, 2002년  10월말  현재  자활사

업  참여자  1,883명으로  이  중  직업훈련  참여자는  659명이며, 2003년  훈련  목

표인원은  2,500명으로  약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대상자를  포함하여, 전체  취업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직업훈련  참여수준은  매우  낮으며, 주로  서비스  분야, 농림어광업분야, 컴

퓨터정보통신  분야  등에  분포되었고, 참여자의  약  7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활직업훈련의  문제점  및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

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교육내용의  부실, 취업으로의  연계  미흡  등  내

부  프로그램상의  문제와  함께  자활지원대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유인력  이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자활사

업  대상자가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확대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활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보장  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

다. 또한  공공직업안정기관과  훈련기관의  연계와  더불어  지역내  복지관계망

을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취업대상자에게  점포  임대를

해주고  창업을  통해  신속한  자립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사항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이

55.4%,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44.1%, 관광관련  창업지원이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창업이유는  평소에  창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서  가

28.9%, 취업보다는  수입이  높아서  가  21.3%, 취업이  어려워서  가  17.6%  등으

로  분포되었다. 창업자의  사업장  운영상태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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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운영할  만한  상태  , 현상유지  라고  응답하였고, 사업장  운영  부진의  원

인을  장소, 업종의  부적합성  , 경쟁력  부족  , 창업경험  부재  등으로  들었다.

또한  창업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이  본인의  저축액  을  활용하거나  연고자

를  위주로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창업초기와  현재  시점의  월평균  소

득분포는  100∼2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  네트워

크의  실태를  살펴보면, '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  가  59.9%로  과반수  이상이

창업훈련  및  상담을  필요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창업훈련  및  상담과정이

필요한  시점은  창업전  단계가  60.8%, 필요할  때  수시로  16.8%로  조사되었다.

창업지원사업의  개선방안으로는  이자율  인하  가  41.6%, 점포계약의  까다로

움  이  21.1%, 지원금액의  확대  가  14.4%  순의  비율을  보였다.

다음에서는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유망훈련, 우선직종훈련, 기능사양성훈

련, 고용촉진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등  실업대책형  직업능력개발  사

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재취업훈련의  성과를  직업훈련  수료인원  대비  취업

인원으로  살펴볼  때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취업  성공

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취업유망훈련은  99년부터

02년까지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참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교육을  수료한  인원  10명  중  4명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업알선에  보다  정책적  집중이  요구된다. 우선직종훈련은  훈련참가자의  교

육수료율은  매우  낮은  반면,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99년부터  02년에  이르기까지  훈련수료  인원의  100%를  초과하는  인원이  취

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사  양성훈련은  타  훈련과  비교할  때, 상

대적으로  중도탈락률  이  낮은  것이  특징이지만, 본  훈련  역시  훈련수료자

40%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어, 교육과  취업알선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고용촉진훈련  성과를  보면, 목표인원을  초과달성하여  훈련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훈련수료  인원의  취업성공률  역시  33.6%로  상

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은

취업률이  98년  24.9%에서  99년  40.3%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00년부터는  점

차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훈련  인원  역시   99년  11,329명까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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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02년  현재는  2,35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효과성

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저소득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계를  개

발해야  한다. 즉  저소득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역시  특성에  부합하는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이  집

중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알선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훈련수료  후

단기간  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

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직업안정기관  및  직업상담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요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조확립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

셋째, 창업지원사업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창업지원사업이  보다  성

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하며, 창업에  필요한  초기  창업자본금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

복지서비스가  함께  연계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7)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복지서비스  지원  실태

저소득  근로능력자  가구의  자녀양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미취학  자녀  또

는  초등학생자녀가  있는  경우가  모두  80%  정도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

가  있는  경우는  전체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86.5%가  돌볼  주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돌봄주체로는  미취학  자녀의  경우  가족(61.5%), 사설  어

린이집(21.5%), 국공립  어린이집(9.5%)의  순이었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족

63.7%, 사설학원이  31.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보육시

설  미이용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  68.2%로  나타났고, 약  22.8%는  보육에  의한

생업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근로능력자  가구의  가구원  간병실태를  살펴본  결과,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9.7%이고, 이중  15.3%가  돌봄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가구원  돌봄주체로는  가족이  93.9%, 무료  간병인은  0.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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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고, 더욱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

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63.1%가  경제적  부담이  커서  라고  응답하였

으며, 간병에  의해  생업중단  경험이  있는  가구가  약  24%로, 이들  가구에  대

한  복지간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가족문제를  살펴본  결과, 약  80%  정도가  가족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문제  중  ' 가구원  건강문제' 가  27.0%  ' 부

채문제(16.1%)' , ' 자녀교육문제(14.9%)' , ' 주거문제(12.2%)' 순으로  나타났다. 가

족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약  75%가  심각  또는  매우  심

각하다고  하였으며,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2.9%가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근로능력가구  중  2002년  현재는  각각  7.2%(실직), 13.0%(사업중단)

가  육아나  가사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직장선

택이유에  있어서  차상위층(5.2%)에  비해  빈곤층(9.5%)에서  자녀양육 · 간병 · 가

사  등을  담당할  시간이  있어서  현  직장을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 간병 · 가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  미참여

이유에  있어서도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저소득  근로능력자들은  보

육, 간병, 가사부담  때문이  9.3%로  나타났다.

8)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자활사업  실태분석

1999년에  비해  제도시행  직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

였고, 그  중  근로능력자의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도시행  후

2003년  3월  현재까지  전체  수급자는  약  17만  명이  감소하였고(감소율  약

11%), 근로능력자는  약  8만  7천여  명이  감소하였으며(감소율  약  25%), 조건

부수급자는  약  3만  5천여  명이  감소(감소율  약  49%)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

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중  95%는  복지부  자활사업에, 5%는  노동

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자활사업은  지속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사업참여인원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부  자활

사업은  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참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



52  지식강국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

포되어  있다.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를  살펴보면, 자활공동체는  2001년  6월에  약

3,000명에서  2003년  3월  1,391명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2001년  12월

약  7,000명에서  2002년  12월  3,900명으로, 취로형  자활근로는  2001년  12월  약

3,700명에서  2002년  12월  2,900명으로,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은  2001년

12월  약  5,000명에서  2003년  3월  3,330명으로  제도시행  후  자활사업에  참여

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자활사업은  자활공동체, 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지역봉

사  및  재활프로그램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활공동체는  소득창출을  통해  대

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고, 자활근로는  수급자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

공하거나  근로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며,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은  근로능력미약자  및  경증의  신경질환, 혹은  알콜

중독자  치유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자활사업  관련기관으로는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관  등이  있으며

자활후견기관은  2003년  8월  현재  전국에  총  209개소가  있고, 사회복지관은

총  333개소가  분포되었다. 이들은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복지부  자활사업의  추진실적을  간단히  언급하면, 먼저  참여인원은  2002년

12월  말  현재, 약  9만  2천명이  참여하고  있고, 취로형  자활근로에  약  6만  3

천명으로  가장  많이  거쳐간  것으로  나타났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지역

봉사, 재활프로그램, 자활공동체,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  등  기타  자활사업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  참여인원은  2003년  3월  현재, 191개

기관  1,089개  사업단에  총  9,109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는  2000년  12월  7,704명에서  2002년  12월  1,418명으

로  감소, 18.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취업알선부분에  있어서  급격

한  감소를  나타냈다. 재심사  요청  대상자를  보면, 2003년  2월  현재, 전체

9,510명  중  비조건부수급자  6,067명(63.8%), 비취업대상자  1,684명(17.7%), 근

로무능력자  621명(6.5%), 기타  1,572명(16.5%)으로  분포되어  있다.

노동부  자활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적

응훈련은  취업에  관한  각종  정보취득을  위한  정보화  기초능력을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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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하며,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지

도와  직장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의  직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활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지만  아직  그  능력이  부족한  자를  대상

으로  자활  및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영업창업지원은  창업

희망  취업자에게  점포임대  등을  통해  신속한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세점포를  지원하고, 자활취업촉진사업은  조속히  취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노동부  자활사업  관련기관으로  고용안정센터와  지방노동관서가  있는데, 지

방노동관서는  전국에  46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는  모두

158개소로서  취업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통해  훈련직종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  자활지원  사업의  관련  기관  중  교육훈련기관은  학원이

46.2%, 민간직업훈련기관이  31.1%, 공공훈련기관은  7.1%  등으로  분포되어  공

공훈련기관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수는

2001년  503개에서  2002년  26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노동부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참여자를  통해  살펴보면, 노동부  자활지원  종

료자  중  취업이나  창업에  의해  자활로  이어진  수는  2000년  3.8%(취업  98.2%,

창업  1.8%), 2002년  24.5%(취업  97.2%, 창업  2.8%)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의  재정은  복지부소관  예산과  노동부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복지부  소관  예산은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

다.

자활사업의  재정과  관련하여  기초보장예산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를  포  함한  기초보장예산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

고, 2003년  예산배정의  분포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95.7%을, 자활지원

예산은  4.3%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부의  자활사업  예산은  소폭  증가하는  양

상을  보여주는  반면, 노동부의  자활사업  예산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  976

억원에서  2003년에는  144억원으로  낮아졌다.

자활사업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갖으며, 프로그램을  집행할  조직과  인력  그리고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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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산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누적성(累積性)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향

후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중  일부를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확대나  인프라  강화에  투입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더욱  큰  정책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정책방안: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연

계방안

1) 복합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  지원방향

저소득  근로능력자가  빈곤하게  된  원인은  크게  사회적  요인, 가구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는  이미  각각의  요인에  대한

고유한  지원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요인은  중첩되어  나

타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확대·내실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

스  등의  제반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즉

광의로는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협의로

는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자활지원정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탈빈곤정책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자활지원제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취업알선·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몇  가지  문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활지원의  제

도적  개선과제는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을  확대하고, 둘째, 자활사업  참

여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내실화하고, 셋째,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대상

자  특성에  맞게  성과체계로  재편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넷째,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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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창업교육을  내실화해야  하며, 다섯째, 통합급여체계를  부분급여체계로  개

편하고, 여섯째, 소득파악능력을  고려한  근로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며, 일곱

째, 자활사업과  복지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3) 직업훈련 ·취업 ·복지서비스의  개선

먼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하여  단기간에  취업할  수  있는  사

람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을  유도하며, 단기간에  걸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소정

의  교육을  받게  하며, 본인이  창업을  원하는  경우  창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과  훈련을  지원한다.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소득층이  직업훈련이

나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간병서비스나  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확대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행정전달체계의  개편과  대상자  관리체

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전달체계의  개편과  효율화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고용안정센터

와  연계강화  문제와  연관되며, 지역차원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자  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례관리단계에서  개인의  욕구와  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또한  자활지원단계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여건과  욕구에  따라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등이  이를  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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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가. 정책현황

1) 학업중단  청소년  불완전  근로  보호  관련  정책

가) 취업의  최저연령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취업의  최저연령을  정하고  있다. 취업의  최저연

령을  정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

한  성장과  교육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취업

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을  만들어  세계  각  국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여  지

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의무교육  종료연령은  15세이다. 따라

서  기존의  취업  최저연령인  15세  미만은  16세  미만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나) 취직인허증  제도의  실효성

1998년부터  2002년  7월말까지  노동부가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실적은  모두

13건에  불과하며, 2001년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도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자임에

도  불구하고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응답자

가  784명으로  전체  972명의  80.7%에  이르고  있다. 취직인허증  발급실적이  적

은  이유는  첫째,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자인  13세, 14세의  아동들이  이  제도를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알더라도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13세,

14세의  아동들이  참여하는  노동의  형태는  대부분  2-3시간  안에  끝나는  전단

지  배포와  같은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 노동보호의  최고연령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으로서  일을  할  경우  도덕상·보건성  해가

되고  위험한  업소  종사금지,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등

의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연령이  만18세  미만으로  되어있다. 만18세인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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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3학년  학생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정하

고  있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칫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이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근로시간에  준용될  우려가  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보다  연령이

낮으므로  근로시간이  더  적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차별화되어야  한다.

마) 야업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사

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에  해당하는  13

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본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사이의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휴일근로를  허용하는  것

은  건강한  성장과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다.

2)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상담  관련  정책

가) 청소년상담정책(문화관광부)

청소년상담은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상담

원과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상담실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

소년의  문제해결과  예방  및  성장·발달의  촉진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107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

담을  비롯하여  각종  심리검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상담과  심리검사는  주로  학부모가  청소년자녀의  등교거부  혹은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자녀의  상담을  의뢰하여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집단상

담은  상담실내에서  실시되기도  하고, 전문상담자가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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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도  한다. 전화상담과  사이버  상담은  직접  상담실을  방문하지  않고  익

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매우  활발

하다.

나) 사업실적

2000년도  전국  16개  시·도  및  101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의  총  상담건수

는  630,20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집단상담  건수가  415,545건으로  전체  상

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별  상담횟수의  차이는  260,284:369,923으로

남  41%, 여자  59%로  여자의  경우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데  더  쉽게  접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203,912건으로  가장  높고,

중학생이  175,739건으로  다음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상담은  중고생에  의

해  379,651건이  이루어져  전체  상담의  60%이상을  차지한다.

다) 중퇴자  관련  상담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 복학생  및  징계대상  청소

년  등  중퇴자와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담방법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지며, 편입생과  복학생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에

게  긍정적인  자아발견의  과정을  갖도록  해  주며,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갖

게  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돕는다.

지역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교육청  및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등과  연

계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기간과  시간  등을  정해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을  벌이며, 그  외  사회봉사활동, 인간관계훈련, 심리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학교의  위탁을  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하여  주기

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로부터  특별교육  대상자  및  복학생을

공식절차를  통해  상담실로  의뢰  받아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

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상담이  완료되면  집단상담의  경우  차후  개인상담

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상담소견서  등이  학교로  발송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대상이  복교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  등  중퇴의  위험이  높은  청

소년들이므로  프로그램  구성이  주로  원만한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충북청소년종합상담실의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은  복교희망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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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징계대상  청소년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복교희망  청소년의

경우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탐색  및  비행의  원인탐색을  중심으로  학교

적응과  동기  학업욕구를  검토하는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징계청소년의  경우,

비행의  원인  및  내담자의  주변  정보를  탐색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한편,

특별상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부모도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부모상담  이외에  봉사활동  및  직업체험, 캠프  및

추수지도가  일정기간과  회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3) 학업중단  청소년  직업훈련  관련  정책

가) 기능사  양성훈련(노동부)

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직업훈련  중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훈련으로는  기능사  양성훈련이  있다. 기능사  양성훈련은  가공생산  및

기계설비  등의  설치, 보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식·기능과  적응력을  갖추

기  위한  훈련이다. 한국산업공단  소속의  전국  21개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되

며, 훈련기간은  일반과정(주간)은  1년, 특별과정(야간)은  3개월  혹은  6개월  과

정으로  개설된다.

기능사  양성훈련  참여자에게는  교육훈련비용  전액  국가부담, 기숙사  무료

제공(희망자에  한함), 성적우수자  및  모범생에게  각종  장학금  지급, 수료시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  교육훈련  과정별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용이, 교

육훈련기간  중  군입영기일  연기,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직업전문학

교  1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  수료(예정)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로  기능대학이  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지원자  가산점  혜택부여  등과  같은  특

전이  있다.

나) 선도보호시설의  직업훈련(여성부)

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환경(가출·유흥·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될  현저

한  우려가  있는  여자청소년을  수용  보호하며  각종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교

육을  통해  원할한  사회재적응을  돕고  있다.

입소절차는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자로서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결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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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소조치(선도보

호조치)하는  경우와,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로서  소년부  판사가  시설

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입소조치(보호처분)하는  경우, 경찰관서  등

이  입소의뢰한  경우는  다른  입소자에  우선하여  입소조치(우선보호조치)하는

경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  숙식제공, 인성변화교육

및  생활지도, 진학·복학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직업교육  실시, 의료보호(1

종)  수혜, 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지도와  상담  등  다양하다(보건복지부,

1999:4).

선도보호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료  숙식제공  : 일정기간  시설에서  보호하며  기본적인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성변화  교육  및  생활지도  : 전문상담, 정신심리개발, 임상치료  등의  전

문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정기상담과  가족  참여형  프

로그램,  입소자의  문화  및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 진학과정  운영  : 개개인의  진학  및  복학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직업교육  실시  : 직업훈련은  취업이  용이한  과목을  시설별로  실정에  맞

게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설내  적당한  교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외

부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훈련과목이  부적절하거나

성과가  미진한  과목은  폐지·조정한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교재·실습재료·

교사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증이나  면

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의료보호  적용  : 의료보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를  적용하고  있다.

- 건강진단  실시  : 입소자들에게  의료보호자격을  부여하여  필요한  의료서

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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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중단청소년  현황

1) 학업중단  청소년  규모

학업중단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ood(1973)은  학업중단자를

정규학교교육기간  학교성원으로  있다가  중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혹은  그에

상당한  교육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사망이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외의  이

유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제적당하거나  자퇴하는  초등학생  또는  중등학생  으

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Page and  Thomas(1977)는  학업중단자를  학습을  마

치기  전에  학교를  떠나는  사람  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Mcmillen  외는(1996;

유성경  외, 1998에서  재인용)는  학업중단이란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

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학업중단의  개념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1997)에서는  중퇴를  청소년자신,

가정, 학교,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이탈현상  으로  정의하고  있고, 황창순

(1996)은  학업중단자를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

이며,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토대로  중퇴의  원인과  결과, 대상집단을  고려하여  개념

을  정의해보면, 중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사망이나  전학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제적당하거나  자퇴하는  현상  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정의의  차원에서  보면, 정규학교의  제반  프로그램을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은  비진학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휴학자를  포함한  1980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퇴자  분포를  교급별로  비교

해보면, 전반적으로  실업고의  중퇴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고가  중학

교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  꾸준히  보인다. 그런데  2000년을  기점으로  모든  교

급에서  대체로  중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고에서  가장

증가의  폭이  크고, 다음으로  일반고와  중학교에서도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실업고에서는  2001년  중퇴율이  5.1%로서  역대  가장  높은  중퇴율을  기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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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02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인  4.9%를  보였다.

<표  Ⅲ-1> 학교급별·연도별  중퇴자  분포(휴학자  포함)

연도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합계

중퇴자  수  중퇴율  중퇴자  수  중퇴율  중퇴자  수  중퇴율   중퇴자  수   중퇴율

1980   24,988   1.0%   15,422   1.7%   15,062   2.0%    55,472   1.3%
1985   29,052   1.0%   23,913   1.9%   33,973   3.8%    86,938   1.8%
1990   23,568   1.0%   26,834   1.8%   24,641   3.0%    75,043   1.6%
1995   19,817   0.8%   16,100   1.3%   29,045   3.2%    64,962   1.4 %
1997   26,897   1.2%   17,470   1.3%   46,066   4.8%    90,433   2.0%
1998   26,989   1.3%   18,905   1.4%   43,212   4.7%    89,106   2.1%
1999   19,481   1.0%   15,921   1.1%   33,714   4.0%    69,116   1.7%
2000   17,338   0.9%   16,520   1.2%   32,188   4.3%    66,046   1.7%
2001   19,097   1.0%   18,921   1.5%   33,215   5.1%    71,233   1.9%
2002   19,842   1.1%   20,166   1.7%   27,966   4.9%    67,974   1.9%

2) 실태분석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을, 학교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진로설정  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노동시장  관련  요인

으로  크게  나눠, 첫  번째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교관련  요인으로는  우선,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7.2%를  차지하고  있고, 재학  중의  비행이나  범

죄로  인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교칙

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3.2%를  차지하

고  있다. 또한,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3%, 친구들

과의  관계가  나빠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3%로, 전부  합해서  기관수용  학

업중단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넘는  51.5%의  청소년들이  학교관련  요인을  학

업중단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가정관련  요인으로는,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  무단결석, 가

출  등으로  이어져서  학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19.6%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3%로, 전부  합



Ⅲ. 목표집단별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방안  63

해서  23.9%의  청소년들이  가정관련  요인을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

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제도화된  진로  거점으로서의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1%, 나의  특기

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3%,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

택하려고  학업을  중단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0%를  차지해, 전부

합해서  11.4%의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정규학교

로부터  이탈하여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이

4.3%,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2.4%

의  비율을  차지해, 전체  6.7%의  청소년들이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

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시장  관련  요인으로, 아르바이트하느라고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전체의  0.7%에  불과해, 청소년  노동시장  요인과  관련해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의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해  비자

발적으로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51.5%로  전체의  반  이

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이다.

기관  수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에  관한  이러한  분석  결과

는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나타난  경우

이다. 경준과  수연은  고등학교  진학  초기에  학교  생활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과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들은  고등학교  진학후  한·두달  만

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부분을  학교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데  큰  이유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규격화된  학교제도와  문화에의  부적응이  학업중단의  원인이  된

경우이다. 수홍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격하게  짜여진  생활을  하여야  하는

학교생활의  제도적  구속이  한층  강화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이상  학교



64  지식강국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

생활과  타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기관  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16.3%,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청

소년이  32.7%, 후회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1.1%의  비율로  나타나, 잘했다

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16.3%에  불과한  반면, 과반수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학업중단  이후,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  불완전근로(시간제  근로·파트

타임·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의  실태부터  살펴보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후  현  소속기관에  오기  전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의  68.8%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0년  한국청소년개발

원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29.2%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참여가  재학생

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용돈이  부족해서  가  37.4%,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가

33.1%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참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는  9.2%에  불과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취업준비를  위한  것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한  아르바이트  업종을  살펴보면, 음

식점(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 카운터  또는

배달을  한  경우가  전체의  1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스티

커  부착)가  13.8%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까페(커피숍) 및  주

점  서빙을  본  경우가  11.7%,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을  본  경우가  10.9%,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한  경우가  9.6%,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을  본  경우가

7.7%,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를  한  경우도  5.3%, 신

문  및  우유배달을  한  경우가  4.9%,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을  한  경우가  2.8%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이  1.7%, 공장노동이

1.7%, 일반상점  판매원이  1.5%, 24시간  편의점  점원이  1.3%, 비디오  대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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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및  서빙이  1.1%, 건설현장  노동이  1.1%,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이

0.9%, 여관  카운터  및  서빙이  0.9%,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포장이  0.6%, 이

벤트  행사장  도우미가  0.2%, 사무업무  보조가  0.2%, 아기, 노인  돌보기가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드는  아르바이트  업종이  매우  비교육적이고, 제한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

인  까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노래방  카운터  및  서

빙,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이, 비디오  대여점  카운터  및  서빙,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여관  카운터  및  서빙에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지속한  기간을  살펴보면, 약  6개월  이상  이  21.9%로  가장  높

고, 약  2개월  이  21.6%, 약  16-30일  이  19.6%, 약  1-15일  이  14.3%, 약  3개

월  이  13.7%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재학생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지속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6개월  이상  이

라고  응답한  21.9%의  응답자에게  있어서는  아르바이트가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개월  이하가  약  34%

로  나타나, 여전히  아주  짧은  기간동안만  지속하는  청소년도  상당히  많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지속한  기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일  내내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4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일(34.5%), 5일(10.5%)의  순

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규직  근로와  비슷한  형태인  6-7일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가  준  직업

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르바이트를  지속한  기간을  하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시간이  21.1%,

12시간이  19.7%로  매우  높고, 다음으로  8시간(8.9%), 6시간(6.9%), 5시간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의  1일  청소년  근로제한시간인  8시

간을  넘겨  근로한  비율이  약  63%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학업중단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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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법적인  근로제한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시간당  보수를  살펴보면, 5,000원  초과  가  22.3%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2,500원  초과  - 3,000원  이하  가  19.8%, 2,000원  초과  - 2,500원

이하  가  19.2%로  나타났다. 기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조사와  비교해보면, 보

수의  수준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내용과  아르바이트

종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과  거의  다름없는  근로시간

과  근로일은  실제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준  정규직의  업무에  종사할  가능

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간당  5,000원  초과  는  거의  유흥업종에  관련

된  아르바이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002년  9월  1일  - 2003년  8월  31일까지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될  시간당  최

저임금이  2,048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의  응답자가  근로기준법상에  보장

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

과를  살펴보면,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

다  가  27.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가  14.4%,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가  24.1%,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가  16.3%, 작업환경이  불결하

고  위험하였다  가  19.3%,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가  36.0%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가  35.1%, 구타

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가  17.9%,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

다  가  9.5%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의  재학생조사보다  훨씬  높은  수

치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일을  하는  도중

고용주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청소년을  문제아로  낙인찍어  일하는  도중  훨씬  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처행위를  살펴보면,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고  일하였다  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인이나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가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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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중단하였다  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가  12.6%, 경찰이나  노동사무소  등

공식  관련기관에  신고했다  는  적극적인  대처유형의  응답은  4.3%에  그쳐  있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행위가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대부분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부당한  대우에  대

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 그리

고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

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살펴보면, 작성했다

가  16.1%, 작성하지  않았다  가  83.9%로  나타나,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  동의서  를  회

사나  고용주에게  제출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제출했다  가  33.3%, 제출하지

않았다  가  66.7%로  나타나, 약  2/ 3의  응답자가  부모  동의서  를  제출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인  제도로부터  자신의  아르바이트  환경을  지

켜나가는데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무지하거나  소홀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제도적  권리  보호

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아르바이트에  관련한  조항들에  대한  인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에

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

호법  등)이  있다  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49.3%,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39.6%,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사업주나  고용주에게  제출해

야  한다  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67.7%,  일하다  다친  경우, 업주로부터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50.0%, 야근을  하

거나  휴일에  일했을  경우, 평일  임금의  30-50%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39.4%로  각각  나타났다. 1가지  조항만  제외하고  모

든  조항에서  알고  있었다  는  응답자의  비율이  과반수  이하로  나타나, 아르바

이트에  참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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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박하지  못하며,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노동법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이후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노출되

며, 상대적으로  장시간, 고임금의  준  직업적  성격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가운데, 일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재학

생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이러한  부당대우에  소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행위에도  무지하

거나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

트에  관한  면접조사의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부  및  사회의  지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방안들로는  근로기준법상의  15세미만  청소년  근로금

지조항, 18세미만  부모동의서  비치  조항  악용  방지  가  20.0%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최저임금법  준수) 이  18.0%, 청

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의  설치  가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희망하는  방안들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건전  직종  개발, 보급  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의  설치  가

16.6%,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근절(고발센터  운영) 이  13.5%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은  크게  첫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직업을  가지려는  순수  진학형  , 둘째, 아르바이트를  갖고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부업형  아르바이트  유

형, 셋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려는  생각도,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르바

이트만을  하며  지내는  직업형  아르바이트  , 넷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

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형  의  네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기관수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순수진학형의  경우는  다시  학교로  복

귀하겠다  는  응답이  14.9%, 대안학교에  들어가겠다  가  4.2%, 상급학교로  진



Ⅲ. 목표집단별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방안  69

학할  예정  이  18.2%, '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에  들어갈  예정  이  5.8%, 다른  학

교로  편입학할  예정  이  0.4%,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  이  1.8%로  전체  응답자

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업형  아르바이트의  경우로  취업은  하지  않고, 한  개  이상의  파

트타임, 아르바이트와  진학을  병행할  생각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형  아르바이트의  경우로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한  개  이상

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생각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

업형의  경우는  취업할  예정  이  28.2%, 창업할  예정  이  2.1%, 취업과  진학을

병행할  예정  이  3.0%,  취업과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  인

사람이  2.3%로, 전체  응답자의  35.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7.5%의  분포를  보

이고  있다.

진학형으로  진로를  설정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진학하려는  주요  이유로

는  더  많은  지식을  배워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로  응답한  사람이  38.9%, 좋

은  직업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5%, 학력이  높을

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으므로  라고  응답한  사람이  14.5%의  순으로  나타

나  있다.

그리고, 직업형  아르바이트  형태의  진로를  설정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취

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려는  주된  이유로는  하나

의  조직의  통제에  얽매이기  싫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싶어서  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3.3%,  하나의  직업보다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가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많아서  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0.0%, 취업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0.0%의  분포를  보

이고  있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일본의  프리터와  비슷한  진로  유형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형  진로를  설정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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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돈을  일찍  벌고  싶어서  가  36.7%,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가

22.8%,  나이로  봐서  진학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4.0%, 상급학교에  진학할  실력이  되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7%

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가  학업중단  청소년이  취업형으로  진

로를  설정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아직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6.0%로  가장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아직  하

나의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2.0%로  나타났다. 그

외, 직업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10.0%, 아직  진로에  관

심이  없다는  응답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진로설정  및  진

로준비와  관련된  진로교육을  받아  본  경험을  살펴보면, 진로관련  강연이나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24.3%, 진로관련  소집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12.9%, 진로관련  적성검사를  받아  본  청

소년들이  전체의  42.8%, 진로관련  상담을  받아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35.0%,

직업생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한  청소년들이  전체의  17.7%, 직업훈련을

받아본  청소년들이  전체의  23.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교육

이나  체험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과  관련된

면접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진로설정을  진학  쪽으로  설

정해  놓은  쪽이  우세하다.

고2때  보다  나은  진로를  찾아  학교를  자퇴한  여진은  일본  유학  계획을  구

체적으로  세워놓고  있다. 일본에서  다니고  싶은  학교를  정해놓고  관심있는

과도  이미  정하였다. 현재의  생활은  그  계획에  맞추어  준비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미  8월에  고졸  검정고시를  보았고, 현재는  어학을  준비하고  있

다.

한편  국내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및  학과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에  맞춰  자신의  생활을  조직하는  청소년도  있다. 국내의  한  대학  회화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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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있는  수홍은  꾸준히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고  대입을  위한  수능도

준비하고  있다. 4월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다고  한다.

진로가  설정된  이후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

보면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와  사회적으로  제공되

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다.

먼저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일

본의  예술대학  유학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  여진의  경우  미술  학원에  다

니고  있는  동생을  통하여  실기  기본을  배우고  있다. 일본어  학원을  다니는

외에  검정고시나  미술관련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구한다고

한다.

학업  중단  후  패션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소정은  수업료가  비교적

저렴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를  찾아갔지만  배우는  과정에  실망이  컸다고  한

다. 체계적으로  옷  만드는  일을  배우려고  했지만  수업  과정이  부실해서  4개

월  과정을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대안교육기관을  찾아가기

전  한  달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는  패션  학원에  몇  달  다닌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의  직업  훈련이  더  부실하게  느껴졌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처럼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관심이나  진학과  관련하여  개인

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체계

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업  진로  설정이  확실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

학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 정책방안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제도화된  삶의  경로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는  그들이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인  첫발을  내딛는  불완전  근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진로설정에  알맞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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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이전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전한  삶의  경로를  살아나가게

하게  위해서는, 문화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두  측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먼저, 문화적인  차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

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기  나름의  진로를  개척

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비정상성에서  정상성으로  자리잡게  하는

일이다.

첫째는  문화관광부  청소년문화과(신설예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가칭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스포츠, 문화  축제  와  같은  이벤트를  정

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그들의  건전한  모습과  존

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축되어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둘째는  TV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매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혹은  학업중

단  청소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전용  매체를  신설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나름의  진로를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차원의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

기  위해서는  청소년증과  청소년전용  할인카드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이번  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신분적  제약을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각종  공항이나  버스, 문화공

연, 영화관람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할

인혜택을  받지  못할  때이다. 학생증을  제시해야  될  때,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순간적인  경험은  학업중단  청소년  당사자나  일반인  모두의  의식속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하나의  사회적  주변인으로  낙인찍고, 그  낙인을  확대재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인  불이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증과  청소년전용  할인카드제

의  전면적인  시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라는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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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상위개념이고, 그  하

위개념으로  비학생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이  존재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1) 청소년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근로  보호방안

첫째,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전

환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인  68.8%가

학업중단  이후  부족한  용돈과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즉,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지향적이고  준직업적인  성격의  형태로  아르바이트  업종

에  취업하고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관점

을  파트타임의  부업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적자원  및  직업능력개발의,

청소년자립의  시각으로  전환하여  풀  타임의  직업을  얻기  전까지의  직업준비

개념으로  인식을  적극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소개되

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이  음식점  서

빙이나  배달, 전단지  돌리기, 주유소, 주유원  등의  비교육적이고  제한적인  업

종에  종사하거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여관  등,청

소년  보호법에서  고용을  금지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불법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맞게되는  인생의  진로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러

한  건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업종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다가  비행이나  범

죄의  길로  나아갈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가칭,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의  전국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국

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관련  시민

단체  등을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건전  아르바이트  직종, 장기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장래  희망직업과  관련이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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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홍보, 보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아르바이

트를  자리를  제공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친화  업체  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업종을  소개받고  지원하는  구

인, 구직  등록의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통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준

직업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에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약  20%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

게  받거나,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거나,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라든가, 아르바이

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거나  또한, 폭언  등  인격  모독  구타나  폭행  , 성

희롱이나  성폭력  을  경험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스스로  착취와  인권침

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  의  설치  운영

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  내에  신고기능까지

함께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보호  차

원에서  청소년  불법  고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악용당하는  관련법의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15세미만  청소년  근로금

지조항, 18세미만  부모동의서  비치  조항  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노동시장을  협소화시켜  청소년들의  불법  취업을  초래

하는, 악용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조항이므로, 철폐,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본  조사의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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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조항이다. 특히, 13세이상  15세  이하  청소년이  일하기  위해  노동부장

관의  허가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취직인허증

제도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무용지물이므로, 개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  학교장의  허가를  지금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

나  직업훈련원장  등의  허가로  대신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된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등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법  등에  관한  지식이  미비한  것으

로  드러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  정도는  보

편적으로  생계형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필수적

인  보호장치이다. 그러므로,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  조항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역시  앞에서  제시한  학업중

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  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침서  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

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근로교육은  소극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법을  홍보하는  것에  그쳐서  만은  안될  것이다. 청소년  근로

교육을  직업교육의  차원으로,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택  가능한  직업세계를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직업소개  프

로그램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다.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지원  방안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중학교  중퇴자  혹은  고

등학교  중퇴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문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불

안정한  고용, 불투명한  전망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학업중

단의  상태로  평생동안  머무른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

다. 그러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취업지원정책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취업지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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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학업중단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서있는  다양한  위치에서

희망하고  있는  취업의  형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크

게  네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취업의  형태는  그들이  가장  희망하

는  형태로서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의  정규(전일제  근로) 직업  이다.

두  번째  취업의  형태는  부업형  아르바이트  이다. 세  번째  취업의  형태는  직

업형  아르바이트  이다. 네  번째  취업의  형태는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규  직업  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네가지  형태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  직업의  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단된  학업을  마치도

록(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단된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학력인정  대안교

육시설로  복교하여  졸업하는  방법, 중퇴한  학교와  비슷한  기존의  공교육  학

교로  복교하여  졸업하는  방법,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길을  통하여  중단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학력인정  대안교육시설을  통하여  졸업하는  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선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다

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안교육활동들을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

이  정규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안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의  시설, 교육과정, 교사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넘

는  곳을  학력인정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력인정을  위한  기

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공교육의  기준과는  시설, 교육과정  등에서  차

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현재의  진로준비실태를  고려

하면  앞으로  대안교육시설에서  진로탐색프로그램과  진로상담이  보다  강화되

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이에  관련된  항목들을  학력인정  기준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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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으로  다루어야  한다.

중퇴한  학교와  비슷한  기존의  공교육  학교로  복교하는  경우에는  재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

성화된  복교생을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하며, 반드시  복교전

에  적응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감당이  안된다면, 비정규학교에  등록, 졸업한  것을  학업중단

청소년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장을  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정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중학교  중퇴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

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정규교육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중학교  중퇴청소년들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교육시

설이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도  필요하다. 또

한  중학교  중퇴청소년들이  검정고시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둘째, 부업형  또는  직업형  아르바이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

보자.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부업형과  직업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지만, 취업지원방안의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상  청소년노동에  관련한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

다. 현재  관련법령은  노동보호를  위해  노동참여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과  동시에  노동보호에  관련된  법령  중  적지  않은  법령이  실효성

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취업의  최저연령은  15세  미만임,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장

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취직인허증제도가  거의  운영실적이  없음. 13세, 14세  청소년들의  취

업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노동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13세, 14세  청소년들의  취업을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경노동에  한하여



78  지식강국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방안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②  유명무실한  근로감독  관련  법령  및  제도  - 2002년  노동부  현장  지도점

검에서  1,331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는  3건에  불

과하다.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590명에  불과하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도  청소년노동보호에  한정되

어  있지  않음. 청소년들이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

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노동의  근로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청소년  관련업무를  수행하

는  전국적인  정부조직과  시민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고용창출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의  유기

적  연계를  통해  의도적으로  고용창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중개해줄  수  있는  공

공성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주기의  특성을  파악하

여  그들에게  알맞은  아르바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고용촉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전국적

인  캠페인도  벌일  필요가  있다.

셋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직업  형태로의  취업을  지

원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이러한  형태로의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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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

다. 소규모  인원으로  반을  편성하고, 교육내용의  난이도를  낮추는  등의  특성

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과  진로상담이  결합되어야  한다. 훈련을  받기  전에  적

성과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시작하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적응상  어려운

점에  관한  상담, 그리고  훈련을  종료하고  구직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훈련직종이  개발되어야  한다.

컴퓨터  관련  분야, 요리  관련  분야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도보호시설을  비롯한  대안교육시설에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

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기능사  자격

의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부  산하  직

업전문학교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교과과정의  70%만  이수하면  필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대안교육시설에서의  직

업훈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정규학력을  인

정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

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중퇴청소년이  복교한  뒤, 곧바로  졸업을  위해  남은  기

간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후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직업교육

훈련을  받으면서도  정규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졸업

자  학력으로  정규  직업  형태로의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학령기  장애인의  직업적성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충방안

가. 정책  현황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그리고  전환교육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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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련된  요소를  포함한  협의의  개념과  포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교육은  장애학생의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직업의  기능적  능

력과  더불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까지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진로교육은  장애학생의  졸업  후  자신의  독립적인  삶과  연관된

진로의  탐색과  선택, 그리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이

고  전체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전환교육은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

념으로서  학교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이후  활동으로의  이동을  증진하는  결과

중심의  일련의  지원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 직업훈련, 통합고용

(지원고용  포함), 계속적인  성인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생활, 지역사회  참여

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직업교육은  진로교육에  진로교육은  전환교육의  일정한  부분집합이고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그리고  전환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장애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지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특수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을  제7

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직업교육은  장애학생의  독립적인  생활능력  획득과  사회적응의  도모를  목

적으로  하는  특수교육에서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

을  실시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

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을  담당할  직업담당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제20조).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에는  고등부를

설치한  특수학교에  전문  직업교육의  심화를  위하여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수학교의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1998년  6월  30일  새로이  개정 ·고

시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직업교과를  보면,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학교의  경우  전체  시간배당  기준  가운데  중학부에서

연간  1,088∼1,156시간의  수업  중  340시간(29.41∼31.25％), 고등부에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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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1,224시간의  수업  중  408시간(33.33∼35.29%)이  배당되어  있어  다른  교

과와는  달리  직업교과는  중학부와  고등부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학교에서는  고등

부에서만  선택과목  144단위  중에서  직업교육내용을  포함시켜  이수하도록  하

고  있다. 전체적인  시간  배당  면에서  보면  상위  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직업

관련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교육  내용  면에서  보면,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직업생활  영역에서는  단

정한  옷차림, 전화예절, 대인관계, 금전관리를  다루고, 직업준비  영역에서는

감각기관의  정보  활용을  다루며, 직업  탐색, 직무  관련  신체  기능, 출 ·퇴근,

직무  관련  학습  기능, 직업생활의  규율과  태도, 작업  도구  활용을  다루며, 직

업기능  영역에서는  청소, 물품  판매  보조  작업, 음식  조리, 사무  보조  작업,

화초  및  채소  가꾸기, 현장  실습, 단순한  조립  작업, 여가생활을  다루고  있

다. 그리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전문선택  과목에서  공예, 포장 ·조

립 ·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 ·제빵, 정보처리, 상업디자인, 이료과목(시각

장애) 등을  다루고  있다. 즉,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직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

는  내용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국민공통  기본교

육과정에서는  직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영역을  직업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영역별  지도내용의  특징은  장애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

각 ·청각 ·지체부자유학교의  경우  전문적인  수준의  직업지도를  시도하고  있

고, 산학협동과  부모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공과는  형

태상으로는  전환과정의  틀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공과는  고등부  이후의  과정

으로  이  과정의  학생들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지체학생들과  그  외  장

애학생들도  사회로  진출하기  이전의  마지막  단계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또한  전공과는  직업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장애학생이  학

교를  졸업한  후  장차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집중적인  훈련을  제공해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중학부  및  고등부의  직업교육은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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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연결짓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는  전환교육의  관점이

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학교  진로지도  교육과정과  학교중심

전환모형  및  생활중심  전환모형과는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틀을

갖추고  있다. 현행  특수학교  진로지도  시간편제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

라가면서  점차  시간  비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과정  구성에서  볼

때  학교중심  모형과  생활중심  모형에서  기술하고  있는  단계별  능력

(competencies) 요소도  초등부의  진로인식, 중학부의  진로탐색, 고등부의  진

로준비  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중심  전환모형에서  제시

하고  있는  경험과  각  단계별  전환교육의  책임  소재도  학교교육  활동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전공과의  신설을  통하여  지역과  업

체/ 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고등부  이후의  지역사회와  업체간

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실태  및  요구분석

1) 실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목표

설정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등부  저학년(67.5%)과  고학년(56.8%)의  경우

대부분  직업교육훈련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부와

고등부  등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직업교육훈련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부  52.3%, 고등부  70.7%, 전공과  61.5%). 이러한

결과는  현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은  중

등부  단계에  들어와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좀더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치부부터

고등부  및  전공과까지  진로인식, 탐색, 준비, 취업  등  진로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

해  조사한  결과, 초등부  저학년(63.3%)과  고학년(30.4%)에서는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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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  이  높게  나타나  앞서의  직업교육훈련

목표설정  유무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고등부(30.4%) 및  전공과

(50.0%)에서는  제7차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직업교

육훈련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치부부

터  고등부(전공과)까지  진로발달단계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교사들이  설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목표유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초

등부  저학년(67.4%)과  고학년(50.0%)에서는  주로  사회생활기술과  관련된  직업

교육훈련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중학부와  고등부  및  전공과로  갈수록

사회생활기술과  직업준비기능  및  진학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중점  직업교육훈련  내용이  무엇인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학교  교사들은  인격  및

사회성, 직업탐색  및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와

특수학급  교사들은  인격  및  사회성과  기초작업기술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졸업  이후의  삶에  필요한  여가기술  등  다양한  내용

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과정별로는  초등부  저학년  및  고학년, 중학부에서는  인격  및  사회

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고등부와  전공과에서는  인격  및  사회성

(35.7%, 39.4%)과  기초작업기술(30.7%, 31.8%) 등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직업교육훈련

과  관련하여  대부분  일상생활지도(52.3%) 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장애특성(학교별), 지도시기(과정별), 장애정도(경도, 중도)에  따

른  다양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형태를  알아본  결과, 학교별로

는  교실수업(45.1%) 과  교내작업활동(24.3%) 에  한정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

어지고  있어  장애특성에  따른  교외  현장  및  직장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활

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별로는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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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업  이  각각  58.3%, 60.7%로  높은  반응을  보였고,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에서  교실수업과  병행한  교내작업활동  의  비율이  각각  29.0%, 28.6%, 22.8%

로  초등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외  직장적응이나  현

장실습, 직장  선배치-후훈련과  같은  적극적인  직업교육훈련  형태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활용하는  직업교육훈련  장소로서는  특수학교의  경우  담당학급

(46.1%)  및  직업보도실(26.7%) 에서  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학

급의  경우  직업보도실  보다는  담당학급(52.2%) 과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이나

시설(22.6%) , 그리고  통합학급(15.5%) 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학급이  특수학교보다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이것은  학교에  직업보도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별로는  교외의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담당학급이나  직업보

도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교사들이  주로  협력하는  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26.9%) 과  장애인고

용촉진공단(20.6%) 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의  진로와  장애정도나  학생들의  진로

과정에  따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지역사회  관련기관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사회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28.2%) ,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지

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23.2%) ,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나  시설의  이해부족으로  협조가  안되어서(14.1%) , 그리고  특별히  지역사회의

관련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13.1%) 라고  응답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주위  관련인사  활용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등부

저학년(83.8%), 초등부  고학년(82.9%), 중학부(66.8%) 등  주로  저학년일수록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주위의  관련인사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상급학년인  고등부(56.8%)와  전공과(57.6%)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인사를  활용하는  비율이  활용하지  않은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주위  관련  인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학교

별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도움이  필요할  만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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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관련  인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하였다(50.8%). 이것을  과정

별로  보면  초등부  저학년(63.4%)과  고학년(60.0%), 중학부(49.6%)까지  대부분

이와  같은  이유로  관련  인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부

(36.3%)와  전공과(33.3%)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인사들을  활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인사를  활용하고  싶

어도  도움을  받을만한  정보체제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등부  33.6%, 전공과  50.0%).

그리고  고등부와  전공과를  중심으로  관련  인사의  활용유형을  조사한  결과,

학교별로  교사들은  주로  학부모와  협력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1%). 이것을  과정별로  보면  학부모(16.1%)와  직업담당  교사(12.1%)를  주

로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초등부  저학년  교사들은  학부모나  교과관

련  교사들과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하고  있고,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교내  인

사들  뿐만  아니라  학교이외의  다양한  인사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의  관련인사  활용방법에  있어  학교별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직

업교육훈련에  대한  자문(24.7%), 체험학습보조(21.2%)에  주로  활용하고  있었

다. 과정별로는  초등부  저학년(43.3%)과  고학년(30.3%)은  주로  체험학습보조

로  활용하였고, 중학부는  체험학습보조(25.2%)와  자문(23.4%), 고등부는  자문

(32.4%) 및  취업정보자료  제공(23.1%)을, 전공과는  취업정보자료  제공(27.1%)

과  자문(20.8%) 등의  방법으로  관련인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다양한  관련인사의  활

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교내  지원여건에  대한  대부분  교사들의  의견은  교내  지

원여건이  부정적이라고  반응(54.2%)하고  있으며, 교내  지원여건과  관련하여  교

사들이  느끼는  지원여건의  부족  원인으로서는  시설  및  행정적  지원  부족

(52.0%)' , 기관간  협력체제  부족(14.8%)' , 그리고  정보공유  부족(11.4%)' 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여건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70%  이상이  지역사회의  지원여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지원여건  부족원인으로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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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직종  부족(33.7%) , 장애이해  부족(32.3) , 기관의  협력부족(16.3%) ,

그리고  정부의  지원부족(14.6%) 순으로  나타났다.

2) 요구분석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년의  직업교육훈련  목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초등부  저학년(27.9%), 초등부  고학년(26.8%), 중학부(25.5%)에서는  주로  사

회적  책임과  긍정적  태도  및  인성형성  에  높게  반응한  반면, 고등부(22.1%)와

전공과(30.9%)로  갈수록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습득  과  같은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특히, 기타반응에서  기

본생활습관  형성  이나  사회성  기술습득  , 자기관리  , 인지기능  향상  등이  직

업교육훈련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시기에  있어  교사들은  중학부(39.7%) 및  초등부(36.9%)부

터  실시하여야  한다고  반응하였다. 특히, 과정별에  있어  초등부  저학년(44.2%)

과  고학년(57.9%) 교사들은  직업교육훈련을  초등부  과정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직업교육훈련  시기는  대부분이

중학부(30.8%)와  고등부(35.8%) 시기에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으

로써  초등부부터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와는  다소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직업교육훈련의  조기실시에  대한  중요성을  부모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원하는  직업교육  중점지도  영역에  대한  반응에서  장애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48.0%) 과  학령기  초의  장애특성과  적성개발(27.5%) 을

가장  많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직업교

육훈련의  내용으로는  작업태도  및  작업  습관형성(33.1%) 과  직무관련  기술

(17.2%) ,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16.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도장애학

생  부모들의  경우  직무관련  기술(23.0%) 을, 그리고  중도(重度) 장애학생  부모

들은  기초작업기술(18.1%) 을  다른  영역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특수학

교  교사들이  바라는  훈련주체로는  직업담당교사(42.2%) , 특수교사(32.4%) 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특수학급에서는  학부모(13.0%) 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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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특수학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과정별로

전공과에서는  진학지도  담당교사(7.3%) 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다

른  과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특수교사와  직

업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의  중점  직업교육훈련  방법으로서  학교별로는

장애특성에  따른  직업교육(48.0%) 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다음으로  학령기

초의  장애특성과  적성개발(27.5%) 및  현실적인  직종개발(12.3%) 순으로  나타

났다. 과정별로는  전공과에서  장애특성에  따른  직업교육훈련(67.3%) 을  다른

방법에  비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특수학교  전공과  직업교

육훈련의  실제성에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사들이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기관

과의  협력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주  협력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업체들을

진로나  직업관련  협력기관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직업재활센터와  직업전문학교  등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학교에  없는  시설

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관련  시설이나  활동장소로서  적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보면, 교사들은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

련하여  저학년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주로

모의체험장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사

들은  실제  직업경험과  진로와  직접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와의  연계교육을  중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학교여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사들이

요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및  지체부자유학교의

경우  대부분이  교육과정  개선, 다양한  직종개발, 전문인력  배치, 행 ·재정적  지

원의  확대  등을  주로  제안하였고, 정신지체학교와  특수학급  교사들은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 산학연계, 실질적이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더불

어  현장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급에서는  관리자와  일반교사들의  장

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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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가정여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

사들이  서술식으로  기록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부모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을  강조하였고, 부모들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체제  구축  및  국가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해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체제  구축

을  강조하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홍

보와  지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직

종개발과  취업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논의

지금까지  학령기  장애학생  직업교육훈련  실태  및  요구에  관해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

들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이  초등부나  중학부  시기부터  진로개발에  대

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고등부부터  시작되는  것은  중요한  문

제점으로  지적된다. 장애학생은  장애  특성상  1∼2년  정도의  집중적인  훈련만으

로는  직업능력  향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고용확대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학령기  동안에  보다  철저하고  충분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져

야  하며, 교육연한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성인  직업재활  서비스에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  있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의  특수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

은  그러한  면에서  제  구실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직업교육훈

련은  교육인적자원부(2003)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중학부  2학년  정도부터  시

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  유치원  과정부터  진로발달  단계에  따라  진

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취업  등  종적으로  일관성  있게  직업재활의  성취라

는  목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관련인사의  활용, 행 ·재정적  지원  등

지원체제가  미흡하여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대처만을  가능하게  할  뿐, 전체적인

조망과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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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아울러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취업알선  및  추수지도  등  진로발달

단계  및  지원시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적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기초작업기술에  비중을  두고  있어  직

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격  및  사회성, 여가기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장애특성, 지도시기,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지도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직

업기술이나  기능의  향상만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태도,

직업  및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 작업  및  일상생활습관, 문제해결  및  판단능력,

대인관계  등을  육성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은  대부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지  않고  제

한된  장소인  학교안  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졸업  후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사

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연계한  현장중

심의  역동적인  직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직업세계와

사람들과의  직접  경험을  통해  보다  성공적인  성인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다.

다섯째,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조직적으로  협

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

을  위한  교내  및  가정의  지원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  지원여

건으로서  시설  및  행정적  지원, 기관간  협력체제  및  정보공유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지원에  있어서는  부모의  이해부족, 정보부족,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학교와의  협력체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사회  여건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위한  직종  부족, 장애이해  부족, 기관의  협

력부족  등으로  나타나  직업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지원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 전

문인력의  배치, 행 ·재정적  지원  확대, 산학연계,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체제  구축  및  국가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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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방안

1) 학교  현장의  개선  방안

가) 직업교육훈련  목표  및  지원체제

첫째,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직업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초등부부터  학교졸업이후까지의  각  진로시기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  목표를  설

정하고,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목표설정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도

직업교육훈련  초기부터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태도  및  인성개발과  졸업시기

인  고등부(전공과)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직업기능  습득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

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장기적인  전환교육계획(ITP)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둘째, 학령기  초부터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진로인

식-진로탐색-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  및  추수지도  등  진로발달단계에  따라  장애

학생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조기에  발견 ·계발하고, 졸업  후  자신의  능력에  따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준비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셋째, 직업훈련시설이나  활동장소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

내 ·외  시설을  실습과  현장학습, 그리고  취업활동  위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초등부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적응훈련, 그리고  직업탐색을  위한  관련시설  활

용이나  기관  방문기회를  확대하고, 중학부에서는  교내  모의작업장이나  기관과

연계한  실습실을  활용하고, 고등부와  전공과에서는  지역사회업체  등  산업현장

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의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장애유형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초기의  진로개발과  더불어  적성에  맞는  전환과정은  물

론  장애학생들의  직업적성과  능력에  따라  경쟁고용, 지원고용, 그리고  보호고용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한다.

나) 직업교육훈련  내용

첫째, 직업기술이외의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체계화

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직업기술  개발을  주로  하는  직업교육

훈련  내용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동료와의  관계와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능

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중심의  기능적인  지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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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자기관리  기술, 사회성  기술, 의사소통  기술, 여가/ 오락  기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기술  등을  학령기  초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둘째, 장애특성과  실무중심의  현실적인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도록  한다. 학

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  관련  없는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내용이  선정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직종에서  요구되는  직업교육훈련

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직종이외에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

합되는  직종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학생을  위한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진단  및  평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지역사회  관련기관  인사들이  중심이  되

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장애학생들의  전환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진

로결정과  배치를  위해  초등부에서는  적성개발을  중심으로, 고등부와  전공과에

서는  학습현장과  실무중심으로  진단과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

들을  직업교과에  배치할  때에는  이러한  직업적성  검사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특성, 능력에  적합한  종목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학생들이

장애특성에  맞는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다양한  직종이  우선  개발

되어야  한다.

다) 직업교육훈련  방법

첫째, 직업교육훈련  시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주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담임교

사나  직업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한  단일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지원방법에서  진

로시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주체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초에

는  담임교사나  원적학급  교사가, 졸업시기에는  직업담당  교사가, 졸업이후에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의  인사가  지원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직업교육훈련의  주체를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직업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등을  위한  학교와  지역

산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현장중심, 실무중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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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장애학생들의  직장적응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현장의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은  가급적  실업계  고교에  설치하여  기존의  직

업교육훈련  실험 ·실습  기자재, 교육과정, 지도교사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일반계  고교에  설치된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의  경우, 인근  특수학교와  연계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장애학생의  취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교육  담당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직업담당  교사는  현장의  요구  및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며, 다른  장애인  직업

교육훈련기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체

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직업교육훈련  지원여건

첫째,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전담  교사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전문적인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차

원의  종합적인  직업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동시에  이에  따른  행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선학교에서도  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과  학교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부모들의  관심과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한다.

넷째, 장애학생의  취업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취업  현장의  개선  방안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체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효율적인  장애학생의  전환교

육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직접적인  수요자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체내

에  지원  운영되는  직무지도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거나  직업코치(job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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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고용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장  중심적인  직업기술

교수와  취업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그리고  협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경우  한정된  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만으로는  직업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직업지도  및  추수지도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은  심신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정착하여  만족하

면서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나  조건의  형성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이들에  대한  계속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잦은  이직을  막을  수  있고, 또  생산성

의  향상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취업적응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는  원만하지  못한  상사  및  동

료와의  인간관계와  직장적응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사회성  훈

련도  필요하지만, 기업체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

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여  일에  대

한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인정하여  장애인  의무고

용의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과  적절한  고용을  위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를  통해  산 ·학  연계  장애학생  취업정보센터를

구성함으로써,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지하기보다는  해당  학교의  추천을  통해  채

용함으로써  학교는  그  일자리에  가장  적절한  학생을  추천할  수  있고, 또  기업체

가  요구하는  직종에  적합한  인력을  계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체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업체  관리자와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수용  분

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기적인  관리직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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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장애이해  연수과정을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관련  집단의  역할

장애학생이  직업세계를  준비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직업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자녀들도  건전한  직업의식과  직업적  능력

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충실함과  동시에  학교교육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모의  그릇된  기대와  지나친  관심은  장애학생의  직업배치

와  고용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지나치게  자녀를  과소  평가

하여  모든  것을  대신해  주거나  평생  보호자로  자임하는  행동  또한  문제이다. 아

울러  대부분  부모들의  지나친  학력주의  욕구로  인해  장애인이  상급학교에  진학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부모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모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자녀

에  대한  특성이나  각종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와  협력하여  자녀의  직업

적성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훈련원  및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기

관은  장애학생의  직업재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지

역사회를  중심으로  직업준비를  할  수  있는  연계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아울러  국립특수교육원이나  특수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는  장애학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학제적  연구와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학문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개

발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체제  기구를  구성한다. 장애학생

의  직업평가-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  및  추수지도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를  위

해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과장급  인사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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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업무의  조정  및  역할과  책임을  다루기  위한  상설  장애학생직업교육

관련부처간업무조정협의회(가칭) 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학교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  관련기관, 그리고  업체를  연계하는  지역단위의  인프라를  구

축하고  이를  종합하고  지원하는  장애학생취업정보센터(가칭) 를  지역교육청

단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장애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직종개발협력

연구팀(가칭) 을  구성하여  관련  장애학생들의  직무요구  실태조사와  더불어

객관적인  직종개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령기  초부터  졸업이후까지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전환교육모형  개발과  이에  따른  교

육과정  및  지도자료를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국가수준의  연구기관에서  개

발 ·보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현장견학, 체험중심  및  실기중심의  학교단위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일반화를  위한  우수  실천학교  지정 ·운영  및  이에  따른  포상

과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여섯째, 장애학생들의  직업능력  조기발견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진단  및

평가도구를  정부차원에서  개발 ·보급하고, 이의  활용에  대한  연수  등  전반을

주관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일곱째,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제고  및  장애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

가정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홍보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업체에  대

한  홍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직업기술이외  사회적  기술과  독립생활  기술능력  등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내용의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정

의  수정  및  시간배당  조정  등  국가  및  지역수준의  지침이  필요하다.

아홉째, 교사들의  관련기관  방문  및  현장학습이나  취업지도  혹은  추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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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업무나  심적  부담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전문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전담교사제  도입과  같은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경

우, 전공영역마다  배우는  내용이  다르고  많은  시간  실습장에서  학습해야  하

는  관계로  직업  위험도가  높거나  장애의  특성상  일반학생과  함께  실습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직업을  가르칠

수  있는  전담교사가  없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순

회교사를  배치하거나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에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을  전

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열째, 직업담당  교사들이  보다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

적으로  양성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중등특수교사

양성대학의  직업이나  전환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보다  강화하

여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재활  관련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제한적(졸

업생의  1/ 3)인  직업교사  양성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많은  전문성을  가진  교

사가  배출되어  부족한  직업교육교사가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

러  현재  특수학교에서  전문직업교사가  아니면서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시행되어야  한다.

열한째,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5. 성인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가. 정책현황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제도적  변화는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장애인복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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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장애인고용의  문제라는  기본인식  하에  장

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에서는  국영기업체와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체는  고용인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지

키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였다.

2)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부처  및  실시기관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행정은  주무부처인  노동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맡고있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체제

를  보면, 정부조직법상  기능에  따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복지전반에  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토대로  교과교육과  치료교육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부처들이  모두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부서의  업무가  유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듯  각  부처의  업무내용

은  정책대상이나  목적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분  상호  중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업무, 취업서비스를  위한  중앙부서는  고

용평등국  장애인고용과이며, 지방단위의  일선전달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

고  있는데  시 ·도  단위의  지방노동청과  그  이하  행정단위의  노동사무소가

이에  속한다.

2000년  개정이전의  직업재활법  구법에서는  노동부는  고용  문제만  주로  담

당하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통합하여  원칙적으로는  노동부가  직업재활  및

고용업무를  주관하되, 직업재활사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내용  등에  대한  협

의를  하고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제6조제7조)하고  있어, 노동부와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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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직업재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주무상급관청으로서  지도·감독하고  있

는  대부분의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직업재활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노동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현장  일선기관에서

는  행정전달체계의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노동부와  함께  장애인복지  행정조직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정부부처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장애인정책과

와  재활지원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와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

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장애인의  기초복지  업무를  담당하

여  왔으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의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의  1/ 3을  재원을  운용하게  되었

으며  2000년  1월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

활사업을  더욱  전문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은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

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극도로  낮은  중증장애인부터  경증장애인

까지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중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

설에서  기금지원을  받으며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장애인  직업훈련실시기관  유형

장애인의  직업훈련기관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범주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이하  공단  )이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이하  장애인직업훈련

실시기관  )로  지정한  직업훈련시설을  지칭한다. 공단의  지정을  받은  시설은

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민간직업훈련시설,

보건복지부시설과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학교로  유형화된다.



Ⅲ. 목표집단별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방안  99

4) 장애인  직업훈련의  재정지원과  운영

장애인직업훈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

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

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제2항,제3항)고  규정하

고  있다.

훈련재정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것으

로  훈련준비금은  1회  4만원이  지급되며  특수학교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지

원된다. 훈련수당은  가계보조금  월7만원, 가족수당  월3만원(최대3인까지), 교

통비  1일  1,400원, 식비  1일  2,5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민간훈련시설이나  보

건복지부  훈련시설은  1인  5만원의  자격취득수당이  지원된다.

교사수당은  교사수당과, 취업알선수당으로  구성되며  교사  훈련수당은  장애

인  1인당  월1만원이  지급기준이다. 취업알선수당은  취업1회  2만원이  지급되

고  있다. 공공훈련시설과  특수학교는  교사수당과  취업알선수당이  모두  지급

되고  있으며  민간훈련시설과  보건복지부  시설은  교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취업알선수당만  지급된다.

공단은  직업훈련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건축비  개조  비용을  지원하

고  있는데  편의시설  설치와  훈련필수시설  신축  및  장비  구입에  있어  최소  2

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융자금은  훈련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

한  것으로  민간훈련시설과  보건복지부  시설에  한해서  3억원을  융자해주고

있다.

연도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2002년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한

직업훈련사업에  지원된  지원금은  총  44억이며  이중  공공직업훈련시설  2억3

천만원(5.4%),  민간직업훈련시설  20억(45.9%),  보건복지부  지원시설  21억

(47.9%)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액수가  가장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수학교는  점차적으로  지원액수가  격감되어  96년  12억4천만원에서  2000

년  5천8백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공단이  재료비  등의  지원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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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는데  2000년부터  감사결과  교육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자적훈련은  2002년  1천만원이  집행되

었는데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훈련시설

에서  훈련을  희망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지정기관  중  독자적훈련을  운영하는

시설이  적고  장애인이  대부분이  훈련받기를  원하는  학원수강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대한

독자적훈련지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아직까지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이며  점차적

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의  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사업의  총집

행액은  2001년  90억이며  2002년  133억으로  2002년의  경우  공단사업비가  직

업훈련사업  지원액의  3배임을  알  수  있다.

세부예산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교사수당이  2001년  2억6천만원에서

2002년  7천7백만원으로  격감한  이유는  교사수당이  2002년  2월  노동부고시로

인해  폐지되었다가  2002년  9월  다시  부활하였는데  수당지급의  조건이  훈련

장애인의  비중이  20%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기존의  훈련과정은  제외되어

새롭게  입학한  한생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나. 현황

1) 시설

직업훈련시설  유형별  실적비교를  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

단  )이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한  직업훈련실시기관은  공

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민간직업훈련시설, 보

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인훈련시설과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학교로  유형화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와  공단이  출연하

여  설립된  학교법인설치·운영하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전문학교를  의미한다.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

우  장애인직업훈련기관  지정신청을  통해  장애인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

은  기관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훈련기관은  크게  장애인복지관, 안마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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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이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도별  장애인

훈련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2> 연도별  장애인  훈련인원  및  기관

(단위  : 명, 개소)

기관유형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공공직업훈련시설
28

(12)
107
(48)

189
(48)

229
(49)

494
(50)

618
(51)

687
(52)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
196
(1)

195
(1)

233
(1)

288
(1)

526
(4)

810
(4)

1,011
(6)

민간직업훈련시설
145
(2)

152
(3)

235
(5)

305
(8)

681
(14)

832
(15)

785
(20)

보건복지부시설
117
(2)

195
(4)

261
(10)

491
(20)

769
(22)

834
(22)

791
(21)

독자적  훈련      -    -    -    -    37   83   21

계
486
(17)

649
(56)

918
(64)

1,313
(78)

2,507
(90)

3,177
(92)

3,295
(99)

주  : 훈련인원인  현원과  수료생을  합한  값이며, ()는  기관수임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내부자료

2002년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모두  52개소

로  전체  훈련기관의  52.5%이며  수료생과  현원을  포함한  훈련생은  총  687명

으로서  전체의  20.8%이다. 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생은  2002년  1,011

명으로  전체의  30.7%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직업훈련시설은  1996년  2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4개소로  증가

하였으며  2002년  20개소(20.2%)이며  훈련생은  785명(23.8%)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은  2002년  총  21개소이며  훈련인원은  총  791명(24.0%)이다.

자격증  취득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수료생의  87.8%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직업전문학교가

50.9%이며  인정직업훈련시설은  28.4%,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26.9%로  낮

게  나타났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로  86.9%이며

그  다음은  공공직업훈련시설로  53.4%로  나타났다. 중도탈락률은  공단  직업전

문학교  7.3%로  가장  낮으며  독자적  직업능력개발지원을  제외하고  민간훈련

시설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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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장애인  훈련기관유형별  직업훈련  현황(2002년도)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공공직업
훈련시설

장애인
직업전문

학교

민간직업
훈련시설

보건
복지부

독자적
직업능력
개발지원

계

기    관
52

(52.5)
6

(6.1)
20

(20.2)
21

(21.2) - 99
(100.0)

입  소  생
784

(20.2)
1,091
(28.1)

1,042
(26.9)

931
(24.0)

30
(0.8) 3,878

훈  련  생
395

(22.0)
614

(34.3)
359

(20.0)
416

(23.2)
8

(0.4)
1,792

(100.0)

수  료  생 292
(19.4)

397
(26.4)

426
(28.3)

375
(24.9)

13
(0.9)

1,503
(100.0)

중도탈락생
97

(16.6)
80

(13.7)
257

(44.1)
140

(24.0)
9

(1.5)
583

(100.0)

자격증취득자
256

(37.6)
202

(29.7)
121

(17.8)
101

(14.9)
0

(0.0)
680

(100.0)

취  업  자
156

(21.1)
345

(46.7)
120

(16.2)
118

(15.9)
0

(0.0)
739

(100.0)
중도탈락률    12.4    7.3    24.7    15.0    30.0    15.0

자격증취득률    87.8    50.9    28.4    26.9     -     45.2
취  업  률    53.4    86.9    28.1    31.5     -     49.2

주  : 입소생은  훈련생, 수료생, 중도탈락생을  합한  것임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직업훈련  재정운영과  지원을  보면, 장애인직업훈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

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1조제2항,제3항)고  규정하고  있

다.

장애인훈련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표  Ⅲ-4>와  같다. 2002년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한  직업훈련사업에  지원된  지원금은  총  44억

이며  이중  공공직업훈련시설  2억3천만원(5.4%),  민간직업훈련시설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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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보건복지부  훈련시설  21억(47.9%)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지원시설

에  대한  지원액수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단의  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사업의  총집행액은  2001년  90억이며  2002년  133억으로  2002년의  경

우  공단사업비가  직업훈련사업  지원액의  3배로  나타났다.

<표  Ⅲ-4> 장애인  훈련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액  및  직업훈련사업  총액

(단위  : 명, 천원)

96    97    98    99    00    01    02    계

공공직업

훈련시설
5,050  88,209  539,207  228,702  344,888  353,208  239,229  1,798,493

민간직업

훈련시설
1,040,455  766,829 1,056,725 1,386,751 1,516,252  2,291,026  2,025,054 10,083,092

특수학교  1,241,247 2,195,277  772,561  188,193  58,590   67,600   22,830  4,546,298
보건복지부

지원시설
54,892  438,197  987,983 1,645,428 2,280,848  2,153,135  2,115,471  9,675,954

독자적

훈련
-    -    -    -    25,740   71,836   10,955  108,531

소계   2,341,644 3,488,512 3,356,476 3,449,074 4,226,318  4,936,805  4,413,539 26,212,368
공단직업

전문학교
-    -    -    -    -   9,084,328 13,368,454 22,452,782

계     -    -    -    -    -   14,021,133 17,781,993 48,665,150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2) 수료생조사

이  조사의  목적은  장애인  훈련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훈련시설유형별  비

교를  통해  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훈련체제를  평가하고  훈련시설별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조사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인직

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을  실시하고  있는  공단의  직업전문학교(이하  공단  ), 민간직업훈련시설(이하

민간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직업훈련시설의  훈련생  중  1999년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수료한  수료생  3,692명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표본추

출을  위해  공단의  2002년  수료현황  내부자료에  기초해  각  시설별로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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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표본으로  할당하여  무작위  추출되었으며  공단직업전문학교  320명, 민간

직업훈련시설  348명, 보건복지부  5개  시설  185명  등  총  853명이  표집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조사방법이며  조사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한달간  조사가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조사결과  총  220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25.8%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성  73.1%, 여성  26.9%이며  결혼상태는

미혼  이  79.2%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일반고등학교  졸업  응답자가  54.0%

로  가장  많으며  2년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자는  전체응답자의  19.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20∼30대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

대  48.4%, 30대  34.7%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20.8%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응답자의  44.5%로  나타났다. 훈련시설별로는  공단  직업전문학

교  103명(46.8%), 민간직업훈련시설  71명(32.3%), 복지부  직업훈련시설  46명

(20.9%)이다.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분포는  지체장애(62.4%), 청각·언어장애(7.7%), 시각

장애(7.0%), 정신지체장애(6.5%) 순으로  나타났으며2) 장애등급상  2급( 37.4%)

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훈련직종은  정보처리·웹마스터  (25.4%)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조사결과  응답자중  취업자는  2003년  7월  현재  전체의

53.2%(116명)이며  미취업자는  46.8%(102명)이다.3)

또한  훈련기간, 훈련방식, 교육과정, 강의내용, 취업지원, 시설  등의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훈련만족도(최대  5점)를  조사한  결과  공단의  직업전문학교

(평균  3.51점), 민간(평균  3.15점), 복지부(평균  3.13점) 순으로  나타나  공단의

수료생  훈련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훈련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중복장애는  응답자의  8.6%로서  중복장애의  유형은  ' 지체＋언어' 1명,  지체＋뇌병

변  5명,  정신지체＋정신장애  3명,  지체＋뇌병변＋정신지체  1명,  언어＋정신지

체  3명,  지체＋언어  2명,  언어＋정신지체＋정신장애  1명,  시각＋언어  1명,  지

체＋정신장애  1명, 뇌병변＋언어  1명이다.
3) 취업자  중  훈련전  취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9명(50.9%)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48.0%(49명)이  취업경험이  있으며,  26.5%(27명)가  직업훈련  후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52.0%(53명)은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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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증  취득

응답장애인의  자격증  취득률은  60.2%(134명)로  나타났다. 훈련시설별로  보

면, 공단  직업전문학교(87.3%)이  민간(46.4%)과  복지부  훈련시설(28.9%)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  있어서도  경증장애인의  취득률

(75.0%)은  중증장애인의  취득률(59.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격취득률이  높게  나타났다.

나) 자아효능감

고용개발원이  개발한  장애인  자아인식검사척도(KEPAD  Self Concept Test

for the Disabled)중  자아효능감척도를  재구성하여  훈련후  측정한  결과  시설

별  자아효능감은  공공이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Ⅲ-5-6>).

다) 교육성취도

교육성취도는  교육훈련  내용의  이해와  훈련을  통한  정보와  기술  습득, 훈

련교육  이수  후  전문성  향상을  통합  측정한  점수이다(최대  5점). 훈련시설간

비교결과  공단  직업전문학교(평균  3.44점)가  가장  높고  복지부  훈련시설(평균

3.17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훈련직종은  IT이외  직종이  3.40점이며  IT직

종  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단순훈련  은  2.98점으로  다른  훈련직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취업여부

취업여부를  검증한  결과  장애정도와  훈련시설, 자격증취득여부에  따른  취

업여부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시설의  경우  공단이  80.6%,

민간  24.3%, 복지부  35.6%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에  있어서  경증장애  72.3%,

중증장애  49.4%, 자격증취득자는  63.9%, 미취득자는  35.8%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따른  취업여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육수준보다  수

료생의  장애정도가  취업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

는데  분석결과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1급  장애인은  취업자가  37.3%에  불과하나

3급  65.4%, 5급  80.0%로  경증장애인  일수록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 임금

조사시점에서  취업자평균임금은  87.69만원이며  수료  후  첫  직장의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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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79.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유

의미한  요인을  찾아내고자  각  변인별  평균임금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성

별에  다른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취업자  평균임금

은  86.36만원이며  여성취업자는  66.07만원으로  20.29만원의  평균  임금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훈련기간, 장애유형에  따른  임금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와  훈련시설, 훈련직종  등에  따

른  임금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 성인  장애인  직업훈련  평가  및  개선방안

1) 직업능력개발훈련효과성  제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  공통적으로  전통적  훈련직종이  사라지고  IT훈련직

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IT훈련직종의  증가추세에  비해  수료생들의  취업

률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는데  52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비교적  취업

률이  높은  반면  민간시설과  복지부  시설은  모두  저조한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IT직종의  훈련비중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오히려  디자인·공예

직종의  취업률(민간  56.8%, 복지부  38.7%)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귀금속  공예는  장애인  선호도도  높고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도  훈련직종간의  훈련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격증취득

률은  IT직종이  62.3%이며  IT이외직종(단순훈련  제외)은  83.3%(x²=24.098,
p=.000)이며  취업률은  IT직종은  44.2%, IT이외직종은  68.5%로  나타났다.  직

업훈련이  구직시  도움이  되는가  에  대한  문항에  대해  IT이외  훈련직종(평균

3.09점)이  IT직종(평균2.87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종선택

및  IT직종의  취업효과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지식기

반산업  사회에서  IT훈련수료생에  대한  기업수요가  증가하리라는  단순한  사

고에서  벗어나  오히려  전통공예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직종과  직무를  개

발하는  것이  장애인의  고용경쟁력을  상승시키리라  예상된다.
또한  훈련방식의  검토에  있어서, 조사결과  6개월  이하의  훈련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  6개월  이상의  훈련의  훈련효과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02년  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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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6개월  이하  훈련과정은  총  36개  과정  중  3과정(8.3%)이며  민간시설은  27

개  과정  중  10개  과정(37.0%)이며  공단은  현재  수시입학제  도입  등  훈련기간

이  최장  2년  안에  탄력성있게  적용되고  있다. 재취업이나  창업교육  등  훈련

목적에  맞게  장·단기과정으로  차별화시키되  현재  6개월이나  3개월  과정의  양

성훈련의  실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조사결과  훈련  후

취업직종이  제조업분야(71.6%)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

형, 장애정도와  훈련기간  장애유형을  제외하고  교육정도와  훈련시설, 훈련직

종  등에  따른  임금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훈련직종이  세분

화되어있어도  고임금부분과  저임금부분으로  분화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위기술과  저위기술의  기술별  훈련수준의  차등화를  통해  취업부문

과  임금대별  직종선택의  폭을  넓혀야하며, 선별배치시스템(Profiling  system)

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분류하고  대상자  별로  적절한  훈련직종과  목표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특례입학제와  점차적으로  교육여건  조성이  활성

화됨에  따라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고학력  장애인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과  고임금대의  사업체개발이나  직무개발도  필요한  실정

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도입에  있어서, 수료생  조사시  훈련경력의  승진반

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  52.6%가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

했으며  훈련경력의  임금반영에  대해서도  52.8%가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

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시  어려움에  대해  원하는  직업,  임금없

음  (26.3%)이  높게  응답되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수료생의  노동생산성이  가

치절하되고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도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훈련수료  장애인

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목표수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훈련생들에  대한  사전, 중간평가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져  수준미달의  경우  유급시키는  등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

다. 수료생  인증제도  도입과  정착  및  제도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현재

수료생의  노동생산성과  노동가치에  대한  기업체의  낮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장애인이  취업시에  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보장받는  등

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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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오리엔테이션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응답자중  미취업수료생의  미

취업사유에  대해  취업정보부족으로  (21.4%)가  가장  높게  응답되어  직업훈련시

설이나  재활기관이  증가해도  아직까지  취업정보가  적절하게  장애인에게  제공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업자가  적절하게  취업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단순히  1년의  몇  차례의  취업박람회  수준을  넘어서  기술훈련  후  산업

분류, 고용동향, 산업전망과  노사관계, 노동자  인권  등의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장애인의  경우  취업전  적응훈련, 직종탐색  프로그램  등의  참여가  보장

되는  취업오리엔테이션이  꾸준히  열릴  필요가  있으며  공단의  주도  하에  민간

이나  복지부  훈련생의  참여가  보장되는  형식  속에서  개최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직업훈련주체의  기능재정립

교육과정, 강의평가, 시설평가, 취업지원  등의  훈련만족도  측정결과  민간시

설과  복지부  시설보다  공단의  훈련시설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증  취득, 교

육성취도, 자아효능감과  취업분석에서도  모두  공단이  민간과  복지부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조사의  응답자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비

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훈련효과의  차이는  시설간  훈련프로

그램과  운영체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고용제의(공단

47.1%, 민간  33.3%, 복지부  25.0%) 및  취업지원  만족도도  공단이  민간, 복지

부  보다  높으므로  장애인과  고용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가  타기관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자의  취업경로는  공단(81.1%)에  반해  민간

(7.1%), 복지부(0.0%)로  나타나  훈련생취업알선이  공단  수료생에만  집중된  경

향이  나타났으며  미취업자는  취업을  위해  이용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공

단  수료생의  공단이용률은  35.3%인데  비해  민간은  28.6%이며  복지부  12.0%

에  불과해  취업지원노하우를  민간과  복지부와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공단의  개발된  프로그램과  교재  및  교구에  대한  낭비를  막고

취업서비스와  취업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훈련서비스  전달체계를  조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단은  민간과  복지부  시설과  취업서비스망을  상호연계

하여  수료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취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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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장애인  훈련시설간  훈련효과  비교

운영주체       훈련효과             문제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직업전문학교

·공익성의  보장
- 시설, 설비,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과   고용이라는   영역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

·서비스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
·취업, 자격증  획득, 자아효능감

향상  등  훈련효과가  민간과
보건복지부  보다  높게  나타남

훈련만족도가  민간과  복지부보
다  높게  나타나  시설  설비  프로
그램  개발  등이  타  시설보다  우
수함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
·훈련수료생  중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취업
알선을  받은  경우가  민간(7.1%)
과  보건복지부(0.0%)보다  매우
높은(81.8%)것으로  나타나  공단
수료생에만  집중된  경향을  알  수
있음

·미취업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공단이용률은   35.3%인데   비해
민간은  28.6%, 보건복지부  12.0%
에  불과해  취업지원노하우를  민
간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
훈련시설

·공익성  보장
- 시설, 설비, 프로그램개발
·일반인  훈련대상자와의  경쟁을
통한  훈련

- 자격증  취득률(87.6%)
·민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비해  높은  취업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전
문학교  산하  학교보다  취업률  낮
음(수료대비  53.4%)  ;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과  열의  부족

·장애훈련대상자에  대한  훈련의
충실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소
외현상  발생)

·경증지체  장애위주의  훈련이  실
시될  가능성이  큼

민간
·

보건복지부
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훈련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  도모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공단과  비
슷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업
등  보다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훈련프로그램  체제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훈련시설의  입지여건에  따른  시
설별  전문화  및  특성화  노력이
결여됨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평가
및  경쟁체제를  강화시켜  부실훈
련시설  퇴출시스템을  도입할  필
요가  있음

이와  같이  다른  시설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난  공단의  취업지원노하우나

개발된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  훈련시설에  공유되기  위해  서비스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훈련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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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협력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훈련시설을  통합된  체제에서  결합시키고  기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협력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단의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장애

인직업능력개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센터

를  통해  훈련수요를  확대하여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직업훈련시설이

나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에  평가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및  인력을  수급하는

조정자의  역할과  더불어  훈련시설의  훈련사업을  평가하는  등의  관리감독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연도별  적절한  훈련사업목표와  기금사용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장애인훈련의  질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현대의  지식기반사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직업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평생교육훈련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학습망  (social  learning

Net)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속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특수학교, 직업훈련시설, 직업재활기관  등을  사회학습  망  으로서  연결

시키는  기능을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수행하여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른  필

요한  수준의  학습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한편, 현재  15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학생정원의  5%를  장애

인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51개  기관으로  확대·적용하

고  의무화함으로써  통합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민간훈련시설의  경우  2002년  직업훈련사업에  지원된  기금의

45.9%를  지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효과가  공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훈련기관의  입지여건에  따른  기관별  전문화  및  특성화  노력도  미흡하

다고  보여지는데  공공의  필요도  충분치  않으며  인구나  근로자수  등의  여건

이  고려되지  않은  채  훈련기관이  설립되어  일부지역은  훈련생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등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민간시설은  공공시설

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경제를  반영하는

업종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장애인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지역사회  업무에  맞는  신축적  프로그램을  개발  장려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차등화를  하는  등  선택적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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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뿐만  아니라  복지부  시설의  훈련의  질을  점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설  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원기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의  제공,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훈련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실훈

련기관을  퇴출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복지부  훈련시설은  주로  공단과  민간  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직업적  성

취도가  불확실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훈련사업을  운영

하되  고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패시  이들을  다

시  복지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복지와  노동의  양자적  개념이  공

존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

진국의  예는  일본의  복지적  취로의  경우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소  등

이라  할  수  있는데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반고용으로  인한  출퇴근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훈련과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  일반고용과  같은  효과

를  얻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보호작업장  운영은  중증장애인의  기술력  향

상과  더불어  소득보장까지  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보며  현재  소규모의  단순훈련  중심의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의  기능을

단순히  보호시설이  아닌  훈련과  고용을  위한  시설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보

여주고  있다.

현재  독자적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공단에  구직등록을  하고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

자적  훈련의  장점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필요와  목적에

따라  훈련시설과  훈련직종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

나  현재  노동부에서  독자적  훈련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훈련시설은

시설수나  훈련직종에  있어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유

용하게  이용하는  장애인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의  독자적  훈련

생  지원  추이를  보면  2000년  37명, 2001년  83명, 2002년  21명  2003년  3월  현

재까지  43명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공공훈련시설  또는  민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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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시설뿐만  아니라  사설학원까지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장애인의  이용을  유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자적  훈

련생지원사업의  활성화는  현재  민간훈련시설  등이  흡수하지  못하는  훈련수

요를  해결하고  양성훈련, 재취업훈련, 전직훈련  등  장애인의  다양한  훈련욕

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

시에  기금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인프라  구축

현재  장애인  훈련과  관련해  전문적인  연구기관은  공단산하의  고용개발원

1개  기관이며  현재  고용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능인  장애인  훈련에

대한  실천적  연구(practical research)를  더욱  강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직업훈

련이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고용개발원이  고유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인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를  수집·분석·제공하고  훈련기법,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며, 교육훈련

모듈  및  직업훈련  교보재의  개발·보급하는  등의  종합적인  연구사업을  활성화

시키되  공단의  직업전문학교만이  아니라  복지부  훈련사업을  위해서도  정보

제공자가  되어  연구  결과를  일선  훈련시설에  체계적으로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수행기관의  장애유형이나  등급별  훈련현황에  대한  정보가

통계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훈련을  수료한  장애인의  취업현황에  대한  통

계자료조차  미비한  상태라  훈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훈련  후  취업자정보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직종별, 산업별  취업

장애인  현황과  기업수요를  예측하는  기능을  보강하여  현재  임상과  재활중심

의  연구기능  뿐만  아니라  고용관련  연구  기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을  포함한  재활서비스는  전문적  상담·평가과정을  토하여  도출된

종합적인  직업재활계획에  의거  전달되어야  성공적인  서비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상담평가를  실시한  후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결

정하에  훈련을  의뢰하고  취업후  적응지도까지  사무소에서  일관된  사례관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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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훈련시설간  모집체계가  다르고  공단  지방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학

생을  모집하더라도  기관별  평가목적이나  방법, 평가양식  등이  서로  달라  업

무  연계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사무소와  학교간에  상담, 평가, 취업알선, 취

업후  적응지도  등의  기능이  중복됨으로써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사무소나  직업재활기관에서  종합적인  상담평가를  실시한  후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결정  하에  훈련을  의뢰하고  취업  후  적응지도

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생  등  관

련정보를  전국네트워크화하는  장애인종합전산망  을  구축하여  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상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훈련생에  대한  기관간  표준화된  기록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므

로  기관별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종합하기  어려워  훈련수요를  예측하기  어려

웠다. 따라서  전산망구축은  평가항목, 기록체계, 평가척도  등을  통일시키게

되고  전산화된  자료들을  전산망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하고,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훈련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전국단위로  수합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

스화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

라서  전국의  기관들을  방문·시찰해야  하는  별도의  평가팀이  필요  없게  되므

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직업훈련의  점차  개별훈련서비스로  이행함에  따라  훈련교사가  갖

추어야  할  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직업훈련을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조건에는  전공  직업영역과  함

께  개별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평가, 개별훈련의  절차  및  방법  장애인에  대

한  이해  등의  영역에서  훈련받은  인력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와  재교육하는  연수  기관에서는  이러한  과정

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육주혜, 2001a).

직업훈련의  성과를  좌우하는  직업훈련교사의  능력을  개발하고  관리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긴요하다. 직업훈련교사의  전문대학원  과정  마련으로  훈련분

야의  자체  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훈련교원의  경력형성경로

를  다양화, 체계화하기  위해  전문훈련상담교사  임용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중

장기적으로는  연수강화를  토대로  하는  교사인사, 조직제도의  설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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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원표  외, 2001).

현재는  기존  인력의  능력개발  재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육이

나  연수를  받을  시간적인  여력도  없는  상태이며  훈련교사나  강사의  사기저

하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고유업무이외에도  일반행정, 훈련생모집,

훈련생관리, 사후지도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보수

와  대우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훈련의  질과  서비스는  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명감에  의한  자원봉사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용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기초복지  및  소득보장

장애인직업훈련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애인훈련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복

지남용과  의존성의  문제  등을  피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등의  사회정책적인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재활  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보장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첫째, 직업훈련과  같은  재활  이

라는  프로그램  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라는  제도  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간에  이루어진  OECD  국가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소득보조

를  통한  빈곤의  구제라는  전통적인  접근으로부터  신속한  노동시장으로의  복

귀를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선회하게  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이와  같은  복지정책의  변화는  근로자의  재훈련, 계속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증대시켜  많은  OECD국가에서  근로자들의  계속교육  및  직업훈련을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유럽선

진국의  근로연계복지가  시사하는  바는  장애인의  고용이  장애인의  복지와  소

득보장을  동시에  충족해주는  주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이지만  유럽선진국은

이미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생계를  보장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이를  기반

으로  장애인의  고용정책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호주는  장애지원연금(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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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성인장애인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s)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을  지급해  만성

적인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16세∼65세  사이의  장애인

으로  연금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수당이  주어지고  있다. 일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사회참여)를  위한  주요  제도는  장애기초연금제도(무

기여연금) 으로  경제활동으로  소득확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해  1986년

4월  1일부터  장애기초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

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최저한의  소득보장을  위한  무기여장애

연금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과  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

회적  여건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일반사회시설뿐  아니라  직업장내에  편의시설  설치  강화  및  복지용구

지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ㆍ노인 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률」에  의한  법적  규정으로  인하여  건축, 시설물의  편의시설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수준에  이르

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편의시설을  장애인  전용시설  로  오인하는  인식부족

으로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과  기술과  안전분야에  미흡함이  원인이  되고  있

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조사  시  직장  내  필요지원에  대해  취업자는  시설설

비  개선  , 업무시간융통성  , 편의시설  등이  응답된  반면에  미취업자는  시설

설비  개선  을  비롯해  숙소제공  , 통근수단  이  가장  높게  응답되는  차이가  나

타나  미장애인이  취업되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  이동권의  문제가  매우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기초복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흡족할  만한  개선이  되고  있

지  않아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여  장애인의

취업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자방자치단체마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고, 저상버

스  도입  등  대중교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정부지원을  통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4)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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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방안

가. 정책  현황

1) 관련  법률

受刑者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1조는   …  수형자를  …  근로정신을  함양하

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  라고  규정하여  기술교육

을  사회복귀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선언하고, 동법  제32조  2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

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  2항

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또한,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1항  2호

도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훈련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被保護監護者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  제7조  1항에서  …  사회복귀에  필요

한  직업훈련  …  를  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  보호감호소  …  에  수용하여  교화  및  사회복귀

에  필요한  심신단련과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을  과한다. 라고  규정하여  그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  제7조  2항은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

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수형자에  비해  직업훈련의

다양한  가능성을  넓혀놓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사회보호법  및  사

회보호법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즉  직업

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대상은  장애인근로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중  2개월  정도만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당장  취업이  되어  이동  수단이  필요하더라도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자체가  어려우며

미취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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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용자의  선정기준, 직업훈련의  종류, 직업훈련의  관리  및  운영, 직업훈

련지도, 직업훈련  시설  및  장비,  직업훈련물품  구입  및  수불  등에  대하여는

수용자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  (법무부예규  제580호)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원칙

을  규정함으로써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고, 반면에  행형법

은  수용자  직업훈련의  목적에  관한  규정(제1조, 제32조)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용자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그  하위법

령들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훈련규정  제4조  및  제11조, 근로자훈련촉진법

제15조  등  참조).

2) 수용자  직업훈련제도

가) 훈련기관  및  시설

수용자  직업훈련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는  법무부  교정국의

교화과, 지방교정청  교화국의  작업과  그리고  일선  교정시설(교도소·보호감호

소)의  작업과가  있다. 관련  교정기구로는  작업지도과가  있는데, 교도작업특별

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제  그리

고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등  직업훈련을  위한  예

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나) 훈련담당자

수형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상(제2조) 별정직  공무원으

로  분류되는  직업훈련교사이다.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르면, 직업훈련교사는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과목별  교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받는  수형자  등에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제84조), 상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수형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안에서  수형자를  동행, 계호할  수  있다(제83조). 다만, 직업훈련교사

는  수용자  직업훈련  이외의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다(훈련규정  제37조  4항).

현재에는, 면허직종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장은  직업훈

련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직종에  대하여는  ①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훈련직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③  기타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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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강사를  위촉하거나  시간강의를  요청하여  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교도관직무규칙  제88조, 훈련규정  제38조  1항). 이를  위하

여  소장은  교정시설  인근  기능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

하여  신기술전수, 정보교환  등을  통한  수용자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노력하도

록  하고  있다(훈련규정  제38조  2항). 2003년  8월  25일  현재  외부강사는  130명

이  있으며, 46개대학  69명의  교수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 훈련예산

수형자의  훈련예산은  교도작업특별회계로, 피보호감호자의  그것은  일반회

계로  편성된다(법무부, 2002c). 이와  같이  양자간에  회계를  분리하는  것은  피

보호감호자의  경우  수형자와는  달리  정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교

도작업특별회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훈련시설  및  장비

수형자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  및  장비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

에  의해  노동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49호)).

마) 훈련내용

수용자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크게  공공직

업훈련  과  일반직업훈련  2가지로  분류된다. 수용자  직업훈련의  주가  되는

공공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

한  훈련기준  및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반면에  일반직

업훈련은  소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예산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훈련규정  제4조  1항  참조).

훈련의  목표  및  내용에  따라  수용자  직업훈련은  양성훈련, 정예훈련, 향상

훈련, 고급훈련  등으로  분류된다. 즉, 공공직업훈련은  양성훈련, 정예훈련, 향

상훈련으로, 일반직업훈련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고급훈련으로  세분되고  그

외  외부출장직업훈련이  있다. 양성훈련  은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

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고,  향상훈련  은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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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정예훈련  은  보다  정예화

된  기능습득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전담교도소  등에서  실

시하는  집체훈련(정예직업훈련소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도소

등에  집금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훈련규정  제3조, 제4조, 제10조

등). 한편, 이  가운데  양성훈련과  정예훈련은  교도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어  작업병행직업훈련  (또는  겸업훈련)이라  한다(훈련규정  제3조).

바) 직업훈련생의  선발

직업훈련생은  본인의  희망이나  담당직원의  추천에  따라  취미, 적성, 학력,

형기, 연령  등을  참작하여  엄정히  심사한  후  훈련과정  및  직종을  부과한다

(법무부, 2003b). 그  선발요건은  모든  직업훈련생이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할

일반요건  과, 이를  충족시킨  자  가운데  그  훈련의  종류별료  요구되는  특별

요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직업훈련생이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  4가지는  다

음과  같다(훈련규정  제6조). 다만, 이  가운데에서도  ①  15세  미만인자, ②  의

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③  징벌집행  중이거나  징벌로  인해  진급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학과교육  및  외국어교육생으로  선발된  자, ⑤  질병  기타

신체조건상  훈련을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⑥  기타  직업훈련이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업훈련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훈련규정  제7조).

첫째, 남은  형기(가석방  예정포함)가  해당직종의  훈련기간  이상인  자이어

야  한다. 남은  형기는  훈련생으로  선발될  당시  이미  형이  집행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수형자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  할  수  있

다.

둘째, 체력  및  지능이  해당직종의  훈련을  감내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력부족으로  직업훈련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수용자에

대하여는  먼저  학과교육을  실시한  후  훈련생으로  선발하게  된다.

셋째, 해당  직종의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수용자가  취업  또는  기술능

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한  기술자격과  다른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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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훈련생으로  재선발하거나  유사직종  또는  정보화  기술훈련생으로  병행선

발하여  다기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훈련규정  제8조).

넷째, 출소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이야  한다. 이는  직업훈

련의  효과를  향상시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라는  직업훈련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것이다.

일반요건  해당자  중  훈련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첫째, 작업병행  직업훈련(양상훈련, 향상훈련)은  교도작업에  취업하는  자로서

당해  직종의  기능자격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  병행을  희망하는  경우라야  한다.

기능사과정(양성훈련)은  기초기능양성이  필요한  자  중에서  선발하고, 산업기사

이상의  과정(향상훈련)은  2년  과정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각종  기능경시대회  입상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훈련규정  제6조  2항).

둘째, 고급훈련(전문과정)은  ①  전국  및  지방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②  산

업기사  자격취득자  중  기능이  탁월한  자, ③  훈련시작  후  남은  형기  이내  기

사  이상  기술시험  응시  가능한  자라야  한다.

셋째, 정예훈련은  ①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자(다만,

소년교도소는  15세  이상  23세  미만인자), ②  기능사  이상은  중학교  졸업이상

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산업기사이상의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이  인정되는  자, ③  무기수나  20년이상  장기수는  5년이상  형집행자, 기타  장

기수(형기10년이상)는  집행기간과  관계없이  개선의지나  교정시설  적응도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된다(훈련기준  제11조).

넷째, 외부출장직업훈련은  훈련수료  후  6월  이내에  가석방(가출소) 허가가

가능한  40세  이하의  자로서  보호관계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

단되는  자이어야  한다.

사) 훈련의  실시현황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해당  과정의  기능자격시험

에  응시한다. 합격자는  기능의  종류에  따라  상위  기능의  취득을  위한  훈련생

으로  선발되거나  관련  교도작업에  취업토록  하여  반복훈련을  실시한다.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동일과정의  재훈련생으로  편입하여  이를  수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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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재응시의  기회를  부여한다. 교도작업  관련직종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기회가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다. 그러나  교도작업과  관련이  없는  직종의

경우에는  비록  취업유망직종이라  하더라도  교도작업에의  취업을  통한  현장

실습의  기회가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  기능이  사장될  우려가  있

다. 이  경우  전직훈련에  의해  교도작업관련직종의  자격을  취득시켜  현장실습

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기능공  양성을  하지만  이는  앞서  취득한  기능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교도작업의

경우  사양직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업종을  취업유망직종으로  교

체하면서, 직업훈련의  기능등급을  상향조정  및  첨단·취업유망직종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호도가  낮거나  사양직종은  폐지하고  있다.

나. 현황

1) 수용자  직업훈련의  실시현황

<표  III-6>에서  2003년도  직업훈련  현황을  보면, 공공직업훈련은  천안개방교

도소를  제외한  31개  수용시설에서(4,030명), 일반직업훈련은  19개  수용시설에

서만  이루어지고  있어(550명), 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전체의

88%)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훈련  가운데  비정예  양성훈련은  2,810명으로  전

체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정예훈련은  영등포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천안소

년교도소, 청주교도소, 순천교도소  5개  교도소에서  1,050명을  대상으로  전체의

23%을  점하고  있다. 이를  직종별로  보면, 전체직종은  78개  가운데  기능사는  54

개  직종(소별  203개  직종), 산업기사이상은  24개  직종(소별  55개  직종)이다.

이를  최근  3년간의  훈련  종류별  인원  추이를  보면, 공공훈련의  비율은  89%로

3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이  가운데  비정예  양성훈련은  2001년이  83%(3,702명)

에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60%(2,732명), 61%(2,810명)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정예훈련은  2001년  6%(280)에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21%(962명),

23%(1,050명)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수용자  대상  직

업훈련에서는  정예훈련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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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수용자에  대한  기관별·과정별  연간훈련인원현황(2003년도)

과정별

기관별
총계

공공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

계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정예훈련
계

양성
훈련

향상
훈련

고급
훈련양성

훈련
향상
훈련

합  계

(32개소)
4,580  4,030  2,810  170   840   210   550   235   238   77

서

울

지

방

교

정

청

소   계  1,125  1,025  665   35   310   15   100   55   30   15
안   양   255  210   210             45   35   10
여주(교)  175  175   175

영등포(교)  325  325         310   15
의정부   150  105   105             45   20   20    5
춘   천   70   70   50   20
원   주   115  105   90   15          10          10
강   릉   35   35   35

대

구

지

방

교

정

청

소   계   1,390  1,320  1,165   65   90      70   40   20   10
대   구   195  170   150   20          25   20       5
청송(교)  135  135   135
부산(교)  160  145   130   15          15      15
마   산   135  115   105   10          20   20
청송1(감)  230  230   230
청송2(감)  175  175   175
청송2(교)  40   40   40
김천(소)  115  115   20   5   90
진   주   70   65   50   15          5          5
안   동   90   85   85             5       5
경   주   45   45   45

대

전

지

방

교

정

청

소   계   1,110  858   383   15   310   150   252   125   85   42
대   전   210  110   110            100   20   65   15

천안(개방)  40                   40   40
천안(소)  235  185         180   5   50   50
청주(교)  350  305   30      130   145   45   10   15   20
공   주   85   75   60   15          10       5    5
청주(여)  140  140   140
홍   성   50   43   43             7    5       2

광

주

지

방

교

정

청

소   계   955  827   597   55   130   45   128   15   103   10
광   주   215  185   130   55          30   5    20    5
전   주   145  105   105             40   10   30
목   포   110   90   90             20      20
군   산   205  170   170             35      30    5
순   천   185  185   10      130   45
제   주   35   35   35
장   흥   60   57   57             3       3

자료: 법무부,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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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수용자에  대한  기술분야별  훈련직종과  내용

등급
기술분야

직
종

인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이상

78 4,580    54개  직종  3,885명     16개  직종  618명   8개  직종  77명

IT
관
련

기  계   4  115  CNC선반40, MCT밀링25 전산응용기계20,
컴퓨터응용기계30

전  기   1  25  전기CAD25
전  자   1  15  전자CAD15
건  축   1  85  전산응용건축제도85
정보
처리

5  205  정보처리135, 정보기술25 사무자동화30, 정보
처리10, 정보기술5

산업
응용

4  90 광고디자인25, 창호디자인20,
전자출판40

실내건축디자인기
사5

통  신   3  915  정보기기운용558, PC수리342  정보통신15
산업

디자인
1  80  컴퓨터그래픽운용80

기  타   2  50  애니매이션20, 마이크로로봇30

소   계   22 1,580    15개  직종  1,465명     6개직종  110명    1개직종  5명

비
IT
관
련

기  계   14  646
자동차정비275, 산업설비50,
전기용접45, 특수용접35, 가스
용접20, 시계수리10, 건축배관
50, 공조냉동15, 지게차운전24

자동차정비85,
공조냉동15

자동차정비기능장
5, 용접기능장7,
기계가공기능장10

전  기   2  80  전기공사70         전기공사10

건  축   15  962
목재창호75, 미장130, 보일러시
공50,  건축도장160,  조적124,
타일50, 건축목공40, 도배10

건축일반시공140,
보일러시공5,  건축
목공55, 목재창호78

건축일반시공기능
장15, 건축목재시
공기능장25, 건축
기사5

섬  유   4  305  양복195, 양장10 양복65, 패션디자인
35

국토개발 3  40  조경15           조경20      조경기사5

농  림   3  55  산림10,화훼재배30, 원예종묘15

공  예   5  175 도자기25,가구제작50,인장공예
25, 광고도장65, 기계자수10

산업응용 1  25  승강기25

음식료   4  305 제과제빵120, 식품조리50,
중식조리20, 한식조리115

위  생   3  367  이용302, 미용55, 세탁10
안전관리 1  20  고압가스20
기  타   1  20  피부미용20

소   계   56 3,000    39개  직종  2,420명     10개  직종508명   7개  직종  72명

자료: 법무부,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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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에서  기술분야별  훈련직종과  내용을  보면, IT 관련  직종은  총  22개

로  그  훈련대상인원은  총  1,580명이다. 이  가운데  통신  분야(정보기기운용, PC

수리, 정보통신)가  915명(3개  직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보처리  분야가

205명(5개  직종)으로  많다. 전기, 전자, 건축, 산업디자인은  각각  1개  직종에  불

과하다. 반면, 비IT 관련직종은  총  55개로  그  훈련대상인원은  3,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건축과  기계  훈련분야가  각각  962명, 646명으로  각각  32.1%,

21.5%를  점유하고  있어  건축과  기계가  전체의  53.6%을  차지하고  있다.

2)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남자  비정예훈련, 성인남자  정예훈련, 여자, 소

년  수용자  집단별로  직업훈련에  대한  흥미  및  열의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집

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훈련에  대한  흥미  및  열의는

여자  수용자가  가장  강했으며, 다음은  소년, 성인  남자의  순이었다. 성인  남자

중에서는  정예훈련  집단이  비정예훈련  집단에  비하여  흥미와  열의가  약한  것

으로  나타난다.

둘째, 직업훈련의  운용에  대한  인식을  보면, 직업훈련대상자  선발의  공정성,

내용의  충실성, 직업훈련시간의  과중, 실습에의  치중  등의  항목에서  소년의  평

균값이  가장  높았다. 소년  수용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훈련내용이  가장

충실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화해야  할  훈련시간이  부담스럽고,

실습에  치중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인  남자는  대체로  소년이

나  여자  수용자에  비하여  직업훈련의  운용과  관련된  항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성인  남자  정예훈련  집단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째, 직업훈련생의  처우에  대해서는  소년  수용자가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대체로  여자, 성인  남자  비정예훈련  집단, 정예훈련

집단의  순서를  보인다. 직업훈련생의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  역시  소년  수용자

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대체로  여자, 성인  남자  비정

예훈련, 정예훈련  집단의  순서를  보인다. 직업훈련생의  처우와  교육여건에  대

해서는  성인  남자  수용자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며, 특히  성인  남자  정예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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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네째, 직업훈련담당교사는  집단에  관계없이  정규  직업훈련교사와  외부강사

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성인남자  정예훈련  집단은  대부분  정규  직업훈련교사

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년은  정규  직업훈련교사와  외부강사만으로  구성

되었다. 한편  성인남자  비정예훈련  집단과  여자  수용자의  경우에는  기능자격을

취득한  재소자가  직업훈련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전담  교사가  없는  경우가

10%  이상을  차지한다.

다섯째,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소년과  여자  수용자는  직업훈련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

다. 성인  남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절반을  조금  상회한다.

여섯째, 직업훈련의  긍정적  효과를  보면, 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대체로  여자, 성인남자  비정예훈련, 정예훈련  집단의  순

서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수용자  하위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열의와  관심, 직업

훈련의  운용  관련  사항, 훈련생의  처우나  교육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년  수용자  집단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다음은

여자, 성인  남자  비정예훈련, 성인  남자  정예훈련  집단의  순서를  나타낸다. 여

기에서  성인  남자  정예훈련  집단이  수용자  하위집단  중에서  직업훈련에  대하

여  가장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것이다.

다. 정책방안

1) 직업훈련  체제의  개선

가) 행형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

공공직업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이다. 이  법률

은  구  직업훈련기본법  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1997년  11월  18일  제정된

법률(공포일자  1997-12-24, 법률  제5474호)로,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과  같이  종래의  직업훈련  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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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직업능력개발훈련  으로  바꾸었다. 종래  직업훈련을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이라고  정의하였

는  바(구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호; 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1호),

이를  보다  적절한  용어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인  소년원법  제3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  등,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6조, 직업안정법  제13조  등도  이와  동일하게  직업훈련  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  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다. 또한, 법무부예규인  재소자직

업훈련규정  도  2000년  1월  수용자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  으로  그  규정의  명칭

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형법(제32

조  2항), 행형법시행령(제115조  2항), 사회보호법(제7조  1항 ·2항), 사회보호법

시행령(제3조  1항) 등  관련규정들도  직업훈련  이라는  용어를  직업능력개발훈

련  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법률용어의  통일상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행형법  규정의  정비에  있어서,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

련의  근거규정을  행형법에서는  제8장  작업  (제35조∼제40조)이  아닌  제7장

교육과  교회  (제31조∼제34조)의  장에서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인격형성

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2항)라고  규정하여  수용자  직업훈련을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행형법시행령  은  제8장  작업  (제115조∼제125조)의

장에  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6조  2항)고  규정하여  그것을  교도작업의  일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용자  직업훈련의  성격에  대하여  상 ·하위  법령사이에  상충

되는  점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법률적으로는  하위법이  상위법과는  다른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입법체계상  타당하지  않고, 실무적 ·이론적으로는  수

용자  직업훈련의  성격지움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직

업훈련의  성격을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국  행행법

시행령  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①  상위법인  행형법이  제32조와  제35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

고, ②  원칙적으로  직업훈련은  모든  수용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도작업

은  - 현행  형법(제41조)이  교도작업  부과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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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 금고형  수용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한  특

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③  사회보호법  제7조  단서도  직업훈련과는  달

리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직업훈련을  교도작업의  일환으로  파악한다면  직업훈련이라는  것을  단

순히  교도작업을  시키기  위한  전제로서의  훈련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

가  있다.

셋째, 직업' 훈련' 의  성격을  교도' 작업' 과는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직

업훈련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행

형법  제1조  및  직업훈련의  목적을  상기바람). 직업훈련의  교도작업의  일환으로

파악한다면, 직업훈련은  교도작업의  발전상황에  따라서만  변화할  수  있는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직업훈련의  직종과  인원의  조정

2003년도  직업훈련의  기술분야별  훈련직종을  노동부가  2000년  3월  발표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에서  발표한  유망훈련직종  50선과  비교해  보면, 수용자

의  직업훈련에서  주종을  이루는  건축·기계분야는  신산업분야  유망직종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수용자의  직업훈련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의  관련  직종은  유망  직종으로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자  직업훈련의  훈련  직종에는  신산업분야  유망직종으로

제시된  신서비스산업과  전통직종의  지식기반산업분야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수용자  직업훈련의  직종은  시대적인  사회의  변화와  수용자의

학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1세기에  유망직종으로  분류되는  신기술제조분야와  정보통신분야

등은  수용자의  학력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의  신설과  훈련인원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  종목  중에서  정보처리, 정보기기

운용  등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  직종은  직업훈련  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고, 수용자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직종에서도  높은  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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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편이다. 특히  성인  남자와  여자  수용자들이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난다. 수용자들과의  면담조사에서도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  직종은  대체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기회를  얻지  못했던  수용자들에게  사회의  변화와  발전

에  뒤쳐지지  않고  자신들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수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서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  교육

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양

수준에서  수용자들이  컴퓨터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활

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

은, 수용자들의  학력이  낮고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만  수용자들에게  그런  분야의  직업인이  되는  것을  목

표로  직업훈련을  확대시키는  방안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컴퓨터  관련  지식정

보화  관련  직종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망한  직업훈련  직종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수용자  대상  직업훈련에서  그러한  직종을  확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에  과연  수용자들이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교육은  교양교육으로서  일정한  수준에서  보

다  많은  수용자에게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용자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관련  지식정보화  종목의  직업훈련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소수정예의  수용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훈련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의  운용과  관련하여  훈련시설의  확충  및  장비의  개선  , 직업

훈련  종료  후  기술연마  , 실습재료  및  교재의  원활한  공급  , 직업훈련교사의

확충과  수준향상  과  같은  문제점들은  모두  직업훈련에  배정된  한정된  인적, 물

적  자원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다. 즉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처우의  인적, 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분배라

고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직업훈련의  자원이  가장  많이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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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성인  남자  정예직업훈련생에게서  직업훈련에  대한  열의, 만족도, 그

리고  직업훈련의  실시와  운용에  대한  인식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

겠지만, 제한적으로나마  현재  시행되는  직업훈련에서  정예훈련생의  선발, 선발

인원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예직업훈련의  주류를  차지

하는  성인  남자  정예  직업훈련생  중에는  직업훈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지

않은  인원이  비정예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들  중에서  직업훈련  종료  후  기술

연마  를  희망하는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직업훈련

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술  수준이  실질적으로  취업

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훈

련을  받았던  수용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자격증  취득  위주의  직업훈련  을  문

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면, 현행  직업훈련이  훈련생에게  실질적으로  기술

습득을  하도록  지도하기보다는  자격증  취득인원을  중시하여  실적  위주로  운영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직업훈련의  소수정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열의가  강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

로  기술연마를  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직업훈련생의  인원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것이  출소  후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수용자를  실질적으

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수용자  집단별  직업훈련  운용의  개선방안

여기에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분

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업훈련의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성인  남자수용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수용자가  개선점으로  지적한  것은  훈련

종목의  개선  으로서  응답자의  35.4%(156명)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적정  훈련시설의  확충과  장비의  개선  이  34.7%(153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며, 세  번째로는  외부출장훈련의  확대  가  28.8%(127명)를  차지한다. 네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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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업훈련  종료  후  기술연마  가  24.0%(127명), 다섯  번째로는  취업알선  이

20.0%(88명)를  차지한다. 이외에  직업훈련교사의  확충과  수준  향상  , 실습재료

및  교재의  원활한  공급  , 직업훈련  대상인원의  확대  등과  같은  문제점은  상대

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여자  수용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점은  ' 직업훈련  종료

후  기술연마  로서  여성  응답자의  48%(48명)가  직업훈련  종료  후  기술연마가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는  훈련종목의  개선  이  46.0%(46명)를  차지하

였고, 세  번째로는  적정  훈련시설의  확충  및  장비의  개선  이  26.0%(26명)를  차

지하고, 네  번째로는  22.0%(22명)의  여성수용자가  직업훈련  대상인원의  확대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자수용자  집단과  남자  수용자  집단  간에는  직업

훈련  운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의  우선  순위

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년수용자  집단의  경우를  보면,  훈련종목의  개선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성인  남자나  여자  수용자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  응답자의  53.2%(58명)가  훈련종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외부출장훈련의  확대  (33.0%), 취업알선  (26.6%)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직업훈련교사의  확충과  수준  향상  , 실습재료  및  교재의  원활한  공

급  , 직업훈련  대상인원의  확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성인  남자, 여자, 소년  수용자  집단  모두  훈련

종목의  개선  을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

견할  수  있다. 한편  수용자  집단별로  다른  개선점의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직

업훈련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의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  남

자  수용자의  경우, 다양한  문제를  고루  지적하고  있으며, 여자  수용자의  경우

에는  직업훈련  종료  후  기술연마  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

히  소년  집단의  경우  성인  남자나  여자  수용자에  비하여  훈련종목의  개선  , 외

부출장훈련의  확대  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점에  대

한  지적은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수용자의  집단별  요구를  고려하여  직업훈련

운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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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자  집단별  직업훈련  종목의  제안

수용자  집단별  직업훈련  운용의  개선방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인  남자, 여자, 소년  수용자  모두  현행  직업훈련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

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직업훈련  종목의  개선  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수용자가  출소  후에  취업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의  종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여

기서는  이  자료에  기초하여  수용자들이  희망하고, 출소  후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수용자  집단별로

기존  직업훈련이  시행되고  있는  직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남자  수용자들이  출소  후  취업과  연계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응답한  직종은  다른  수용자  집단에  비하여  다양하며, 이들이  선호하는  직

종도  한  두  가지  직종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여러  직종에  걸쳐  있는  편이

다. 남자  수용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직종은  조리분야  이며, 전체  응답자

의  39.1%(143명)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IT관련종목(정보처리  등) 으

로  응답자의  30.9%(113명)이  해당된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정비  가  25.7%를  차

지하며, 네  번째로는  제빵제과  가  23.2%(85명), 다섯  번째는  IT관련종목(기계,

전자, 건축, 통신  등) 이  21.9%(80명)를  차지한다. 이외에  건축(창호, 미장, 타

일, 목공, 조적) 은  16.4%의  응답자가  선택하였고,  이용, 미용, 피부미용  은

12.3%, 조경, 산림, 화훼재배, 원예  는  11.7%의  응답자가  선택하여  모두  10%을

상회한다. 이외에  다른  종목을  지적한  응답자는  5%  정도  이하를  차지한다.

이에  비하여  여자수용자들이  출소  후  취업과  연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직종은  다섯  가지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 여자  수용자들이  가장  선호하

는  직종은  [제빵제과]로서  응답자의  63.7%(58명)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는  [조

리(한식, 중식, 식품조리)]가  48.4%(44명)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는  [이용, 미용,

피부미용]이  30.8%(28명)를  차지한다. 네  번째로는  [IT관련종목(정보처리  등)]

이  22.0%(20명)를  차지하며, 다섯  번째로는  [양복, 양장, 한복]이  12.1%(11명)를

차지한다. 이외에  [조경, 산림, 화훼재배, 원예]를  지적한  응답자가  8.8%(8명)이

며, 다른  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소년  수용자의  경우에는  남자  성인에  비하여  선호하는  직종의  수가  적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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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여자  수용자에  비하여서는  많은  편이다. 소년  수용자는  응답자의

32.5%(27명)가  [자동차정비]를  선택하여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라고  보고하였

다. 두  번째로는  [조리(한식, 중식, 식품조리)]가  27.7%(23명)를  차지하고, 세  번

째로는  [제빵제과]가  24.1%(20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용접]이  21.7%를

차지하였으며, [IT관련종목(기계, 전자, 건축, 통신  등)]이  18.1%, [IT관련종목

(정보처리  등)]이  15.7%, [이용, 미용, 피부미용]이  13.3%(11명)를  차지한다. 이

외에  [양복, 양장, 한복], [건축], [전기공사]가  각각  9%-10%를  차지하였고, 나머

지  종목은  해당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각  수용자  집단별로  선호되는  직종은  모두  기

존에  수용자  대상  직업훈련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며, 집단간에  선호

하는  직종의  종류가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성인  남자  수용자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종  중에서  수용자들이

기피하는  직종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의

인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리(한식, 중식, 식품조리)]와  [제과

제빵] 직종은  훈련인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그런데

[IT관련종목(정보처리  등)] 직종은  성인  남자  수용자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지

만, 이  종목을  남자  수용자의  취업준비를  위한  종목으로서  인원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제  1절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종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자  수용자의  경우에도  선호되는  직종의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리(한식, 중식, 식품조리)]와  [제과제빵] 직종의  인원을  확대하고, [조경, 산

림, 화훼재배, 원예]에  해당하는  직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소년  수용자의  경우에는  소년  수용자가  선호하는  [조리(한식, 중식, 식품조

리)] 직종을  개설하고, [자동차정비], [제빵제과] 등  소년  수용자가  선호하는  직

종의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IT관련종목(기

계, 전자, 건축, 통신  등)]과  [IT관련종목(정보처리  등)]의  인원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소년수용자의  경우에는  [용접]과  [양복,

양장] 직종에  대한  선호가  성인  남자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년  수용자의  직종별  인원  조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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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소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①  출소

직전에  교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즉  수용자취업알선협의회  ,  취업지원

정보센터  그리고  각  교정시설에  있는  교화위원  등을  통한  취업상담  및  취

업알선  프로그램과, ②  출소  후  갱생보호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프

로그램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통계자료에  의한  취업알선  현황을  보면  그  실적이  극히  저조

할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서도  교도소  당국의  취업알선이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총  12.3%에  불과하다(가족이나  치지를  통

해서가  45.6%로  가장  많았고, 혼자  힘으로가  34.4%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재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강화  또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출소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이고  유

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출소자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취업단계별, 즉  취업준비단계, 취업알선단계  그리고  취업유지단계로  구분하

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취업준비단계

취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취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것

은  출소예정자  가운데  취업알선희망자에  대한  신상내용(예를  들어, 취업희망

직종, 소지한  자격증, 학력  등)을  관리하고,  출소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  업

체를  확보·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출소예정자에  대한  사전면담  강화를  통해  취업알선자

에  대한  능력, 경력, 기능  등  정확한  신상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체계

적인  취업알선희망자  관리카드제  운영).  둘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취업알선협의회  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회의  업무가  출소  후의  갱생보호공단  업무와  중복

되고  있다. 따라서, 갱생보호  대상자가  출소  후  공단의  취업알선업무와  신속

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취

업가능처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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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알선단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취업알선은  다양한  취업처  미확보로  인하여

직원들이나  교화위원들의  지인을  통한  취업형태가  많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서의  교화위원과  갱생보호공단에서의  취업알선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

라서  출소자에  대한  원활한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취업알선후원회  등의  활동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03년  현재  16개에  불과한  취업알선후원회

를  대폭적으로  확대  구성하고  특히  후원회원의  인적구성면에서도  용역업체

및  기업체  대표  위주로  확대  위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현재  334개에  불

과한  참여기업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5)

또한, 후원회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계직원과  후원회원간의  유대관

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우수회원  표창수여(장관, 검찰총장  등)로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격

려를  하고  우수  활동사례  발표를  한다거나  정기적인  취업(알선)간담회를  개

최하고  취업알선의  우수사례를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후원회원의  자긍

심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정봉영, 2001).

또한  출소자의  취업처는  단순노동이나  건축노동  또는  종업원  등으로  그

직종이  전문화  및  다양화되지  못하고  단순노동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고정취업의  경우에는  보수가  낮아  대상자들이  만족하지  못해  이직률이

높으며  고용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출소

자들의  사고위험의  부담  등으로  출소자들에  대한  고용기피  누적이  문제점으

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비롯하여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취업처를  확보하고  그에  적합한  대

상자를  알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취업유지단계

취업알선이  이루어진  후에도  1차  알선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ONE-STOP 보호관리, 즉  취업알선이  이루어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간별

관리체계를  갖추는  사후관리  강화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출소자를  고용하는

5) 싱가폴의  갱생보호회의  경우  싱가폴이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나  취업알선  후원기업이

1600여개에  이르고  있다(상세히는  www.mojra.or .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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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  8월  시행하기  시작한  갱생보호공단의  취업알선프로그램

의  시행성과를  보면,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1월  이상  계속근무자가  17.1%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취업  후  사후관리  대

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갱생보호공단의  프로그램을  보면  취업이후의  활동  내용을  보면  주로

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고용인들과의  주기적  인터뷰를  통해  고용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취

업대상자의  지도시에  반영하거나, 취업대상자와  고용주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고용주가  안심하고  출소

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

다.

7.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추이

북한이탈주민은  2003년  4월  1일  현재  총  입국자  3,354명중  사망이나  이민

등  246명을  제외한  현재  국내거주자는  총  3,108명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시기별로는  94년  이후로  탈북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141명이

나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3년  이후  동구권이  붕괴되고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이  식량난을  가중시키면서  생존권  확보를  위한  탈출이  늘었으며, 2000년

대  들어서면서  중국내  탈북자들이  다수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폭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출신지역별  북한이탈  통계에서  보면, 함경도  지역의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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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50%를  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식량난으로  인한  중국지역으로

탈북이  많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양지역의  탈북자들이  20%가

까이  되는  것을  볼  때, 북한체제에  대한  회의와  감시·통제에  염증을  느낀  북

한이탈주민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귀순당시의  연령별  통계를  볼  때, 30%가  20대로  제일  많으나  20세미

만의  청소년들과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20%를  넘는  것으로  가족단위의  탈북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점

첫째, 남한에서  스스로  대처할만한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

에게  탈북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이나  충격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압박감

은  생활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심한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간관계의  변화와

적응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심각한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안

감이나  외로움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갈등과  상승작용

을  일으켜  이들의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북한사회에서  오랜  기간  정치화·사회화된  생

활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를  비롯

한  모든  분야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짧은  시

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특히  탈북자들은  현실적인  적응에서  사고방식과  언어문제(영어, 한자

문제) 등에서  큰  어려움이나  혼돈을  겪고  있다. 즉  남한  사람들과  자신들의

사고방식이나  일상  문화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점이다. 이  점이  탈북자들

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불안감  혹은  소외감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은  남북한의  가정생활이나  생활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남한의  가정생활

을  통하여  느끼는  점은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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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에서  남녀간  지위문제  등  자신들이  남한에서  결혼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원만하게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자녀교육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즉  자녀  교육문제는  교육관의  차이나  교육  방법의  차

이  및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넷째, 탈북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구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취업이  안되거나  부적응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즉  이들은  취업에  있어  북한에서  받은  교육과  기술  및  자격  등

이  남한  사회에서  계속  활용하기  어렵고,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이  아닌

단순  노동직  같은  것이  추천되었을  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초기에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직업능력개발  실태  및  문제점

1) 정착  지원제도

한국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규정하고  있

다. 즉  초기  입국단계, 시설보호단계,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단계로  나누고

있다. 정부는  관계법령에  각  단계별  정부  부처간  업무범위와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였다.

먼저  초기  입국  단계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에  있어  정부는  북한이

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여부가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

석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추진

하고  있다(통일부  인터넷자료, 2002). 정착지원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

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  하에서  추진하며, 둘째, 해외체류  탈북자는  동포애와  인도주

의  시각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국

실정에  부합하는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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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셋째,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

며, 넷째,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민간·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에  있어  남한사회에서  조기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능력  제고  및  경쟁력  있는  직업인  육성을  위해  사회적응  교육의  연장선상에

서  직업  훈련을  6-7개월  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학력·자격·경력·희망  등을

감안해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직종을  선택하여  1인  1자격증  취득을  유

도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정부·민간단체·후원회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사례로서  1999년도  취업  6명, 특별임용

1명, 1998년도  취업  6명, 1999년도  취업  2명, 특별임용  4명으로서  총  취업  14

명, 특별임용  5명이  있다(통일부, 1999)

2) 대책  관련기구  현황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과  그  당시  제도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  관련업무에  있어

외교교섭에  관한  것은  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 입국에  관한  것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보호관리에  관한  것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직업훈련에  관한  것은  노

동부·보건복지부, 정착지원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조정하는  부처로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실

정이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의한  수용기간은  1-3개월이  되며, 북한에서의

경력  및  탈북  동기나  위장귀순여부  등의  조사가  있으며, 통일부  소관의  하나

원에서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이  행해진다. 그  후

보건복지부  내의  귀순동포보호  위원회  로부터  보호  수준의  정도와  정착금,

주택  지원금을  받아서  퇴소하여  실질적인  자립의  상태에  있게  된다. 이  때

경찰청  소속  보안과  담당  경찰관의  특별  관리가  시작되어  경우에  따라  1년

에서  2년  간  같이  생활하게  된다. 이  때  경찰의  업무는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Ⅲ. 목표집단별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방안  139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모

든  생활에서의  정보를  알려주며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관한  모든  생활을  경

찰과  상의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전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연혁을  보면, 통일부에서  ' 98년부터  3년간  실시하고,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1.1.1부터  노동부에서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주지보호기간  5년  동안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훈련기관의  선택  범위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러한  직업훈련에는  전문영농  분야의  훈련도  포함된

다. 또한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도록  하

며, 직업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그  외에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고  장차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에  유익할  것이며, 따라

서  직업훈련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상담을  통하여  확정한다.

4) 직업훈련수당의  지급체계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

의  직업훈련지원제도가  직업훈련을  받아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에  도움

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기능

습득에  힘  써야  할  것이다. 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학원  등)은  통일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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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에  훈련수당을  청구하면  통일부에서  확인  후  훈련생에게  지급한다. 훈

련을  받는  동안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을  1년  간  지급한다. 따라서  해당되는

수당만을  지급하므로  개인에  따라  훈련수당액수가  차이가  있다.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은  대한민국  일반국민의  실업자  직업훈련수당보다

금액이  많다.

5)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첫째, 취업보호담당자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

기  위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직업훈련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전국에  155개가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담당자는

46개  센터에  지정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신청이나  직업훈련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노동부  노동지방사무소별로  지정된  제1센터인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렇게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북한이탈

주민취업보호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신청을  하려

면  원거리라도  제1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취업보호담당

자가  민간계약직  직업상담원이라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능력  있는

직업상담원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담당

자가  순환보직을  하는  관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한다. 노동부  본연의  업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뒷전으로  밀

리고, 심지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업무는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북

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1주일동안  통일부에서  실시하지

만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가  장기간  가지  못한다.

둘째, 직업훈련과정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노동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대상자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훈련과

정(자비훈련)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자와  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정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과정이어야  하

지만, 주로  컴퓨터관련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또한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위

한  직업심리검사가  원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검사가  아닌  남한  사람을  위

해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직업선호도검사(S형)를  실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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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직업훈련기간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

는  기간은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동안이다. 그러나  훈련수당은  총12개월까지

만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1년  동안은  일을  하려  하

지  않고  훈련수당을  받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6) 직업훈련기관의  문제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

영하는  직업전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개인  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직업훈련

신청을  하면,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북한

이탈주민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

업훈련실시기관이  남한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기관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직업훈련을  특화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7)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취업보호제도)
취업보호제도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취업보호를  신청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이  최초로  취업

한  날로부터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

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범위  내(월  최고  70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

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2분의  1을  지급함으로써  사

업주에게  북한이탈주민  고용  유인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2년  동안  사업주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

민의  직무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방노동사무소장은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취업신청서를  접수하여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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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송부하며, 통일부는  당해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여부를  노

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한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는  제외)에게  지원금액은  임금의

2분의  1(고용지원금)을  월  최고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채용하는  북

한이탈주민  개인을  단위로  하여  최고  2년간  지원한다. 고용지원금  구비서류

는  고용지원금신청서,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주의  통장사본, 북한이탈

주민  임금지급  통장사본  또는  현금수령  확인증  등이다. 취업보호대상  북한이

탈주민을  채용, 1개월(최소  15일  이상) 이상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동

임금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당해  월  임금을  기준으로

통일부에서  고용지원금  지급한다.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

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개별)에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한다.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현황  및  변동사항,

고용지원금  지급내역  등에  관한  취업보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방

노동사무소장은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

용현황  및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행한다.

다.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  방안

1) 직업능력개발의  기본  전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은  첫째, 북한이탈주민

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지원  정책은  전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지원은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은  우리  사회의  안

정과  화합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 민족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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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지향하는  대  전제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진정한  우리  사회

참여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은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

하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아무리  인도적·민족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더러도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의  기본방향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은  단기적으로  빠른  정착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차를  고

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방향은  북한이

탈주민이  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보다는  그들의  적성에  맞고, 능력에  적합

한  업무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직업

심리검사가  필요한데, 향후  이를  위한  적합한  표준화  된  직업심리검사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남한사람들의  규준에  의해  제작된  직업심리검사는  북

한이탈주민에게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과  관련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이들의  다양성과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은  관련분야와  연계성을  확보·강화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직업교육

훈련분야와  관련이  있는  정치·경제·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  등과  상호  연계

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는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  져야  한다.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본인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워  직업교육훈련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

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지원은  이들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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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의  기본  전략

첫째,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계  전략이다. 직업훈련과  고용지원금을  살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수강한  직업훈련직종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하여  컴퓨터  등의  직업훈련  수강

시  직업기초능력을  교육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좀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을  통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직업훈

련과  공공직업훈련의  조화  전략이다. 현재  일반학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정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자비과정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

민의  입장에서는  단시간의  직업훈련을  받고  다른  시간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든지  아니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셋째, 하나원  교육과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전략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

원에서  8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하나원  수료후  직업훈련  및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현재  하나원에서의  진로지도관련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은  진로지도결과

표를  작성하여  취업보호담당자, 신변보호담당자, 거주지보호담당자  등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  결과표를  직업훈련기관에게도  통보를  하여  인적사항과  취

업희망직종과  희망직업훈련직종, 직업선호도검사  결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의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정착  초기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첫째, 현직종사자들을  활용한  직업설명회  개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가능한  직종을  선정하여  현직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직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컨대  미용·피부미용·스포츠마사지·안마사·도배·용

접·영농·봉제·한복·세탁·경비·자동차정비·보육교사·조리·제과제빵·경리사무직·

판매원  등의  직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직장생활의  현장감을  직접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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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직업설명회는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직업을  사전에  조사한  후  몇

개  그룹으로  반을  편성하여  직종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되

약  2∼3시간정도  한다. 한  사람이  2∼3개  직종의  직업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다.

둘째, 단기  위탁  직업훈련  실시

예를  들어  미용·용접·도배·전기·봉제·세탁·자동차정비·중장비운전  ·보육교

사·판매직·서비스직·사무관련직  중에서  몇  직종을  선정한다. 이들  직종에  대

한  기초  직업훈련시설을  하나원에  설치한  후  직업훈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교사가  하나원을  방문하여  3일내지  1주일정도  기초직업훈련을  실시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나원에서  단기  직업훈련을  받아  봄으로써  하나원  수

료  후  직업훈련  직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격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한자능력시험·도배기능사·조리기능사  등의  자격

취득  반을  운영하여  자격  취득시  상장  및  상품을  수여하고, 이를  정착가산금

에  반영한다. 워드프로세서  국가자격시험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나원의  전

산인증시험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

의  시험  일정이  하나원  교육일정에  맞지  않는  경우는  1차  필기시험만  보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조리기능사는  상시  검정제도가  있으므로  국가자

격취득을  목표로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한자능력급수시험은  시험

주관처인  한국어문회  등에  단체  접수를  한  후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진학관련  프로그램  제공

초등학교  편입  및  청소년대안학교의  운영, 과학적  공부방법, 검정고시반을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올바른  진학·진

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섯째, 보호담당관  관련  프로그램  제고

보호담당관(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자)에게  하나

원에서  강의를  하게  함으로써, 보호담당관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여, 북한

이탈주민은  하나원  수료후  정착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한다. 또한  노동부  지방사무소  고용안전센터나  시·군·구청을  견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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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당담관의  업무를  이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실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나

봉사자들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프로그램(언어, 습관  및  행동, 문화, 예절, 일

상  생활  제도  등)을  제공한다.

5) 정부차원의  직업능력개발  개선  방안

첫째, 정부지원  직장에서의  근로연수에  의한  현장훈련(OJT)

OJT는  직장  내에서의  종업원  교육  훈련방법의  하나로, 피교육자인  종업원

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지도교육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업무수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는  것이  그  특색이다. OJT(on-the-job training)는  모든  관리자·감독자

는  업무수행상의  지휘감독자일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하직원의

능력향상을  책임지는  교육자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친밀감을  조성하며  시간의  낭비가

적고  기업의  필요에  합치되는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지도자의  높은  자질이  요구되며  교육훈련  내용의  체계화가  어렵다는

등의  난점이  있다. 이에  따라  OJT의  대상은  비교적  하부조직의  직종이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OJT로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어  직업능력개발이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  직장에  정부가  현장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제도를  의미한다. 북한

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을  수

강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소정의  직업훈련수당을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원을  하고  있다. 직업훈련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차등화  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업에  의한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한  후, 본인의  필요에  의해  전문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를  주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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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려면  야간에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여  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취업후  일정기간  1개월에서  6개월의  휴가를

주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훈련비용

은  정부에서  부담을  한다.

넷째, 장기실업  북한이탈주민의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수강  명령

하나원을  수료하고  12개월경과시까지도  실업상태이고  직업훈련을  수강하

지  않을  경우  장기실업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직업훈련수강명령제를  도입하

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을  명령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한다.

다섯째, 북한  자격인정을  위한  정부지원  보수직업능력개발훈련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따

라서  북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남한에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6)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첫째, 직업훈련수당조정: 현재의  직업훈련수당은  남한의  실업자에  비해  높

게  지급을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에게  훈련수당을  많이  지급해  정착

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직업훈련수당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 직업훈련이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제도라면  직업훈련수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현금급여가  있으므로  굳이  현행과  같은  직업훈련수당지급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경우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상  현금급여액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현금급여액은  차이가  없다.

직업훈련수당금액을  남한의  실업자와  동등하게  지급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의  생계에는  영향이  없다. 남한의  실업자와  같이  직업훈련수당의  금액을  하

향  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수첩제  도입: 북한이탈주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취업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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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훈련수첩을  발급하여  본인

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어떤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더  받아야  하는지  북한이탈주민  스

스로  느끼게  하고  또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취업보호담당자도  북한이탈주

민의  직업훈련상담을  할  경우  과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능력개발훈련중단자의  훈련  제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지원

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중단이  231건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수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에  그만  두더라도  아무런  제한

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다가  중도에  그

만  둔  중단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중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사람에게는  직업능력개

발훈련  수강을  6개월  제한한다든지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

넷째, 자격시험  일부  면제  혜택: 북한이탈주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일정

단위  이상  이수하면  관련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

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남한의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기능

사양성과정을  이수하면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듯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것도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직업능력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실

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

운  관문이  1차  이론필기시험이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일정단위  이상  수료

하면  1차이론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7) 취업보호제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개선

첫째, 인턴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사업체에

서  일정기간동안(예로서  3개월) 인턴사원을  모집할  수  있게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준다. 인턴사원제도  이후  사업체에서  계속해서  북한이탈주민을  근로자

로  고용한다면, 취업보호제도의  본  제도에  의해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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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우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관련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을  우대하여

지급한다.

셋째, 현장훈련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면서  사업체의  현장에서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취업과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직업훈련휴가제  도입: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정기간  직업훈련

휴가를  주어  직업훈련을  받게  한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북한이탈주민의  현금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

탈주민에게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처럼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례인정을  하고  있다. 즉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소득인

정액에서  특례를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기준이  다음  기준  이하이어야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소득평가액과  재산

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를

실시하되, 1년  동안(이  동안이라도  취업해  월급을  받아  보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은  근로  등의  조건이  부과되지  않고  생

계급여가  지급된다. 현금급여기준액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

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사람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현금

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취업하려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급여액이  특례로  인해  너무  높게  지급되므로  현금

급여액을  남한의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더라도  현금급여는  지급이  되도록  하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예를  들면  1년  동안) 특례를  두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계산

시  소득평가액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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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업훈련실시와  운영상의  개선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북한이탈주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어려운  용어

특히  외래어이다. 그리고  북한의  수준으로  직업훈련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한

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사실상  어렵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북

한이탈주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기술과  기능을  있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도

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직업능력개발교사도  북한이탈주민이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도화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가

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제도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에서

3급까지  구분되며  각  급수에  따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이나  교육  등이  다르

다. 현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례를  인정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을  부여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과  관련한  경력요건과  자격요건에  특례를  두어  소정의  양성교육을  받게

한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직업능력개발훈

련교사가  되어  직접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담당한다면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효과가  한층  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편중  문제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가  서울

과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각  지방에  마땅한  직업훈련실시기관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각지방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직업훈련직종

을  늘리도록  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정제도  탄력적  운영으로  북한이탈주

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변보호와  관련

하여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신변보호담당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가까

운  경찰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상담  기능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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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취업보호담당자의  북한이탈주

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수첩을  발급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취업

보호담당자가  상담하는데  필요한  사전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

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이  가능하도

록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와  사회복지기관

과  연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취업보호담당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상담과

취업알선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  취업보호담당자  등에게  금강산

통일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표준  직업심리검사  개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직

업심리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노동부의  성인

을  위한  직업선호도검사와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검사는  남한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게는  적합하지  않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직업에  대하여  남한  사람들과  인

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직업심리검사  지문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업심리검사를  북한이탈주민이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관련  교재  개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교재를  바로  접하면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교재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하나원에서  발간하

여  하나원  교육시  활용하고  있는  교재  『진로와  직업』, 『직업길라잡이』처

럼  주석을  달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능력  교육: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사

람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기초능력이  필요하다. 직업기초능력이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  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직업기초능력

이  기존의  남한  사람들에  비해  미흡하다. 따라서  직업기초능력의  영역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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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원래  정규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다른

교과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에  비해  직업기초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능력  중  말하기  능력, 외래어  부문과  문제해결

능력에서  문제인식능력, 대안선택, 대안적용, 대안평가능력, 자기관리  및  개

발능력에서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대인관계능력에서  고객서비스능력, 정보능력에서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활

용, 컴퓨터사용능력, 기술능력에서  이해능력과  적용능력은  그  수준이  남한사

람보다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원의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여  직업기초능력에  대

한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원이  정착지원시설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므로  사회  적응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수나, 강의기법, 교재  등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일곱째, 취업보호담당자  및  직업훈련기관  종사자  교육: 직업훈련기관의  직

업능력개발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일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통일교육원에서

5일  과정  정도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그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시  필요한  사항, 사회·문화·심리적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관, 직업의  이

해,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직업, 희망직업훈련직종,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

도, 북한의  언어  등으로  하면  될  것이다.

10) 안정적  고용정착  유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고려해  볼  수  것이  장기취업장려금

지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할  경우  취업  보호제

에  의거하여  처음  취업한  날부터  2년  동안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월  최고70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

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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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범위  내에서  수급전자  대상이  되어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소득평가  기준에서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이  다음  기준이하여

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산평가  기준은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

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정착금·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사업주는

저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지원  기간만  고용하려  하고, 취업자는  본인  소득에

큰  득이  없고  고용불안만  가증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직업

훈련을  이수  후  취업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평가에  따라  지원

유무가  결정되므로  급여가  많지  않을  경우  정식취업을  않고  일당  근로와  국

민기초생활보건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희망하며,  취업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보호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축소하고, 직업훈련이수  후  취업시

장기(5년)취업  장려금(월30∼40만원)을  지원  할  경우  취업의욕고취  및  장기

취업으로  산업인력  이탈방지와  안정적  고용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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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제와  추진  체계

1. 개요

지식기반사회에서  삶의  질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기반  하에  자립적, 주체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

여함으로써  확보된다. 이런  의미에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이란  취

약계층  이  차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  경제적  보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자립지원  방안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적응수단이  부족한  취

약계층은  각종  정책결정  및  제도적  혜택에서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제의  미흡, 취약계층

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부재, 실질적인  요구와의  연계미흡  등으로  실효성

이  낮은  편이다. 이  때, 취약계층이란  특정집단이  정보·지식격차  및  사회적

배제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없다면  자립·자활하기  어려운  불우한  집단으로

구조화되었을  때  형성되며, 이러한  취약계층은  개인과  사회  간의  결속  부재,

특수한  징후에  의한  차별, 빈곤·저임금으로  인한  희소자원에의  접근  불가능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은  첫째  자립적  경

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로서의  인적자원개발, 둘째  장기

적·예방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 셋째  정책  대상을  분명히

하는  목표집단  지향적  인적자원개발의  원칙  하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7

대  취약계층을  겨냥한  주요  정책방안을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

부처와  협력부처, 일정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으로는  인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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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사회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고용과  훈련의  통

합프로그램을  개발 ·적용방안, 구직정보  취득력, 취업자신감  강화를  위한  사

회 ·심리적  지원방안, 유급훈련  확대와  대체인력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으로는  자활전달체

계의  개선,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법안의  개정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자

활직업훈련에  차상위층  참여를  촉진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보육,

간병  등  복지서비스와  지원체제  구축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체성  개선을  위해  청소년증의  전면  보급  등  제도적  차

별  개선  조치  추진방안, 불완전  취업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생계형  시간

제  취업에  대한  인식전환  촉구방안, 건전  업종  및  직업의  소개, 근로조건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취업형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넷째, 성인  장애인의  취업연계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으로는  IT  직종

등  비전통적인  직종에서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우수훈련시설과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취업  및  서비스를  상호연계시키는  방안, 장애인

연구  및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직업훈련사업  인프라  구축방안, 기초복지  및

소득보장을  강화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학령기  장애인의  교육훈련기회  확충방안으로서  전반적으로  장애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개선방안  , 장애학생  직업과정  지원

강화방안, 장애학생  직업교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으로는  직업훈련

관련  법률  개정방안, 수용자의  자질과  취업가능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직종개

편  방안, 출소  후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유지  촉진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방안으로는  거

주지  보호기간  중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강화  및  단계별  수당  지급

방안, 장기실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훈련  수강  명령  방안, 교육훈

련  수첩제  도입  및  훈련중단자의  훈련제한  등  기회구조를  개선방안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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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이상의  세부  과제를  정책화하고  그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적으

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기본원칙이  있다. 이를  제언사항으로  구체화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과  실제적  취업니즈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하

여  취약계층  취업욕구  증진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소득보장  욕구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先  고용, 後  훈련  방식)하고,- 교육훈련과  결합한  제

3 섹터(사회적  일자리)의  직접  고용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 장기  실업자를

위한  수요자  중심적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한다.

둘째,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극복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학습센터  설치  및  사회학습  안정망(social learning  safety-net)을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장애자, 농어촌  거주자  등을  위한  학습기회의  보장하며, 여

성가장의  평생학습을  위한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정책  우선적으로  추진한

다. 또한  농어촌거주자를  위한  지역  직업능력개발  센터  를  설치한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밀착형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추진하기  위

하여  지역차원의  소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

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도록  하며, 지역노동시장의  인력수

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 세부정책과제와  추진체계

7대  목표집단별로  세부정책과제와  추진체계를  다음의  <표Ⅳ-1>, <표Ⅳ-2>,

<표Ⅳ-3>, <표Ⅳ-4>, <표Ⅳ-5>, <표Ⅳ-6>, <표Ⅳ-7>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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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장기실업자  직업능력개발  방안  : 세부  추진과제와  추진체계(2004∼2009년)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1-1. 인력수요  중심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확대

1-1-1. 인력수요에  기초한  실업자  훈련  공급

- 기업의  기술  및  기능수요  파악

- 인력과잉공급  및  인력부족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 노동시장에서의  변화하는  인력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참여  유도

인력수요  중심적  훈련   노동부   산업자원부  2004  2005

1-1-2.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부응하는  실업대책

- 특정  지역에서  고용성장의  스펙트럼을  분석하

여  인력수요  전망

- 이에  근거한  지역의  좀더  세밀한  훈련수급  체

제  구축

지역중심  훈련사업  추

진
노동부

교육

인적자원부
2004  2009

1-2. 선고용ㆍ후훈련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2-1. 고용과  훈련의  통합  프로그램모형의  개발

- 특정  숙련기술에  대한  이론  훈련, 작업장  훈

련  병행

-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후  고용

이  아닌,  고용  후  훈련  을  제공하는  방식으

로  설계

고용과  훈련의  통합모

형  개발, 시범운영
노동부

교육

인적자원부
2004  2004

1-2-2. 훈련자금  확보

- 지방기업  고용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재원확보       산업자원부   노동부   2005  2009

1-2-3. 훈련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이전에  참여한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직무경력

개발의  기회를  우선  부여

- 경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회  제공

- 고용주, 구직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승진기

회가  있음을  제시

이해당사자의   인센

티브  극대화
노동부   산업자원부  2004  2006



Ⅳ. 정책과제와  추진  체계  159

<표  Ⅳ-1>의  계속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1-3.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지원

1-3-1.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구직효능감  제고     노동부
교육

인적자원부
2004  2005

1-3-2.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의식  배양  및  적응  교
육훈련

- 직업에  대한  실직자  자신의  인식에  대해  재검
토

- 자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직업에
서  필요로  하는  요인  분석

- 자기표현능력  등을  배양하여  성공적인  직업적
응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취업준비교육의
내실화

노동부
교육

인적자원부
2004  2007

1-3-3. 성취프로그램  보급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
- 직업훈련  과정에서  교양교육  운영실태  분석
- 교양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내용  구성과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심층
적  검토

성취프로그램의  확충 노동부
교육

인적자원부
2004  2009

1-3-4.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Career Assistance
Program, CAP)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

청년층  구직활동  촉진
교육

인적자원부
노동부 2004  2009

1-4. 유급훈련  확대와

대체인력  활용

1-4-1. 직무순환제  도입

- 직무순환제를  도입하는  기업주에게  훈련비용
우대지원,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세제혜택의

정책수단을  적용하게  재정적으로  지원

- 일정기간  이직제한  규정, 훈련비용  환불제  등
을  두어  훈련기회의  확대와  훈련성과를  동시

에  높일  수  있도록  고취

유급휴가실시와

일자리  창출의  병행
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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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 세부  추진과제와  추진체계

(2004∼2009년)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2-1.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제

도  개선

2-1-1.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자활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

- 급여체계  및  급여방식  개선

- 주요  프로그램  운영체계  개선

- 자활지원  전달체계  개선

-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개선안  마련

복지부

자활지원과

노동부

고용지원과

법제처   2003  2004

2-1-2. 자활지원제도  개선법안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타당성  검토

- 자활지원제도의  별도  법안화  타당성  검토

법  개정안  작성
복지부

노동부
법제처   2003  2004

2-1-3. 자활지원제도  개선  시범사업

- 자활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에  따

른  시행방안  마련

- 자활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복지부

노동부
2004  2005

2-2.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

개편방안

2-2-1. 자활직업훈련  참여대상의  확대

-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층  참여  촉진

직업훈련  수요에  맞게

공급을  확대

노동부

직업훈련과
노동부 2005 2006

2-2-2 자활직업훈련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편

- 저소득층  대상업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 눈  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눈  높이에  맞는  프로그

램  개발

노동부

직업훈련과
노동부 2005 계속

2-2-3. 자활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  방안

- 직업훈련  이수  후  취업연계  장치  개발

- 지자체  차원의  지원장치  개발

직업훈련  이수자의  안정

적  취업  촉진

노동부

자치단체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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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의  계속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2-3.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2-3-1. 근로빈곤층  대상  복지서비스  수요파악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요파악

- 기초보장  수급자  및  기타  빈곤층의  복지서비

스  수요파악

복지서비스의  수요 ·공

급의  합리화

복지부

복지정책과
2004  2005

2-3-2. 자활사업과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보육 ·간병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의  연계방안

근로빈곤층의  취업촉진
복지부

자활지원과
2004  2006

2-3-3.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사례발굴  및  관리방안  개발
신규지원  대상  발굴

복지부

자활지원과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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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  방안  : 세부  추진과제와  추진체계(2004∼2009년)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3-1. 학업중단  청소년

정체성  개선방안

3-1-1. 학업중단  청소년  이미지  개선
-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스포츠, 문화  축제

와  같은  이벤트  정기  개최  및  홍보
- TV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  홍보

학업중단   청소년
에  대한  인식전환

문화관광부
교육인적
자원부

2004  2009

3-1-2. 학업중단  청소년  제도적  차별  개선
- 청소년증의  전면적인  보급
- 청소년  전용  할인카드제의  실시

학  교 청  소 년  과 의
동등대우의  추진

문화관광부
교육인적
자원부

2004  2004

3-2-1.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부업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인식전환
-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취업준비개념으

로  인식전환

아르바이트의   직
업체험   개념으로
전환, 확대

노동부
교육인적

자원부
2004  계속

3-2-2. 아르바이트  건전  업종  소개
-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  의

전국적  설치(청소년  상담원  등  배치)
- 학업중단  청소년  건전  아르바이트  지정  및

홍보
-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으로  참여
유도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등록의  체계화

아르바이트의   건
전화  도모

노동부   문화관광부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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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의  계속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3-2. 학업중단  청소년
불완전  근로  개선
방안

3-2-3. 아르바이트  근로  여건  개선
- 학업중단  청소년  불법  아르바이트  신고센터

의  전국적  설치
- 청소년  불법고용에  대한  법률적  처벌  강화
- 실효성없는  관련법의  현실적  개정

청소년  근로의
제도적   보호
강화

노동부
법무부
여성부

2004  2004

3-2-4. 청소년근로에  대한  교육사업  전개
- 학업중단  청소년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한  아

르바이트  지침서  배포  및  홍보  강화

청소년  근로의
홍보  강화

노동부
교육인적
자원부

2004  2005

3-3. 학업중단  청소년
취업지원  방안

3-3-1. 진학형  진로설정에  대한  지원
- 학력인정  대안교육기회의  확대(진로지도  프

로그램의  강화)
- 적응복귀프로그램  이수후, 공교육학교로  복

귀, 학력인정
- 비정규학교  수료를  원래  학교  졸업으로  인

정, 졸업장  수여
- 중학교  중퇴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학원  비

용  지원(의무교육의  연장)

진학형  진로설
정  지원

교육인적

자원부
문화관광부 2004  계속

3-3-2. 아르바이트형  진로설정에  대한  지원

- 실효성없는  관련법령의  현실적  정비
- 아르바이트  고용창출프로그램  실시
-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법  교육의  실시

아르바이트형
진로설정  지원

노동부   문화관광부   2004  2005

3-3-3. 취업형  진로설정에  대한  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직업훈련과  진로상담의  병행, 결합
- 직업훈련기관을  학력인정  대안교육시설로  인

정. 직업훈련과  졸업장을  동시에  받게  함.

취업형  진로설

정  지원
노동부

교육인적

자원부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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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학령기  장애인의  직업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확충  방안  : 세부  추진과제와  추진체계(2004∼2009년)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4-1. 장애학생   직업교

육훈련체계  개선

4-1-1. 장애학생  직업평가  도구  개발
- 장애학생의  직업적성  평가

를  통한   직업지도의  효율

화  도모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2005

4-1-2. 장애학생  진단  및  배치모형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2004

4-1-3. 장애학생의  적성직종  및  직업

교육  모형  개발

- 장애학생  직업적성  개발을

통한  고용증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2004

2004

4-1-4.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관

련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관련부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생활로의  전환  유도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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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의  계속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4-2. 장애학생  전환과정

지원  강화

4-2-1. 개별화  전환계획모형  개발연

구

- 장애학생의  특성, 요구  및

선호에  적합한  ITP의  수립

적용을  통한  교육의  질  및

성과  제고

교육인적자원부        2005  2006

4-2-2. 장애학생  직업교육  관련정보

DB화

- 장애학생  직업교육  관련  정

보  공유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5  2007

4-2-3.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종개발  - 장애학생  취업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계속

4-2-4. 장애학생  직업교육  시설 ·설

비  현대화
- 장애학생  직업교육  내실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2004  2007

4-3. 장애학생  직업교육

담당인력의  전문

성  제고

4-3-1. 직업교육  담당교사  양성모형

연구

- 직업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
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4

4-3-2.  직업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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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성인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 세부  추진과제와  추진체계(2004∼2009년)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5-1.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성  제고

5-1-1.  IT 훈련직종  훈련효과성  제고

- 고부가가치  산업의  직종과  직무  개발
훈련성과  제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2005

5-1-2.  훈련방식의  검토

- 훈련기간  조정

- 훈련수준의  차등화

훈련성과의  개선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2005

5-1-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 명확한  훈련목표수준  제시

- 인증제도  도입

훈련성과  제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2005

5-1-4. 취업오리엔테이션  활성화

- 기술훈련  후  산업분류, 고용동향, 산업전

망과  노사관계, 노동자  인권  등의  정보제공

- 취업전  적응훈련  및  직종탐색  프로그램

훈련성과  제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2005

5-2. 장애인   직업훈련

주체의  기능  재정립

5-2-1. 공공직업훈련시설

- 훈련서비스  전달체계  조정

- 사회학습망  개념의  도입

- 장애인에  대한  공공직업훈련기관  확대 ·

적용을  통한  통합교육훈련  강화

훈련전달체제의

개선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2005   2009

5-2-2 민간훈련시설

-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경

제를  반영하는  업종  개발

훈련전달체제의

개선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2005   2009

5-2-3. 복지부  훈련시설

- 훈련과  고용을  위한  시설로  전환

훈련전달체제의

개선
보건복지부   노동부    2005   2009

5-2-4.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공공훈련시설, 민간훈련시설  및  사설학원

까지  사업지원범위  확대

훈련전달체제의

개선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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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의  계속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5-3. 장애인   직업훈련

사업  인프라  구축

5-3-1.  훈련  R&D  강화

- 훈련  후  취업자정보데이터를  통합관리

- 현재  임상과  재활중심의  연구기능  뿐만  아

니라  고용관련  연구  기능으로  확대

훈련인프라  구축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9

5-3-2.  장애인훈련전산망  구축

- 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상담체계

마련

- 평가항목, 기록체계, 평가척도  통일

훈련인프라  구축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2009

5-3-3.  훈련전문인력수급체계  개선

- 직업훈련교사의  전문대학원  과정  마련으로

훈련분야의  자체  재생산  시스템  구축

- 전문훈련상담교사  임용제도  및  장기적으로

연수강화를  토대로  하는  교사인사, 조직제

도의  설계

훈련인프라  구축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9

5-4. 기초복지  및  소득

보장

5-4-1.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통합

- 재활프로그램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보장제

도  병행

- 일반사회  시설  및  직업장내에  편의시설  설

치  강화  및  복지용구  지급  확대

실질적  고용확대    노동부   보건복지부   20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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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세부  추진과제와  추진체계(2004∼2009년)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6-1. 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성

격을  명확히  하

기  위한  법률개

정방안

6-1-1.  부적절한  용어사용  개선

-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  상의  직업훈

련  이라는  용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으로  변경

- 사회보호법도  동일

법률용어  통일   법무부   법제처   2004   2005

6-1-2.  상위법과  하위법령간의  충돌해소

- 행행법시행령상의  직업훈련규정을  행

형법의  체계와  동일화하기  위한  규정

위치변경

직업훈련의

성격의  명확화
법무부   법제처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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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의  계속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6-2. 수용자   직업훈련

운영의  개선방안

6-2-1. 직업훈련  직종의  개편

- 사회적  요구와  수용자의  흥미를  고려한

직종  개발

-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종  개발

수용자의  자질과  취

업가능성을   고려한

직종  개편

법무부  교정국

교화과
노동부   2004   계속

6-2-2 직업훈련  인원의  소수정예화

- 성인  남자  정예훈련인원의  조정

-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동기유발  강조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통한  취업지원

법무부  교정국

교화과
노동부   2004   2008

6-2-3. 직업훈련교사의  확보

- 전문적인  직업훈련교사의  충원

- 훈련교사  충원을  통하여  수용자  개별수

준에  맞는  지도

전문성을  갖춘  직업

훈련교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수용자

직업훈련의  질  향상

법무부  교정국

교화과
2004   2008

6-2-4. 직업훈련과  연계된  실습기회제공

- 직업훈련과  관련없는  교도작업이  아닌

훈련  내용과  연계된  실습기회를  제공하

여  기능숙달이  가능케  함

직업훈련을  통해  배

운  기술을  출소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인  과정을  통해

지도

법무부  교정국

교화과
작업지도과   20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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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의  계속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6-3. 출소후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선방안

6-3-1.  취업준비의  효율성  극대화

- 체계적인  취업알선희망자  관리카드제  운영

- 교정기관과  갱생보호공단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방안  모색

- 사업자에  대한  출소자의  일정비율  고용의

무화(취업쿼터제  도입)

- 일정비율  출소자  고용주에  대한  세재 ·금

융혜택  부여방안  모색(인센티브  부여)

출소예정자에  대한  실질

적  지원활동  확보와  출

소자의  취업가능한  업체

의  다량확보

법무부   노동부   2004   2006

6-3-2.  취업알선활동의  강화

- 취업알선후원회  등의  활동강화방안  모색

- 출소자에게  적합한  취업직종선택방안  강구

취업알선후원회의   인적

구성  확대와  그  활동내

역에  대한  동기부여

법무부        2004   2006

6-3-3.  출소자  취업후  사후관리  강화

- 기관별  관리프로그램  개발

- 고용주와의  지속적  협력관계유지  방안강구

지속적인  취업활동  유지   법무부   노동부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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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 세부  추진과제와  추진체계(2004∼2009년)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7-1. 직업훈련  관련  법 ·

제도적  측면의

개선

7-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의한  취업촉진의  구조

- 정부지원  직장에서의  근로연수에  의한  현
장훈련  강화  및  정부의  현장훈련  비용  지원

- 거주지  보호기간  중  정부지원  직업능력개
발훈련  강화  및  단계별  직업훈련수당  지급

-  취업에  의한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

- 장기실업  북한이탈주민의  정부지원  직업능
력개발  수강명령

-  북한자격인정을  위한  정부지원보수직업능
력개발훈련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2005   2006

7-1-2.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 직업훈련수당  하향  조정
- 교육훈련수첩제  도입
- 직업능력개발훈련중단자의  훈련  제한
- 자격시험  일부  면제  혜택

북한이탈주민
훈련참여  촉진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2005   2006

7-1-3 취업보호제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개선
- 인턴제도  도입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우대
- 현장훈련  실시
- 직업훈련휴가제  도입

훈련제도  개선   노동부     통일부    2005   2006

7-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선

- 급여액을  남한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시  현금급여는  지급
- 취업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소득분  소득평

가액에서  제외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노동부
통일부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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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의  계속

정책과제              세부정책            추진목표
주관부처

(부서)
협력부처

(부서)
추진일정

비고
시작   완료

7-2. 직업훈련실시와

운영상의  개선

7-2-1.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기관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및

훈련기관  지역편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훈

련기관의  확대

- 직업훈련상담  기능  강화

- 표준직업심리검사  개발

- 직업훈련관련  교재  개발

- 직업기초능력  교육

훈련기간  지원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2005   2007

7-3.  안정적  고용정착

유도

7-3-1. 근로의욕  강화

-  취업보호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축소

- 장기취업장려금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

근로의욕  증진

보건복지부

노동부
통일부   20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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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Build

a Knowledge-based Society(Ⅱ):

Measures to Help Disadvantaged Groups

- Project Managing Research-Institut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  Training

- Particip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Korea Job and Disability Institut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is  research  strived  to  suggest  measures  to  help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disadvantaged  groups  who  run  a  high  risk  of being

excluded  from  edu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based  on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disadvantaged :

First, the  human  resources  of the  disadvantaged  should  be  developed

from  a  welfare  policy  standpoint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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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to  engage  in  independent economic  activities. Second, the

human  resources of the disadvantaged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a

long-term  approach  to  labor  market  policy. Third,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resources of the  disadvantaged  need  to  be

established,  with  the  main  features  clearly  spelled  out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policy measures introduced  in  this

paper:

First,  with  regards  to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reemployment among  the  long-term  unemployed,

there is a need  to  create training  programs that are capable of meeting

the demands of regional communities. Moreover, programs that integrate

both  the  employment  and  training  facet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other measures were also suggested, such  as those designed  to

improve  this  groups  capability  to  acquire  the  information  needed  to

secure  employment;  those  dealing  with  the  provision  of  social  and

psychological  education  programs  designed  to  strengthen  this  groups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secure employment; those concerned with the

extension  of paid  educational leave for this group, as well as with  the

use of alternative human resources.

Second, with  regards to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lower-income classes, general agreement

was  reached  on  the  need  to  establish  related  laws  to  improve  the

workfare programs, on the need  to link these laws to the welfare system,

and  on  the  desirability  of pilot projects. Moreover, by  promoting  this

groups  participation  in  workfare  programs, agreement  on  the  proper

number of participants in  such  programs should  be reached . In  addition,

welfare related  services, such  as daycare centers and  health  care, should

also be established along with the related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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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on  the issu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asures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young  school dropouts, there  was a

genuine  feeling  that  the  current  policy  of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should  be removed  by  distributing  ID  cards to  the youth. Moreover,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poor  employment  ratio  among  young

dropouts, the general perception of students part-time employment should

be  changed.  Furthermore, these  youngsters  should  be  provided  with

information  about the jobs that are available to  them, and  the working

conditions  under  which  this  group  toils  should  be  improved. Finally,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this group .

Fourth, with  regards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the disabled,

the overall consensus was that this group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opportunities  to  receive  vocational  training  for  IT  related  industries.

Moreover, a network system  through which training organizations and the

service  provision  system  can  be  connected  to  employment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an  infrastructure  for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hrough which research on the situation of the disabled can be

conducted  and  the  education  of  specialists  carried  out,  should  be

prepared. Finally, basic  welfare  and  income  measures  for the  disabled

should also be reinforced.

Fifth, on  the issue of increasing  the vocational education  opportunities

for  disabled  students, there  was  general agreement that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disabled  students  should  be

improved  and  that the  support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process of

disabled students should be strengthened . Finally, the educators who teach

disabled students should become more specialized.

Sixth, with regards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asures to support

prisoners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re  was an  overall consensu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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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al training  programs which  took  into consideration  the skills and

the employability of individual prisoners should be reorganized . Moreover,

by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prisoners  status  following  their

release from  prison, their employment status should be steadied.

Seventh, on  the  issu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agreement was

reached  that the voc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progra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during  their adjustment period.

Moreover, there is also a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an  incentive  system  that would  go  into  effect when  defectors obtain  a

certain  level of competence.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been  unemploy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government

sponsore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encouraged . Other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n  educational training  record  system, and  the

imposition  of limitations on  any  person  who  has quit training  programs

in the past from  participating in any further training programs, were also

considered.

To  establish  the  above-mentioned  detailed  measures  and  make  them

effective, a few  basic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o  coordinate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actual

employment needs  of the  disadvantaged, related  employment programs

should  be  made  more  substantial.  In  addition,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se various groups desired income

levels should  be expanded . Furthermore, third  sector direct employment

projects  (social employ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Moreover, demander-oriented  voc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programs geared towards youth and  the long-term

unemployed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regional  learning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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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ong  learning  programs for the disadvantaged, with  a  social learning

safety net built .

Third,  to  promote  regional  community  orient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disadvantaged, participation  in  small-sized

projects at the regional community  level should  be promoted, wider use

of the regional social network  system  should  be brought about, and  the

sense of social exclusion  felt by  the disadvantaged  should  be overcome.

Finally, the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demanded  by  regional labor

markets should als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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